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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하였던 2 0 0 1년도 이제 마

지막정리를해야하는4 / 4분기가

시작되었지만한국경제의시계는여전히

불투명하고어둡기만한상태가지속되고

있다. 정부는미 테러사건에따르는수출

과투자부진을이유로3 / 4분기실질경제

성장률을 당초 3 %대에서 0 . 5 %까지 내

려잡았다. 이대로간다면4 / 4분기실질경제성장률도

3 / 4분기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어려울것이다. 사실

우리경제에이상징후가나타나게된것이미테러사

건을비롯한해외여건탓만은아니라는것을우리는

너무도알고있다. 이미3월이후수출이감소세로돌

아섰으며 상반기 중 미약하나마 회복징후를보이던

기업실사지수와 소비심리지수가 하반기 들어 다시

급락세를보이면서체감경기가급랭하고있었다. 한

국은행이금년들어벌써네차례나금리를인하하였

고이로인해우리역사상유래없는초저금리시대를

맞고있다. 그런데도기업의설비투자감소폭은확대

되고주가는바닥권을헤매고있는것이다. 구조조정

이 아직진행중에있는우리경제에있어초저금리는

일시적금융비용을낮추어조속히정리해야할 부실

기업을연명시키게될우려마저있다.

문제점은우리내부에있어

전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금리를 인하하고 팽창

적 재정정책을펼 정도로세계경제상황

이심각한것은사실이다. 특히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꺼져가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총력전을펼정도로우리경제를둘

러싼외부적인문제가어려운실정에놓

여 있다. 여기에다 테러 충격과 더불어

국지전이긴 하나 미국이 전쟁상황에돌

입함으로써주변환경은더욱어려워져가고있다. 그

러나현 경제난국의가장핵심적인문제점은우리경

제 내부에있다는점을잊어서는안 된다. 또한그 해

결책도 우리 스스로 찾아내지않으면 안 된다. 이미

테러사건 이전부터 우리 상품의 경쟁력은 선진국은

물론중국등후발개도국에게도크게밀리고있었다.

산업활동이극도로위축되고설비투자가급감하고있

어 자본재와원자재의수입은크게 줄었음에도불구

하고수출이더 줄어지난8월에는경상수지가1 6개

월만에 적자상태로돌아섰다. 경쟁력이떨어지는것

은 수출상품뿐이아니다. 관광등 서비스산업의경쟁

력도 크게 저하되어서비스수지마저적자상태를보

이고있다. 이러한상태는과거우리경제가고도성장

을 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수입이늘어 경상수지가악화되었던것과는

근본적으로다른양상을보이는것이다. 이는그만큼

사태가심각하다는것을반영하고있다. 물론우리의

외환보유고가1천억달러를넘어 세계 5위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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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경상수지적자 반전 추세가 고착되어 지속될

경우 불안한국내경제사정과더불어최악의경우 외

환시장사정마저불안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감세는잠재성장력확충차원에서접근해야

경계해야할것은구조조정에대한의지가미테러

사건의 여파로자연스레희석되었다는점이다. 그리

고 정책의 초점이 경기부양 쪽으로 급선회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미국의 경우 테러사태 이후 신속한

재정지출확대및금리 인하등으로경기부양에총력

을 기울이고있는데 반해, 우리의경우는정부의늑

장대응도 대응이지만 여야간 정쟁에 얽매여 경제는

뒷전이다. 경기대책이뚜렷한 정책목적도없이표류

하고있는것이다. 아무리뜯어보아도별로경기부양

효과가클것으로는보이지않는1차추가경정예산안

이 날치기로통과된이후, 그효과에대한명확한검

증도없이2차추가경정예산편성과감세 문제가대

두되고있다.  이런가운데야당인한나라당이정부가

세제개편을통해깎아주겠다고밝힌세액의두 배가

넘는5조6 , 0 0 0억원규모의감세안을국회에제출했

다. 재정지출과감세를논의하려면적어도현 경제상

황이 일시적 경기후퇴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잠재성

장력저하를가져올장기불황인지에대한 정확한진

단이선행되어야한다. 그리고그진단에기초하여재

정지출과 감세의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고 재정지출

규모를정해야할것이다. 장기적불황의시초라면경

기가손을쓸수도없이가라앉기전에적절한경기조

절책을사용하여경기의급강하를막아야할 것이다.

재정지출이양만 늘린다고해결되는것이 아니며어

떻게 쓰느냐에 따라 경기부양효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감세정책도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 미국

과 같은나라는 소득세, 법인세등 직접세의비중이

커 소득세를낮추면가처분소득이늘어나곧바로소

비증대로이어질수있지만우리의경우유효세율자

체가높지않기때문에감세로인한직접적인경기부

양효과는 크지도 않거니와 시차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오히려감세정책은보다중장기적차원에서기

업의 투자를 늘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할것이다. 

섣부른선심성정책은자제해야

그동안 극도로 위축된 기업활동을되살릴 방안에

대해서는논의만무성하였지결실을맺은 것은별로

없다. 오히려이를기화로선심성정책만난무하는상

황이다. 극도로위축된기업의경영의지를살리겠다

고논의되던기업집단지정기준및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부채비율적용완화등의문제를부처간의눈치

보기로어정쩡한결론을내려서는안될것이다. 또한

재정지출확대와감세정책으로내년 세수가너무 줄

어 들면2 0 0 3년에균형재정을달성하기로한 국민과

의약속은어떻게되는것인지, 여기에대한정부당국

의적극적인해명이있어야할것이다. 더욱이세제는

재정의중심축과 같은 역할을한다. 중심축을바꿀

때에는 국가경제의 장래 비전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특히정치권은

이 어려운경제난국을헤쳐나가는방안을선심성정

책의대결의장으로생각지말고근본적인해결에중

지를모아야할 것이다.  적어도경기부양, 구조조정,

공적자금조성및 균형재정기조유지의세 가지정책

목표사이에서우왕좌왕하다가정책의일관성을잃고

결국은균형재정이요원한가운데구조조정만지연되

고 경기침체는장기화되는최악의상황에봉착한일

본의전철을밟아서는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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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s)으로도 불리우는‘선택적 복리후생제도( F l e x i b l e

Benefit Plans)’는 1 9 7 4년 미국에서처음도입되었다
1 )

. 이 제도는 카페테리아에서자기가

좋아하는음식을선택하는것과마찬가지로기업에서제공하는다양한 복리후생메뉴가운

데 자신에게맞는메뉴를선택하는새로운복리후생제도이다.

1. 제도의연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1 9 6 3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Stanley M.

N e a l e y가 General Electrics社를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처음으로 창안되었

다. Nealey 교수는G E사의근로자들이임금이나복리후생의선호도에있어개인마다차이

가 있음을밝히면서, 이러한선호도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비용을감안한선택권을제공하

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Nealey 교수이후에도다른많은연구에서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도입필요성이제기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한 과세문제

金 栽 鎭 전문연구위원( k i m j a e j i @ k i p f . r e . k r )

1) 엄격한의미에서카페테리아플랜과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구분된다. 카페테리아플랜은I R C에서정의하는개념으로현금수
취권을포함한경우의플랜만이해당되는반면후자는복리후생제도의선택이가능한경우는모두포함된다고할수있다. 따
라서선택적복리후생제도가보다포괄적인개념으로사용되지만, 최근추세는양자를큰구분없이혼용해서사용하고있다.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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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그결과1 9 7 4년에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s)와T RW System에서최초

로 선택적복리후생제도가도입되었다. 도입직후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새롭고혁신적인

사제도로많은관심을끌었지만그 이후당분간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도입한기업들은거

의없었다.

1 9 7 8년 미 내국세법제1 2 5조에카페테리아플랜에 대한조항이 신설되면서선택적복리

후생제도가미국내에확산되는결정적계기가마련되었다. 즉, 이조항은근로자마다비차

별적으로적용한다는원칙하에, 임금의일부를포기하는대신비과세복리후생항목을추가

적으로선택할수 있는법적근거로서의역할을하게된다. 이에따라1 9 8 0년대초에는당시

세제혜택을고려하고있던많은기업들에의해선택적복리후생제도가폭넓게도입되었다.

1 9 8 0년대말부터는의료비용, 연금등 기업의복리후생비용이크게증가함에따라비용을

통제할수 있는수단으로서의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지면서, 미국기

업들에서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확산속도가더욱가속화되었다. 미국노동부 자료에 따르

면 1 9 9 3년 기준으로1 0 0인 이상민간기업의1 2 %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도입하였으나

1 9 9 7년에는 약 5 2 %가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F o r t u n e誌 선정미국5 0 0대 기

업의3/4 이상이이제도를도입한것으로나타났다.

독일의경우관리직사원에대해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도입하고있는기업이조사대상의

6 4 . 5 %를 차지하고, 대졸평사원에대하여적용하고있는기업은 약 2 2 . 5 %로 나타나고있

다. 일본의경우1 9 9 5년 베네세社가처음도입한이후여러기업에서도입을검토하고있으

며, 1998년11월기준약 1 0개의기업이도입하고있다.

한국의경우1 9 9 7년 한국I B M에서도입한이후제일제당, 한국가스공사, LG 유통, 한글

과 컴퓨터등에서도입하였고, 최근조사에의하면조사대상기업의약 1 5 %가 도입을준비

중에있으며, 이중에서약 8 6 %는 3년이내에도입할계획인것으로나타나향후빠르게확

산될전망이다.

카페테리아플랜으로도불리우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카페테리아에서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을 선택하는것과마찬가지로기업에서제공하는다양한복리후생메뉴가운데자신에게맞는메

뉴를선택하는새로운복리후생제도이다.

선택적복리후생제도와관련한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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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장배경

이 제도가등장하게된 가장큰 원인으로는다음세 가지를들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근로자의인력구성이점차다양화되고있다는점, 즉여성인력, 비정규직고용형태

가 확산되고있을뿐만아니라법·제도적보호정책의일환으로고령인력, 장애인등의취업

이 증가함에따라, 전통적으로결혼해서자녀를가진중년층남성을전제로설계되고운영되

어 온복리후생제도에대한불만족이크게증가하였다는점이다. 근로자에대한기존의복리

후생제도는전통적인가족(배우자와자녀2명)을기반으로구축되어왔으며, 일률적인내용

으로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전통적인가족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대신맞벌이부부, 독신, 편부·편모등의가족비중이증대되면서기업에대한복리후생요

구가다양화되기에이르렀다
2 )

.

둘째, 과거의종신고용이나평생직장이라는개념이희박해짐에따라, 연령대가다른종업

원간의상이한복지수요발생으로갈등이빚어질소지가많다. 즉평균적인종업원을기준으

로 설계된과거의 복리후생제도는종신고용하에서는시간이 흘러가면언제가는한 번 혜택

을 볼 수가있었기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않았으나, 지금은종업원들이당장혜택을 볼 수

있는복리후생제도에더 관심이많다. 이러한여건하에서기업은우수인력을지속적으로확

보·유지하기위한제도적인장치로서종업원각각의수요에입각한복리후생제도를설계할

필요를느끼게되었다.

셋째, 기업에있어서는복리후생비의증가가기업의비용을 증가시키는심각한 문제로대

두되었는데, 소득이증가함에따라급속히팽창하는기업의복리후생비용을억제시키기위한

방안이필요하게되었다.  일례로미국에서는1 9 8 5년 1인당복리후생비용이불과1 , 7 2 4달러

하던것이1 9 9 0년에는3 , 2 1 7달러, 다시1 9 9 8년에는11 , 5 8 6달러로급속히증가하였다
3 )

. 특

히의료관련복리후생비의경우1 9 2 9년에는총 급여의3 %에불과하던것이, 1970년대에는

31.1%, 1990년에는38.4% 그리고1 9 9 6년에는4 1 . 3 %로 급속히팽창함에따라이를어떠

한 형태로든억제하여야만하였다
4 )

.  다시말해근로자들의복리후생에대한욕구는더욱다

양화되는데 반해기업의복리후생비용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문제를해결할수 있는

2) 미국의경우1 9 9 0년이후들어전체가족중전통적인가족유형의 비중은3 0 %에지나지않게된반면, 맞벌이부부( 3 3 % ) ,
독신(25%), 편부·편모(12%) 등의가족비중은증대되었다.

3) McCaffery(1992), U.S Bureau of Labour Statistics(1999).
4) Milkovich & Newman(1996), Gomez-Mejia et 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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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제도를고려하게되었다.

Ⅱ.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특징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특히근로자 입

장에서 볼 때 미국세법의 대전제인 수취추정주의(Constructive Receipt Doctrine)
5 )

의 적

용을받지않게 된다. 이에따라선택적 복리후생제도하에서근로자가 현금대신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도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이러한세제상의 혜택으로인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복리후생제도중 가장 매력적인 수단의

하나로부각되고있다.

이 밖에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일반적으로당해연도에 사용하지못하고 남은복리후

생비용의 다음연도로의이연을 인정하지않고있다. 그리고일단현금과 비과세 복리후생

항목중 한 가지를선택한근로자는일부경우를제외하고는수정할수 없도록규정되어있

다.  이러한특징을토대로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장단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근로자측면

가. 장점

1) 세제혜택

선택적복리후생제도하에서근로자는비과세복리후생급부를제공받기위해부담하고있

는 금액에대해연방소득세는물론주나지방소득세계산시산입하지않고있다. 이로인해

근로자들은세전소득기준으로적격급부항목을구입할수 있다.

선택적복리후생제도가등장하게된 주요원인으로노동시장에참여하는근로자의인력구성이다

양화되고있다는점, 공신고용이나평생직장개념이희박해짐에따라연령대가다른종업원간의

상이한복지수요발생, 급속히팽창하는기업의복리후생비용을억제시킬방안이필요해진점등

을들수있다.

5) ‘수취추정주의’란기업이제공하는복리후생혜택을받는사원은그혜택을현금대신수취한것으로간주하고이에대해과
세한다는미국내국세법의대전제. 수취추정주의에대한보호대책으로카페테리아플랜이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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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FICA, FUTA 및R R TA
6 )

와 관련하여근로자및 그의부양가족을위한불입금액산

정시에도선택적복리후생제도해당금액을포함하지않는다.

2) 근로자의복리후생제도에대한만족도 극대화및 이해증진

선택적복리후생제도하에서는근로자의니즈( n e e d s )에 따른복지설계및 운영을 통하여

복지수혜만족도의극대화를꾀할수 있다.

또한근로자와그들의 가족이자신들의복리후생제도의설계에참여함으로써복리후생에

대한이해를높일수 있을뿐만아니라복리후생설계능력을배양시킴으로써근로자들의자

율과책임역량을강화할수있다.

나. 단점

1) 선택의불가변성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보장기간
7 )

동안에는참여자의선택을바꿀수 없다.

2) 이연 금지원칙

근로자들은이연금지원칙(use it or lose it), 즉단년정산주의를원칙으로한다. 따라서

참여자인근로자는해당선택적복리후생제도연도에 발생한 부담분으로 익년도에제공될

급부를선택할수없다.

3) 급여결정기준의 축소

사용주가임금인상또는보너스산정시,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의한급여차감액이제외

된 근로자의W-2 임금을기준으로하는경우, 급여차감전 임금총액을기준으로할 때보다

급여상승에있어불리하다.

4) 휴가 판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하에서휴가 판매가 허용되는 경우, 휴가를판매하는 근로자와는달

6) F I C A (연방사회보장세: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UTA(연방실업보험세: Federal Unemployment Tax),
R R T A (철도퇴직세: Railroad Retirement Tax Act)

7) 선택적복리후생제도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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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팔지않기로선택한근로자에게는불리한점이있다. 즉그들은사용하지않은휴가를다

음 해로이월시키는것이허용되지않는다. 또한그들이휴가를사용하지않고, 그해 말까지

사용자에게현금으로인출할것을요구하지않으면급부혜택이사라져버린다. 그리고선택

적 복리후생제도와무관하게 주어지는 휴가를 다 사용하기 전까지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하의휴가를사용할수없다.

2. 사용자측면

가. 장점

1) 세제혜택

기업역시주세및FICA, FUTA 등을절감할수있는 세제상의혜택이주어지고있다.

2) 각종보상의 산정기준축소

「州실업보험및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의한급여차감액을주

의실업보험과산업재해보상을위한산정기준이되는임금에포함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3) 복리후생제도의강화및 생산성 향상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점차다양화되는근로자들의복지수요에부응하기위해도입된유

연하고효율적인복지제도이다. 특히사용주의추가적인보험료증가없이, 일정한복리후생

비 한도내에서근로자에게다양한선택권을제공함으로써기업의복리후생의선택폭을넓

혀 줄 수 있다. 이에따라근로자의개별라이프사이클에따른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키

고있으며, 이를통해근로자의생산성향상과노사관계의안정적효과를기대할수 있다.

4) 노사간협력증진

노동조합 혹은근로자 대표를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계획에서부터실행및 사후평가과

근로자 측면에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세제혜택, 근로자의니즈에따른복지설계및 운영을

통하여복지수혜만족도의극대화를꾀할수 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선택의불가변성, 이연금

지원칙, 급여결정기준의축소등의단점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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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참여하게함으로써노사간의협력을증진시킬수 있다.

나. 단점

1) 급여산정에영향

선택적 복리후생제도하에서기업이 현금선택한도를설정하지않은경우에는공정근로기

준법(Fair Labour Standards Act)상의급여 산정(최저임금, 특근비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복리후생비는소득에포함되지않지만, 현금선택부분은소득에귀속되기때

문이다. 따라서현금선택에제한이없으면소득귀속분이증가하게되고, 급여산정기준율

(Regular Rate)이증가하여기업에게불리할수있다.

2) 동일 보상규정(Uniform Coverage Rule)으로인한손실

선택적복리후생제도하에의료보장을위한선택적지출계정(Health FSA) 항목이포함된

경우, 동일보상규정으로인해사용주는손실을입을수도있다. 동일보상규정이란복리후

생제도가운영되는연도에근로자가설정한금액한도내에서적립된금액과는상관없이언

제든지의료비에대한보상이이루어질수 있도록규정한것으로, 월보험료적립과지급청구

의시차에따른 사용주의기회손실이초래될수 있다.

3) 관리운영비용및 업무 증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설계시 매우많은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것은물론관리운영상

에서도많은비용이들어갈수 있다. 또한근로자마다복리후생제공이개별적으로이루어져

야하므로 인사부서의업무부담이증가할수 있다. 따라서이 제도의도입에는반드시인적

자원정보시스템의도입이필수적이다.

Ⅲ.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유형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유형은 근로자 선택의 폭이라는기준에 입각해서 크게네 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그림1 ]에 따르면, 각각의모형을 선택함에있어단순성과유연성간에일

종의상쇄관계가존재하고있음을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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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급부형(Additional Allowance Plan)

추가급부형은기존의 복리후생제도를그대로 운영하되기업이개인별로복리예산을부여

하고그 한도내에서근로자개인이원하는복리후생프로그램의혜택수준을선택하여추가

할수 있도록하는제도이다.

이 유형의 장점은 기존의 복리후생제도를그대로 유지함으로써급격한 변화에 따른근로

자의불만이 없으며 중요한복리후생프로그램이모든근로자들에게적용되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근로자의선택은추가적인수혜에대해서만발생하게되며회사입장에서는추

가적인복리후생비의증가를일정정도통제할수 있게된다.

반면추가급부형은기본적으로복리후생제도에대한근로자의선택의폭이지나치게제한

적이고비용통제의효과도제한적일수밖에없는단점이있다. 이러한유형은중소기업이나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대한경험이없는기업이초기단계에활용하기적합하다.

사용자측면에서의장점은세제혜택, 각종보상의산정기준축소, 복리후생제도의강화및 생산

성 향상, 노사간협력증진등이고, 단점으로는현금선택한도를설정하지않은경우급여산정에

영향을미친다는것, 의료보장을위한선택적지출계정항목이포함된경우동일보상규정으로인

해손실을입을수있다는것, 관리운영비용및업무증대를들수있다.

[그림 1]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기본유형

추가급부형 모듈형 기본+옵션형 믹스앤매치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도입과과제』, p.11 인용.

단순성
(관리의편의성)

유연성
(개인선택의폭)

선택지출계정(flexible spending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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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듈형(Modular Plan)

모듈형
8 )

은 패키지형(Packaged Plan)이라고도하는데, 종업원이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조합으로구성된여러개의모듈또는패키지가운데하나를선택하는제도이다. 이경우하

나의모듈을선택한경우중간에다른 모듈로의전환이불가능하게된다.

이 유형의장점은근로자들의이해가용이하고선택이간단하며관리가용이하다는것, 그

리고기본+옵션형이나믹스앤매치형방식에서나타나는특정항목에대한과도한선택의집

중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는장점이있다. 반면이 유형역시추가급부형의경우처럼근로자

의 선택의폭이좁아다양한욕구를충분히충족시키기에는한계가있다. 또한기업입장에서

근로자의욕구차이를반영한차등화된각각의모듈을동일한비용으로구성하는것이현실

적으로쉽지않다는것이단점으로지적될수 있다.

결국이 유형은 전체근로자의 복리욕구가여러개의하위집단으로명확하게나뉘어지는

경우나근로자들의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대한이해가낮은기업의경우에 적합하다고할

수있다.

3. 기본+옵션형(Core Plus Option)

기본+옵션형은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는기본적인복리후생항목을설정하고근로자 개

인에게부여된개인별복리예산이기본항목의비용을초과하는여유한도내에서기본항목

의 수혜율을높이거나회사가 제공하는복리후생항목들을추가적으로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때문에‘선택항목추가형’이라고도일컬어진다.

이 유형의특징은복리후생항목들을모든근로자들에게기본적으로적용되어야하는핵심

적인복리후생과근로자가예산범위내에서자유롭게선택할 수 있는선택항목으로나누어

운영한다는것이다. 그리고이와같은절충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복리후생제도의안정성

과유연성을동시에확보하려고하는것이다.

미국에서가장일반적으로활용되는형태인기본+옵션형은근로자의보호라는측면과근

로자의자율적선택이라는측면을 동시에만족시켜줄 수 있을뿐만아니라, 기업측면에서

는 비용통제의효과가상당하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모듈형에비해복리후생제도의관리

8) 모듈형은예컨대근로자에게하나의쿠폰을주고일식이나중식, 한식, 양식코스요리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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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잡해지기쉽고, 기업이기본항목의종류와비중을책정하는정도에따라근로자선택이

매우제한적이될수 있다는단점이있다.

4. 믹스앤매치형(Mix & Match Plan)

믹스앤매치형은개인별로주어진 예산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리후생항목과 수혜

율을선택할수 있는형태이다. 이유형에서근로자는자신이원하는 항목만을선택하고그

러한항목에대해서수혜율도자신이결정하게되므로근로자의선택의기회를최대한살릴

수 있게되고이를통해복리후생만족도가크게증가하는장점이있다. 또한예산범위내에

서의선택이전체복리후생제도에적용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개인별예산배분과정을통한

복리후생비용의통제가더욱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 있게된다.

그러나믹스앤매치형은선택을근로자에게전적으로맡기게되어기업의입장에서반드시

제공하고자 하는의료혹은건강관련 복리후생의제공이 이루어지지않을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선택하지않았더라도사고나건강의문제가발생한경우사실상기업이전혀책임을

지지않기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이중적인부담을안아야하는문제가발생할수

있다. 또한믹스앤매치형에서는근로자의선택이특정제도에집중되거나반대로선택이거

의 되지않는불균형의문제가발생할소지가높다. 즉선택이가지는불확실성이매우커지

기때문에현실적으로복리후생제도의관리가어려울수있다.

5. 복리후생계좌(Flexible Spending Arrangements)

복리후생계좌는엄밀한 의미에서보자면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한 형태라기보다는선택

적 복리후생제도가원활하게운영될수 있도록도와주는제도적 장치라고할 수 있다. 따라

서 복리후생계좌는위에서설명된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유형중 어떤것을택하더라도그

안에서 활용될수 있는성격을 가지게 된다. 미국내국세법1 2 5조에의하면근로자는기업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유형은근로자 선택의폭이라는기준에입각해서크게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추가급부형, 모듈형, 기본+옵션형, 믹스앤매치형이그것인데이들은단순성과유연성간

에일종의상관관계가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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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리후생제도가제공하는수혜 수준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경우, 자신의

급여에서세금부과없이이를신청하여활용할수 있도록, 사용자가개인별복리후생계좌를

설치하여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는과정에서기존의복리후생제도중 활용도가적

어제도 자체가폐지되거나감축된경우비록전체적인복리후생혜택의크기는변화가없다

고 해도일부근로자들의불만이커질수 있다. 이때이러한복리후생계좌를통해불만을낮

추고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 이점이있다.

Ⅳ. 외국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1. 미국

가. 내국세법상의카페테리아플랜

처음으로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도입한미국의경우내국세법제1 2 5조 ( d )에서“선택적

복리후생제도란당해제도를운영할수 있는기업이수혜대상자인근로자에게현금과비과

세되는 2개 이상의 복리후생메뉴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기회를 부여하도록한 제도”임을

명문화하고있다.

1) 운영 적격자

주식회사, 합병회사, 유한회사, 자영업자및 정부등에게자격이주어지게되며, 사용주가

여러사람인 공동관리체제기업역시하나의기업으로간주되어단일선택적복리후생제도

를운영할수 있다.

2) 참여 적격자

사용주에게고용된관습법상의현직근로자와선택적복리후생제도기간내의퇴직자에게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참가자격이 부여된다. 현직근로자의경우고소득자
9 )

및 임원( k e y

employee) 등을제외한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한다. 퇴직자의경우에는퇴직수당이W- 2

9) 이때고소득자의범위에는① 기업간부, ②사용주의총주식 대비5% 이상보유하고있는주주, ③ 고소득자, ④상기①,
②, ③의배우자및피부양자등이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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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급여차감액을제외한총액)에해당하고선택적복리후생제도가퇴직수당에대한급여

차감을인정하는경우, 전직근로자가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참여를신청한다면자격을부

여하고있다.

3) 비과세선택적 복리후생메뉴

내국세법(제1 2 5조 ( f ) )의 규정에의해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운용하고있는사용주가임

의적으로제공할수있는비과세선택적복리후생메뉴
1 0 )

에는다음과같은항목들이있다.

(1) 사고및 건강보장제도(Coverage Under an Accident or Health plan)

사고및질병이발생한근로자들에게일정금액의지불을약속하는선택적복리후생제도이다.

① 단체건강보험, HMOs(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단체건강보험및 치과보험은선택적복리후생제도하에서제공되는가장일반적인급부혜

택이며, 각근로자는자신의배우자및 피부양자에게건강보장혜택을제공하고자이를선택

할 수있다.

② 사고로인한사망및장해보험(Accidental Death and Dismemberment)

③ 장·단기장해보험( L o n g - Term Disability(LTD), Short-Term Disability(STD))

장기장해보험이란심한상해를입은근로자가장기간직무를수행할수 없는경우에제공되

는보험으로, 업무상재해인경우에만적용되는재해보상과기본적인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

한 소득의극히일부만을제공하는사회보장과는차이가있다. 이보험은장해를입은지 6개

월후부터사원급여의5 0∼6 7 %에이르는금액을제공하게된다. 한편근로자가장기장해보험

의보장을받기전까지의기간을보장해주는것이단기장해보험이며, 이역시구입할수있다. 

④ 의료비 보상 선택적 실비상환계정(Health FSA: Health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s) 

복리후생계좌는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원활하게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제도적장치다. 선

택적복리후생제도의도입·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복리후생제도중 활용도가 적어제도 자체가

폐지되거나감축된경우비록전체적인복리후생혜택의크기는변화가없다고해도일부근로자

들의불만이커질수있다. 이때복리후생계좌를통해불만을낮추고문제점을보완할수있다.

10) 미국기업이모든근로자에게제공할의무가있는법정복리후생제도(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 실업보험, 가족및의료관련
휴가등)를제외한법정외복리후생혜택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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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발생한의료비지출가운데, 다른어떤보험이나제도에의해서도보장되지않

는 의료비용(예컨대, 주기적인검사, 안경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설계된 복리후생 메뉴이

다. 이때사용주는선택적복리후생제도운영연도이전에근로자와의합의하에개설한근로

자의계좌를통해의료비용을지불하게된다.

한편Health FSA에서보상가능한금액은복리후생제도가운영되는연도에불입할의료

비용의총액을한도로한다. 그리고참여자인근로자는의료비지출시점에자신이불입한금

액이청구한의료비에미달할지라도연간한도액의범위내에서자신의의료비에대한보상

을해주게되며, 이러한보상액에대해세금혜택을받게된다.

(2) 피부양자지원제도(DCAP: Dependent Care Assistance Plan)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1 2세 이하 자녀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부가적으로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해주기위한제도이다. DCAPs에서보상할수 있는금액은선택적복리후생제도운영

연도에불입예정인금액의총액을한도로한다. DCAPs를선택한근로자는피부양자관련

지출시점에자신이불입한금액의범위내에서자신이 청구하는비용을보상받을수 있다.

이는위의Health FSA와다른점이다.

(3) 단체정기생명보험(GTL: Group Term Life Insurance)

사망한근로자의유족에게혜택을지불하는제도로, 혜택의내용은근로자의연소득의1∼

2배의 금액을 제공하는것이일반적이다. 단보험금 중 5만달러까지의금액에 한해비과세

혜택을적용할수있다.

(4) 유급휴가

근로자의유급휴가를선택적복리후생제도연도가시작되기전에미리구입하거나판매할

수있다. 휴가를구입한경우사용자가의무적으로지급하는휴가를전부사용하기전에는선

택적복리후생제도내에서구입한휴가를사용할수 없으며, 만일선택적복리후생제도수행

연도에미리구입해둔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경우동 제도수행연도말에현금으로수취할

수있다. 그리고휴가를판매한사원의경우에는판매금액의1 / 1 2을매월지급받게된다.

(5) 401(K) 제도

401(K) 제도란과세이연의대표적형태로매월부담금과그 부담금의운용으로얻게되는

연간수익에대해과세하지않는대신퇴직과더불어그 기금을인출하는순간퇴직소득세율

로 과세하겠다는취지의제도이다. 이제도는근로자측면에서볼 때 과세이연형태의퇴직

기금을적립하는것이고, 사용자입장에서는근로자가퇴직시까지어떤금액의지불도요구

하지않는다는점에서양자모두에게혜택이돌아가는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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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입사례: 메트라이프(Met Life)社

1) 선택적복리후생제도( M L O )의 도입배경

미국의 생명보험회사인메트라이프는1 9 8 9년에근로자복리후생제도로서선택적근로자

복리후생제도인MLO(Met Life Options)를도입하여시행해오고있다.

메트라이프의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세전소득에의한선택형급부, 사용주갹출액, 실비

상환계정(FSA), 세후 소득에 의한 선택형 급부 등으로 구성된 포괄적 카페테리아제도

(Full Cafeteria Plan)의형태를갖추고있다.

2) 수혜대상

메트라이프의M L O는임직원및 가족을수혜대상으로하며, 주2 0시간이상근무하는파트

타임 근로자에대해서도가입자격을인정하고있다. 그리고MLO 시행연도 중간에 채용된

근로자는연말까지M L O와는별도의보장을받게되며, 차기연도부터가입자격이생긴다.

미국내국세법의규정에의해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운용하고있는사용주가임의적으로제공할

수 있는비과세선택적복리후생메뉴에는사고및 건강보장제도, 피부양자지원제도, 단체정기

생명보험, 유급휴가, 401(K) 제도가포함된다.

[그림 2] MLO의구성

- 일반의료비

- 치과의료비

- 장기장애소득보상

- 종업원생명보험

- 일반의료비와 치과

의료비의 선택결과

에의함.

- 의료보험

- 부양가족개호

- 배우자및자녀의생

명보험

자료: 근로복지연구회,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도입사례』, 2001.

과세전소득에
의한선택형급부

기업갹출액 F S A
과세후소득에

의한선택형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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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효과

M L O하에서는 기본적으로이전과 동일한 급부수준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부담의 증가

없이(단, 일부H M O는 제외), 오히려세전소득에의한갹출로절세효과가발생하여세금

공제후실제 받는금액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다. 이전제도보다급부수준이낮은것을선

택하여사용주갹출액을하회하는경우에는그 차액을현금으로수령받을수 있으나, 그차

액만큼과세소득이증가하게된다. 반대로급부수준이높은것을선택하여사용주갹출액을

상회하는때에는그 차액은근로자부담으로이전되지만, 세전소득에서지출되기때문에절

세가가능하다.

4) MLO 주요항목

메트라이프사의주된복리후생프로그램은<표1 >과 같으며, 그내용은크게건강관련복

리후생과퇴직및저축관련복리후생으로대별된다.

2. 일본

가. 도입배경

1 9 9 0년대 버블경제 붕괴이후 경영합리화가본격화되면서, 일본의기존 복리후생제도의

대표적사례였던「종신고용」관행과「연공서열」관행에대한개선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또

한 기업내 복리후생재정을 둘러싼 환경변화중 고령화 진전으로인한복리후생비에대한

부담이커지면서기업내 복리후생에대한재검토가강력하게요구되었다. <표2 >는 1 9 8 0년

을 제외하고는복리후생비의증가율이 급여총액의증가율보다 2∼3배 이상증가하고 있음

을보여준다.

아울러경영합리화의일환으로총액인건비관리관점에서복리후생비용의억제내지는삭

<표1> 메트라이프의복리후생제도

자료: 근로복지연구회,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도입사례』, 2001.

•생명보험 •퇴직제도 •유급휴가

•의료보장 •저축및투자제도 •하얏트법률자문

•치과보장 •근로자선택적지출계정

•장·단기장해소득보장보험

건강관련복리후생 퇴직및저축관련복리후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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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불가피하였는바, 이를위해인건비절약이가능한법정외 복리후생에대한전면적검

토가추진되기에이르렀다. 결국이러한기업의복리후생환경변화에대응하고자일본의많

은 기업들이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도입하거나도입을검토하고있다.

나. 일본식선택적복리후생제도

일본식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미국의 제도와비교해 볼 때 그 제도적환경및 역사적연

혁, 도입목적등에서다른점이많다. 제도적측면에서일본식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가장

특징적인것은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점수제방식을도입함으로써선택적복리후생참여자

인근로자및 부양가족의복리후생제도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일본은 제도적특징및 기업개개의특성을 고려한 복리후생제도의개발, 연구

를 통해유연하게대응하고자노력해왔으며, 그결과각 기업의도입목적에따른다섯가지

유형의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제시하고있다.

1) 근로자의자립지원형

근로자의자립지원및 능력계발을목적으로자격취득등을위한급부항목을마련하는유

형이다. 이경우반드시근로자에게일부비용을부담하도록설정하여불필요한급부발생을

억제하는것이필요하다.

이 유형은 기존의 복리후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않은기업이나, 갖추어졌지만재편·통

합을필요로하는기업등 대부분의기업에게적합한제도이다.

일본식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미국의제도와비교해볼 때 그 제도적환경및 역사적연혁, 도입

목적등에서다른점이많다. 제도적측면에서일본식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가장특징적인것은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점수제방식을도입함으로써선택적복리후생참여자인근로자및 부양가

족의복리후생제도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있다는것이다.

<표2> 급여총액및 복리후생비의증가율추이
(단위: %)

자료: 경총임금연구센터, 『임금연구』, 2001 여름.

복리후생비증가율 1 2 . 2 5 . 1 1 0 . 7 7 . 3 0 . 9 0 . 7

현금급여총액증가율 7 . 8 2 . 3 3 . 4 2 . 4 - 0 . 2 0 . 4

구 분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1 9 9 7 1 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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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미정비 기업형

급성장기업등 복리후생이미정비된기업에게적합하며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도입을통

해급부를충실히하려는유형이다. 제도설계는미정비기업들도도입하기쉬운새로운급부

를 중심으로구상한다. 예를들면, 젊은층이이용하기쉬운자기계발, 자원봉사휴가등 체험

형급부를중심으로하되, 재원은사원여행비등의이익배분적성격의자금을활용한다.

이에 적합한 기업은 하이테크산업, 정보소프트관련기업, 각종 서비스업 등이며, 이외에

최근설립·육성이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벤처비즈니스등을들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

에서처럼미래의보장이불확실하여단기승부식의보수를기대하는인재가모이는경우, 연

봉급여제도와함께선택적복리후생제도도입이가장적합하다고할수 있다.

3) 급부항목의재편·통합형

시대에뒤떨어져개폐하고싶은급부항목이있거나새로운급부의도입이필요한경우, 복

리후생제도의효율성을위해유사급부항목의통합이요구되는경우등 선택적복리후생제

도 도입으로급부항목을원활하게재편하는유형이다. 이러한급부항목통합시, 현행복리

후생제도를 유료화하여 자기부담 부분을 도입하거나, 복리후생비용의증액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새로운급부항목을도입하는방식등을고려할수 있다.

이 유형은전통형기업(역사가오랜기업, 대규모기업등)에적합하다. 즉전통형기업은

선택적복리후생제도도입에 따른근로자의자율선택을통해효과가미흡한 급부는 폐지하

는대신 효율적인급부는수용하도록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설계할수있게된다.

4) 불공평시정형

근로자간에복리후생수혜가공평하지못하다고인식되는경우, 이를시정하기위한수단

으로도입하는유형이다. 제도의불공평성을객관적으로판단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지만,

노사가충분히검토하여판단해야할 사항이다. 예로, 가족구성의변화, 맞벌이가정의증가

등으로과거의 복리후생제도가불공평하게되거나, 전국적인사업망을가진기업이 도시에

만직원을위한 스포츠시설을마련하여사업장에따라이용이한정되는경우를들 수있다.

5) 합병형

기업합병에따른도입유형으로, 합병시비용증가는최대한억제하고복리후생제도에대

한 만족수준은 최대한 유지하면서양사의복리후생제도를통일하기위해도입하는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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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경우의 복리후생제도는원칙적으로두 회사의전체재원은 변동시키지않으면서, 두

회사의모든제도를그대로승계한다.

이 유형은양쪽회사가부담하는근로자1인당복리후생비의차이는적으면서, 제도내용

의차이는큰 경우에특히효과적이다.

다. 도입사례: 베네세코퍼레이션社

1) 도입배경

베네세社는일본에서1 9 9 5년 4월부터최초로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도입하여실시해오

고 있는회사로, 1995년에인사제도를개혁하면서그 일환으로서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도

입하게되었다.

2) 주요복리후생항목

베네세의근로자평균연령은3 0세로여성이6 0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근로자구성을

고려하여베네세는두가지측면에중점목표를두었다. 첫째, 결혼과출산, 노부모의간호등

앞으로많은사원들이직면할 것으로예상되는문제에 대처하기위한메뉴와, 둘째, 사원의

능력계발을지원하기위한메뉴개발에중점을두었다. 전자를위한복리후생메뉴는<표3 >에

서 보는바와같이주택, 탁아, 의료, 간호, 연금, 재형과같은6개 분야의1 8개 항목으로구

성되어있다.

3) 개인별포인트 부여

베네세사는연령과 근속연수, 직역등에 관계없이 전사원에게일률적으로적용하는 점수

제(포인트부여)를도입하였으며, 이경우다양한각종복리후생메뉴마다상이한점수가된

다( <표3> 참조). 근로자1인당연간이용한도는9 2포인트로1포인트가9만2천엔이다.

포인트의사용은메뉴의성격에따라세 가지형태로구분된다. 첫째는주택융자의이자보

일본은 각 기업의 도입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자립지원형, 제도 미정비 기업형, 급부항목의재

편·통합형, 불공평시정형, 합병형의다섯가지유형의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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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임대주택등 연초에자동적으로포인트가소화되는메뉴, 둘째는의료비보조등 이용할

때마다신청하는메뉴, 셋째는개인연금보조와간호보조, 주택재형보조등 연말에신청하는

메뉴이다.

라. 적용기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급여명세서에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처해당연도에사용하지못한포인트가있는경우차기연도까지의이월을인정해주고있

다. 즉적용기간1년이일반적인것에비해베네세는2년으로하고있다.

<표3> 베네세코퍼레이션의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주: 1) 개호(介護)라함은간병을의미.

•주택이용 •4 0 /년

주택관련 •주택융자이자보조 •대출잔액에의함

•주택재형보조 •보조액÷1 0 0 0

•동경지사사업소내탁아소이용 •2 0 /년

탁아지원 •탁아시설이용보조 •5 /월

•보모이용보조 •보조액÷1 0 0 0

•의료보험보조 •5 또는7

•건강진단(본인) •보조액÷1 0 0 0

의료지원
•건강진단(가족) •보조액÷1 0 0 0

•의료비보조 •보조액÷1 0 0 0

•입원차액베드보조 •본인( 4 /일), 가족( 2 /일)

•입원/장애에따른가사보조 •3 /일

•재택신체개호보조 •3 /일

개호1 )지원 •개호보험보조 •3 또는6

•홈헬퍼양성강좌보조 •보조액÷1 0 0 0

연금지원
•연금재형보조 •3 또는6

•개호연금보조 •3 또는6

재형지원 우리사주장려금 •5 또는1 0

명 칭 포인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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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1. 도입배경

가. 기업의경영환경변화

최근우리나라 기업은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복리후생제도를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으며, 이에따른제도적변화를모색하고있다. 우선기업은과거와같은고성장

시대하에가능했던급속한매출증대가불가능해지게됨에따라비용절감에경영초점을맞

추기시작했으며, 이에따라많은기업이인건비의적지않은부분을 차지하고있는복리후

생제도에대한비용을억제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기업은예전과달리수익성이보장되

지 않으면, 차입을통한기업경영은물론주식시장을통한자금조달이어렵다는현실을인식

하게되었다.

이렇게수익성실현이기업경영의중요한생존전략이되고있는상황에서, 기업이근로자

에게일방적으로베풀었던복리후생제도는인건비개념으로인식이전환됨에따라전면적인

검토가요구되고있다. 또한기업은조직의인력구성변화및 근로자간연령별·세대별인식

차이가점차심화됨에따라근로자의다양한복리욕구에직면하게되었다.

그러나 현재기업이 운영하고있는복리후생제도는근로자가유사한 복리욕구를지닌집

단이라는전제하에설계되어획일적이다. 이와같이획일적인 복리후생제도로는다양한 근

로자의복리욕구를충족시키기가매운어려운실정이다.

나. 기업의복리후생비현황

기업이부담하는노동비용은임금에대한직접보상인직접노동비용과나머지간접노동비

용으로 나뉘는데, 간접노동비용은다시퇴직금비용, 현물지급비용, 법정복리비, 법정외복

리비, 모집비, 교육훈련비, 기타노동비용등으로나뉜다.

최근우리나라기업은경영환경이변화함에따라복리후생제도를개선해야할 필요성이제기되

고 있으며, 이에따른제도적변화를모색하고있다. 수익성실현이기업경영의중요한생존전략

이 되고있는상황에서, 기업이근로자에게일방적으로베풀었던복리후생제도는인건비 개념으

로인식이전환됨에따라전면적인검토가요구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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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에 의하면우리나라기업의복리후생비추이는1 9 9 5년 이후꾸준히 증가하고있으

며, 특히1 9 9 9년에는 약 3 0 %의 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복리후생비증가율은1 9 9 5년

의 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급여총액의증가율보다매년2∼3배높게나타나고있는데, 특히

I M F로 경제위기를맞이했던 1 9 9 8년은 현금급여총액이9% 감소한 데 비해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약 5 %가 증가하는상반된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현금급여총액에서복리후생

비가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는데, 1995년에는약 1 4 . 3 %이던것이1 9 9 9년 기준

으로현금급여총액의2 2 %를 차지할정도로그 비중이높으며, 퇴직금을가산한복리후생비

의비중은약 5 0 . 2 %에 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복리후생비는크게법정복리비
11 )

와법정외복리비
1 2 )

로나뉜다. <표5 >는이들항목을 기준으

로 기업이 부담하고있는법정복리비의추이를나타내고있으며, 이에따르면 근로자1인에

대해기업이부담하고있는각법정복리후생항목에대한절대금액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

알수있다. 기업의법정복리비용중에서국민연금이차지하는비중이4 7 . 1 %로가장높다. 

법정외 복리비는주거, 식사, 의료, 보건, 문화, 체육, 오락등의비용모두를 포함하게된

다. <표6 >은 이러한법정외복리비의구성내역을보여주고있으며, 이중 임금보조성격이

<표4> 현금급여총액및 복리후생비연도별 추이( 1 9 9 5∼1 9 9 9년)
(단위: 천원, %)

주: 1. 점유비는현금급여총액에대한복리후생비의비율임.
2.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

자료: 노동부, KOSIS 자료.

1 9 9 4 1 , 1 3 2 . 3 5 5 . 1 1 2 6 . 4 1 8 1 . 5 1 6 . 0

1 9 9 5 1 , 2 9 4 . 9 ( 1 4 . 4 ) 6 4 . 7 ( 1 7 . 4 ) 1 2 0 . 8 ( - 4 . 4 ) 1 8 5 . 5 ( 2 . 2 ) 1 4 . 3

1 9 9 6 1 , 4 5 6 . 0 ( 1 2 . 4 ) 8 1 . 0 ( 2 5 . 2 ) 1 3 9 . 5 ( 1 5 . 5 ) 2 2 0 . 5 ( 1 8 . 9 ) 1 5 . 1

1 9 9 7 1,542.9 (6.0) 9 8 . 1 ( 2 1 . 1 ) 1 5 4 . 0 ( 1 0 . 4 ) 2 5 2 . 1 ( 1 4 . 3 ) 1 6 . 3

1 9 9 8 1 , 4 0 9 . 4 ( - 8 . 7 ) 1 2 1 . 3 ( 2 3 . 6 ) 1 4 0 . 8 ( - 8 . 6 ) 2 6 2 . 1 ( 4 . 0 ) 1 8 . 6

1 9 9 9 1 , 5 5 0 . 0 ( 1 0 . 0 ) 1 6 7 . 9 ( 3 8 . 4 ) 1 7 3 . 5 ( 2 3 . 2 ) 3 4 1 . 4 ( 3 0 . 3 ) 2 2 . 0

현금급여총액
복리후생비

점유비( % )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계

11) 법정복리비는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중사업주부담분과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촉진기금부담금및기타법정
복리비를말한다.

12) 법정외복리비란사업주의임의에의한복지비용으로주거, 식사, 의료, 보건, 문화, 체육, 오락, 경조등의비용, 구판장등에
관한비용의합계액을말하며, 물적시설에대하여는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시설에전담하여종사하는자의임금,
수당등)를포함한다. 다만, 시설설치에수반되는차입금의이자비용은포함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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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기업의복리후생비증가율은1 9 9 5년의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급여총액의증가율보다

매년2∼3배높게나타나고있는데, 특히I M F로경제위기를맞이했던1 9 9 8년은현금급여총액이

9% 감소한데비해복리후생비는전년대비약5 %가증가하는상반된경향을보이고있다.

<표5> 근로자1인당 월평균 법정복리비및 구성비( 1 9 9 9년)
(단위: 천원, %)

주: (  ) 안은구성비임.
자료: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2000.

국민연금 2 5 . 0 ( 3 8 . 6 ) 3 0 . 1 ( 3 7 . 1 ) 3 5 . 4 ( 3 6 . 1 ) 5 5 . 6 ( 4 5 . 7 ) 7 9 . 4 ( 4 7 . 1 )

산재보험료 1 5 . 8 ( 2 4 . 4 ) 1 9 . 6 ( 2 4 . 2 ) 2 5 . 8 ( 2 6 . 3 ) 2 5 . 7 ( 2 1 . 1 ) 3 1 . 0 ( 1 8 . 4 )

의료보험료 1 3 . 7 ( 2 1 . 1 ) 1 5 . 9 ( 1 9 . 7 ) 1 7 . 3 ( 1 7 . 7 ) 2 0 . 0 ( 1 6 . 4 ) 2 4 . 6 ( 1 4 . 6 )

고용보험료 5 . 9 ( 9 . 1 ) 1 1 . 8 ( 1 4 . 6 ) 1 3 . 7 ( 1 3 . 9 ) 1 5 . 1 ( 1 2 . 4 ) 2 8 . 6 ( 1 7 . 0 )

기타법정복리비 2 . 8 ( 4 . 3 ) 1 . 7 ( 2 . 1 ) 3 . 7 ( 3 . 8 ) 2 . 7 ( 2 . 2 ) 2 . 7 ( 1 . 6 )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표6> 근로자1인당 월평균 법정외 복리비 및 구성비( 1 9 9 9년)
(단위: 천원, %)

주: (   ) 안은구성비임.
자료: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2000.

주거에관한비용 1 3 . 0 ( 1 0 . 8 ) 1 2 . 7 ( 9 . 1 ) 1 4 . 4 ( 9 . 3 ) 1 1 . 2 ( 7 . 9 ) 1 6 . 0 ( 9 . 2 )

의료보건에관한비용 4 . 0 ( 3 . 3 ) 4 . 5 ( 3 . 2 ) 5 . 7 ( 3 . 7 ) 5 . 7 ( 4 . 0 ) 5 . 8 ( 3 . 3 )

식사에관한비용 4 2 . 4 ( 3 5 . 1 ) 4 0 . 6 ( 2 9 . 1 ) 4 2 . 0 ( 2 7 . 3 ) 4 4 . 4 ( 3 1 . 4 ) 4 6 . 4 ( 2 6 . 7 )

문화, 체육, 오락에관한비용 8 . 4 ( 6 . 9 ) 7 . 4 ( 5 . 3 ) 6 . 8 ( 4 . 4 ) 4 . 2 ( 3 . 0 ) 5 . 9 ( 3 . 4 )

보험료지원금 2 . 8 ( 2 . 4 ) 7 . 4 ( 5 . 3 ) 1 1 . 5 ( 7 . 5 ) 1 5 . 2 ( 1 0 . 7 ) 1 2 . 0 ( 6 . 9 )

경조등의비용 4 . 1 ( 3 . 4 ) 5 . 6 ( 4 . 0 ) 6 . 9 ( 4 . 5 ) 6 . 7 ( 4 . 7 ) 7 . 1 ( 4 . 1 )

재형저축등의장려금 0 . 8 ( 0 . 7 ) 0 . 7 ( 0 . 5 ) 0 . 8 ( 0 . 5 ) 0 . 6 ( 0 . 4 ) 0 . 8 ( 0 . 5 )

학비보조의비용 1 4 . 8 ( 1 2 . 3 ) 1 8 . 5 ( 1 3 . 2 ) 2 2 . 9 ( 1 4 . 9 ) 2 4 . 1 ( 1 7 . 0 ) 2 1 . 1 ( 1 2 . 2 )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9 . 8 ( 8 . 1 ) 9 . 5 ( 6 . 8 ) 1 0 . 4 ( 6 . 8 ) 8 . 8 ( 6 . 2 ) 2 7 . 5 ( 1 5 . 9 )

보육비지원금 0 . 2 ( 0 . 1 ) 0 . 4 ( 0 . 3 ) 0 . 7 ( 0 . 4 ) 0 . 3 ( 0 . 2 ) 0 . 2 ( 0 . 1 )

근로자휴양에관한비용 6 . 2 ( 5 . 1 ) 6 . 7 ( 4 . 8 ) 5 . 2 ( 3 . 4 ) 3 . 2 ( 2 . 3 ) 3 . 7 ( 2 . 1 )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 1 . 2 ( 1 . 0 ) 1 1 . 1 ( 8 . 0 ) 5 . 6 ( 3 . 6 ) 0 . 5 ( 0 . 4 ) 2 . 3 ( 1 . 3 )

기타법정외복리비 1 3 . 1 ( 1 0 . 9 ) 1 4 . 4 ( 1 0 . 3 ) 2 1 . 1 ( 1 3 . 7 ) 1 6 . 6 ( 1 1 . 7 ) 2 4 . 7 ( 1 4 . 2 )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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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식사에 관한 비용의 구성비가 2 6 . 7 %로 가장높으나 과거에 비하여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알수 있다.

2.  도입사례: 한국I B M

가. 도입배경

한국I B M은 미국본사의 권유로1년간의 준비기간을거친후 1 9 9 7년 1월 1일부터선택

형 근로자복지제도를시행하고있다. 同社의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는일정한복리후생예

산을가지고 직원의다양한 복리후생요구에가장효과적으로부응하기위하여개인적인선

호도에따라각자의복리후생제도를설계할수 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다.

나. 주요복리후생항목

현재한국I B M은 선택적근로자복리후생제도실시와동시에<표7 >에서보는바와같이

다섯가지의복리후생항목을신설·개선하였다.

① 의료비보상

기존제도에서는보상되지 않던‘한방진료(입원포함)’, ‘약국에서의진료’및‘구강외과

입원수술’의 경우도원칙적으로의료보험의급여항목에한해의료비 보상제도의추가보상

항목에포함한다. 의료비보상제도는의료비보상률에따라세 가지선택안이각기다른가

격으로제공된다(기본/현재/확대보상) .

② 치과진료비보장제도신설

등록된 부양가족이있는근로자의경우연간3 0만원, 부양가족이없는근로자는연간2 0

만원까지모든종류의치과진료비에대해실제발생한진료비의8 0 %를 보상받을수 있다.

③ 휴가구입/판매제도

휴가를최대1 0일까지구입/판매할수있다.

④ 단체생명보험

보상금액은연봉의3배수이상, 공·사상의구분없이사망및 일급장애사고시 보험금액

을일시불로지급한다.

⑤ 복리후생계좌(Spending Account)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남은 잔여 예산은 복리후생계좌의 연간 사용한도액으로 전환한다.

복리후생계좌는기존제도에서는보상하지않던 총 1 9가지의 새로운 경비보상항목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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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으로, 실제경비가발생하면잔여예산범위내에서청구가가능하다.

한편근로자에게복리후생구입예산배정시 근속기간에따라차등화된추가예산을 부여

하는방식을취함으로써장기근속자에게실질적인금전적혜택을추가적으로제공하고있다

(근속연수에따라1 0∼2 5만원) .

다. 수혜대상

모든정규직직원및 임원, 그리고등록된자격있는가족
1 3 )

이 본 제도의수혜자이다. 가족

의 경우, 그수혜범위는의료보상, 치과진료, 복리후생계좌에한한다.

복리후생비는크게법정복리비와법정외복리비로나뉜다. 법정복리비추이에따르면근로자1인에

대해기업이부담하고있는각법정복리후생항목에대한절대금액은꾸준히증가하고있고기업의

법정복리비용중 국민연금이차지하는비중이4 7 . 1 %로 가장높다. 법정외복리비는임금보조성격

이강한식사에관한비용의구성비가2 6 . 7 %로가장높으나과거에비하여비중이감소하고있다.

<표7> 한국I B M의 선택형 복리후생항목

주: 1) 1 9가지새로운항목에는의료보상에해당되지않는의료비·약값, 치과보상한도를초과한치과진료비, 체력단련비, 개
인보험료, 건강진단, 안경, 보청기, 운전학원비, 탁아비, 자녀보육비, 도서구입비, 본인및가족의학원비, 자동차관련
비용, 컴퓨터관련구입비, 이사관련비용, 가구, 가전제품, 의류, 기타가정용품등이포함된다.

•기본보상: 50% 보상 •평생보상한도

의료비보상 •현재보상: 90% 보상 (퇴직시까지7 , 5 0 0만원)

•확대보상: 100% 보상

치과진료비보상
•非보상

•연간보상한도
•80% 보상

•연봉3배수보상

생명/상해보험 •연봉4배수보상 -

•연봉5배수보상

휴가 •구입/판매 •최대年1 0일까지매매가능

복리후생구좌 •별도복리후생항목( 1 9가지)1 ) •청구하지않으면소멸

선 택 안 비 고

13)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하고있는부모및배우자부모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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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용기간

매년1월1일부터1 2월 3 1일까지1년간적용되며일단등록한이후에는적용기간동안선

택 변경이불가능하다. 그리고당해연도에사용하지못하고남은예산( c r e d i t )은 차기연도

로이월되지않고자동 소멸된다.

마. 도입효과

동 제도를도입한후 한국IBM 직원들의복지에대한만족도는전반적으로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측면에서도 최초 도입시점에서는 부담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기업의복리후생비용에대한통제가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Ⅵ. 우리나라의복리후생비 관련 현행 조세지원제도

1. 소득세법상의조세지원제도

가. 복리후생비의소득세비과세(소득세법제1 2조)

소득세법제1 2조에의하면다음의복리후생비에대해서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1) 근로소득과퇴직소득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하여수급권자가지급받는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및 장의비또는근로의제공으로인

한 부상·질병또는사망과관련하여근로자나그 유족이지급받는배상·보상또는위

자의성질이있는급여

•근로기준법또는선원법에의하여근로자·선원및 그 유족이지급받는요양보상금·휴

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

품유실보상금·장의비및장제비

•고용보험법에의하여받은실업급여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의하여 지급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장해·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중에받는급여

•대통령령이정하는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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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정하는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
1 4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

는 군인연금법에의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사용자가부담하는부담금

•생산및 그 관련직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급여수준및 직종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근로자
1 5 )

가 대통령령이정하는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

받는급여
1 6 )

•대통령령이정하는식사또는식사대
1 7 )

2) 연금소득중 다음에 해당하는소득

•국민연금법에의하여지급받는장애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장해연금·상이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하여지급받는각종 연금

나.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제4 7조의2) 

연금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하여는당해연도에받은총 연금액에서다음의금액을공제

14) 일직료·숙직료또는여비로서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광산근로자가받는입갱수당및 발파수당, 근로자가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인하여받는 벽지수당, 근로자가천재·지변기타재해로 인하여 받는급여등(소득세법시행령
제1 2조) .

15) “대통령령이정하는근로자”라함은월정액급여 1 0 0만원이하이며, 공장또는광산광산에서근로를제공하는자로서통계
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직업분류에의한생산및관련종사자중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자와, 어업을영위하는자에게고
용되어근로를제공하는자로서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자를말한다.

16) “대통령령이정하는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라함은근로기준법에의한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통상임금에가산하여받는급여중연 2 4 0만원이내의금액과, 근로자가선원법에의
하여받는생산수당중연 2 4 0만원이내의금액을말한다.

17) 비과세되는식사대의범위는근로자가사내급식또는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공받는식사기타음식물과, 이를제공받지않
는근로자가받는월5만원이하의식사대(소득세법시행령제1 7조의2 )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도입한후 한국IBM 직원들의복지에대한만족도는전반적으로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기업측면에서도최초도입시점에서는부담비용이증가하였으나장기적으로볼

때기업의복리후생비용에대한통제가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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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공제액이6 0 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6 0 0만원을공제한다.

다. 연금보험료공제(소득세법제5 1조의3 )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보험료등을납부한경우에는당해

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당해연도에납부한보험료등의전액을공제한다. 다만, 연금보험

료공제의합계액이종합소득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공제액은없는것으로한다.

•국민연금법에의하여부담하는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제외한다)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의하여 근로

자가부담하는기여금또는부담금

라. 복리후생비관련특별공제(소득세법제5 2조, 소득세법시행령제1 0 9∼1 1 3조)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일용근로자제외)가당해연도에지급한금액중 <표8 >에 해당하

는내용이있는 때에는이를당해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제외한다.

2. 법인세법상의조세지원제도

가. 복리후생비의손금산입(법인세법시행령제4 5조)

법인이그 임원또는사용인을위하여지출한복리후생비중 다음각호의1에규정하는비

용은이를손금에산입함으로써세제상혜택을주고있다.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운영비

•의료보험법에의하여사용자로서부담하는의료보험료기타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의하여설치된직장보육시설의운영비

•고용보험법에의하여사용자로서부담하는보험료

•2 5 0만원이하 •총연금액

•2 5 0만원초과5 0 0만원이하 •2 5 0만원＋2 5 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 0 0분의4 0

•5 0 0만원초과9 0 0만원이하 •3 5 0만원＋5 0 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 0 0분의2 0

•9 0 0만원초과 •4 3 0만원＋9 0 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 0 0분의1 0

총 연 금 액 공 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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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원또는 사용인에게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경

조사비등제1호 내지제7호의비용과유사한비용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세제지원

가. 개인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조특법제8 6조)

거주자가저축불입계약만료후 연금의형태로지급을받는저축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

저축(개인연금저축)에2 0 0 0년 1 2월 3 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 0 0분의4 0에 상당하는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다만공제금액이

7 2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7 2만원을공제한다.

소득세법에서는대부분의법정복리후생비에대해서는 비과세하고있으나 법정외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특별공제로서일부한도를두고있다. 법인세법에서는복리후생비의손금산입을인정하

고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을통해서도세제혜택이이뤄지고있다.

<표8> 특별공제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공제

보험료 •보장성보험: 연7 0만원한도(예: 자동차보험, 화재보험등)

•장애인전용보험: 연1 0 0만원한도

•유치원·보육시설(취학전아동의학원): 1인당1 0 0만원(다만, 보육시설영유아및취학전

아동의경우는자녀양육비공제와선택)

교육비 •초·중·고: 1인당1 5 0만원

•대 학: 1인당3 0 0만원(근로자본인은전액)

•대학원: 근로자본인에한해전액공제

의료비
•총급여의3% 초과분: 연3 0 0만원한도

•노인의료비, 장애인재활의료비: 전액

주택자금
•주택저축불입액(또는상환액)의4 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전액(연3 0 0만원한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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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조특법제8 6조의2 )

거주자가저축불입계약만료후 연금의형태로지급을받는저축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

저축(연금저축)에가입하는경우에는당해연도의저축불입액과2 4 0만원중 적은금액을당

해연도의종합소득에서공제한다. 

다.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조특법제9 4조)

대통령령이정하는내국인이그 종업원의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위하여, 무주택종업원

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의한 직장보육시설, 장애

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을위한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취득(신축또는구입을포함)한경우에는당해시설의취득금액(당해시설에부수

되는토지의 매입대금을제외한다)의1 0 0분의3에 상당하는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라. 근로자의주거안정지원을위한과세특례(조특법제1 0 0조1항, 4항)

사업주가주택이없는근로자에게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의취득

또는임차에소요되는자금을보조하는경우, 그보조금중 대통령령이정하는보조금을손

금에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사업주로부터지급받는당해주택보조금에대하여는소득

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주택사업자또는사업주가 신축한 공동주택을 근로자가최초로 분양·취득하는경우, 주

택및 부속토지에대하여취득세·등록세를다음각호와같이감면한다.

1. 전용면적4 0제곱미터이하의공동주택을취득하는경우, 취득세·등록세의면제

2. 전용면적4 0제곱미터초과6 0제곱미터이하의공동주택을취득하는경우, 취득세액및

등록세액의5 0 %를 각각경감

마. 종업원또는학생의복리후생을위하여공급하는음식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조

특법제1 0 6조제1항)

공장·광산·건설사업장및 이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장과초·중등

교육법제2조및 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 의한학교의 경영자가그 종업원또는학생의

복리후생을목적으로당해사업장등의구내에서식당을직접경영하여공급하거나학교급

식법제4조각호의1에해당하는학교의장의위탁을받은학교급식공급업자가동법제1 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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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의한위탁급식의방법으로당해학교에직접공급하는음식용역의경우부가가치

세를면제한다.

Ⅶ. 시사점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의경제환경도과거에비하여많이달라졌다. 그동안국가경제발

전에크게이바지한세대들이구조조정의여파로직장을떠나야했고, 평생직장의개념이희

박해졌으며, 최근세계경제의불황과국내경기의침체로고용관계의불확실성이크게증가하

였다. 이런가운데인구의고령화가OECD 다른어느나라보다도급속하게진전되고있고,

여성의노동참여비율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핵가족화가빠르게진행되어복지제도에대한

수요도크게증가및다양화되어복지수요에대한국민개개인의부담이가중되고있다.

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공공복지제도를통하여국가가국민이필요한기본적인수준의복

지문제는해결해주고있으나, 이것으로는충분하지않아추가적이고보충적인사회보장기

능 및 역할은 사적복지제도에맡기고있다. 따라서국민에게필요한 적정수준의복지를부

족하지 않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적 복지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국가·기업·개

인」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충당하는사적복지제도가잘 발달되어야경직적이고비효율적인공공복지제도의사

각지대를보완할수 있다. 그러나기존의우리나라기업복지제도역시수요자의욕구를반영

하지않고일방적으로설계되어경직적이고유연성과효율성이떨어져서공공복지제도의사

각지대를보완하는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해왔던것이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국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는것은의미가있다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경우본 제도를1 9 9 7년 한국I B M에서최

초로도입한이래제일제당, 한국가스공사, 한글과컴퓨터, LG유통등에서도입하여시행한

결과, 종업원들의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기업의복지비용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또한우수한인력을확보할수있는 등 긍정적효과가나타나고있다. 

국민에게필요한적정수준의 복지를부족하지않게제공하기위해서는공적복지제도에만의존

해서는안되고, 「국가·기업·개인」간의적정한역할분담이필요하다. 특히노동시장의유연성이

증가함에따라기업이나개인이충당하는사적복지제도가잘발달되어야경직적이고비효율적인

공공복지제도의사각지대를보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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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활성화된가장큰 동기는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이다. 즉, 미내국세법상에카페테리아플랜에대한규정을 명시하고기업이 지불한복

리후생비에 대하여 수취추정주의(Constructive Receipt Doctrine)의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것이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활성화에가장큰기여를한 것으로판명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도현행세법에서복리후생비에대한세제지원을해주고 있다.  소득세법

에서는현재대부분의법정복리후생비에대해서는비과세혜택을주고있으나, 법정외복리

후생비에대해서는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등에대하여특별공제로서일부한도

를 두어소득공제를적용해주고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개인연금저축이나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고있고, 종업원의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시설투자에대하여

세액공제를해주고 있으며, 사업주가근로자의주거안정을위하여 지원하는보조금에대하

여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무주택근로자는주택보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에는기업이 종업원의복리후생을위하여 지급하는항목중에서 의료보험

료의사용자부담금, 고용보험법에의한사용자부담금, 우리사주조합의운영비등에대하여

손금으로인정해주고있어기업의부담을경감시켜주고있다.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우선기존세제상복리후생비에대한조세지원

수준이과연적정한지에대한가치평가가우선되어야할 것이다. 다음단계는법정외복리후

생비에대하여기존의특별공제처럼한도를두어소득공제를해주어야할 것인지아니면비과

세해야할 것인지, 또는비과세해주지않는대신소득공제의한도를확대하는것이바람직한

것인지등을결정해야한다. 세제상지원을확대하면선택적복리후생제도가신속하게활성화

되는장점이있지만, 세수손실,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도입한기업과도입하지않은기업간

의형평성문제
1 8 )

, 기업이금전적급여를축소하고비과세혜택이주어지는복리후생비의지출

을과도하게늘려조세부담을회피하는등그에따른부정적인측면도고려해야할것이다. 

따라서비과세혜택을받을수 있는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범위는제도도입시상기의문

제점을최소화할수 있는범위내에서결정되어야한다. 이런점을감안할때, 우선세제지원

을 고려할수 있는항목으로는개인연금불입액보조의료비, 생명보험료와상해보험료등이

포함될수 있다. 기업연금이나개인연금을활성화하는것은현재심각한재정문제에봉착한

공적연금의역할을축소해나간다는측면에서타당성이있다. 의료비의경우에도현재국민

18) 일반적으로대기업에종사하는종업원들이중소기업에종사하는종업원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더많는복지혜택을누리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대한세제상혜택을과도하게확대하는것은대기업대중소기업종업원간의형평성문제를야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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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증가로 의료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및 고급화하고있으며 동시에다양화되고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의재정문제는이미심각한수준이며, 국민들의다양한의료수요에부응

하고있지못하다는점을감안하면타당성이있다. 민간의료보험을확대하여공적의료보험

을 보완한다는취지에서도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의료비를포함하여세제상지원을해주는

것이바람직할것이다. 마지막으로외국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서보편화되어있는것처

럼 자동차보험, 화재보험등 보장성보험에대한보험료도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포함시키

는것을고려할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활성화하기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할 때에도 예외

없이효율성, 형평성, 단순성, 유연성의원칙이전제되어야함을잊어서는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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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8월건설교통부는“1 9 9 9년도국가물류비7 8조9천억원으로G D P의16.3% 해당”이

라는제목하에국가물류비가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고발표하였다.

이 보도자료에서정부는국가물류비가GDP 대비1 6 . 3 %로서일본의9 . 5 8 % ( 1 9 9 7년) 및

미국의 9 . 9 % ( 1 9 9 9년)보다여전히 높은수준이어서, 물류비절감을 위한범국가적인노력

이 절실히요구된다고밝히고앞으로정부는국가물류비의세부항목을분석하여우리나라의

물류체계가선진국에비하여뒤떨어진부분을집중적으로개선하고투자하기위한근거자료

로 활용할계획이라고언급하고있다.

국가물류비는 기능별로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그리고물

국가물류비 실태와
철도교통의 중요성

鄭 在 皓 전문연구위원( j c h e u n g @ k i p f . r e . k r )

<표1> 연도별GDP 대비국가물류비추이
(단위: 10억원, %)

자료: 민승기( 2 0 0 1 )

국가물류비 4 7 , 7 5 3 5 7 , 9 1 6 6 3 , 7 5 4 6 9 , 5 9 0 7 4 , 1 7 0 7 8 , 8 9 2

G D P대비비율 1 4 . 8 1 5 . 4 1 5 . 2 1 5 . 4 1 6 . 5 1 6 .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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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련 일반관리비로나누어 산정된다. 이중수송비가차지하는비중은 약 7 0 %로 가장크

며, 수송비증가율도전체국가물류비증가율보다높은수준이다.

국가물류비는 기능별로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그리고물류관련

일반관리비로나뉘어산정된다. 이중수송비가차지하는비중은약7 0 %로가장크며, 수송비증

가율도전체국가물류비증가율보다높은수준이다.

<표2> 국가물류비구성비및 증감률비교
(단위: %)

주: 1) 1998년대비1 9 9 9년증가율임.
2) 1987년에서1 9 9 9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임.

자료: 민승기( 2 0 0 1 )

1 9 9 8 6 7 . 7 2 0 . 2 1 . 9 1 . 3 4 . 6 4 . 3 1 0 0

1 9 9 9 6 9 . 9 1 8 . 1 2 . 2 1 . 3 4 . 2 4 . 2 1 0 0

증가율1 ) 9 . 8 1 - 4 . 5 1 2 1 . 9 7 9 . 7 8 - 2 . 3 4 4 . 4 3 6 . 3 6
연평균

1 5 . 2 4 1 0 . 8 4 1 0 . 7 0 9 . 4 0 1 5 . 2 9 1 4 . 1 8 1 4 . 0 1증가율2 )

수송비
재고유지

포장비 하역비
물류 일반

총계
관리비 정보비 관리비

<표3> 수송수단별화물수송비용비중
(단위: 10억원, %)

주: 1) 1998년대비1 9 9 9년증가율임.
2) 1987년에서1 9 9 9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임.

자료: 민승기( 2 0 0 1 )

1 9 8 7 9 0 . 6 9 4 . 7 0 4 . 7 0 0 . 5 1 1 . 1 3 1 0 0

1 9 9 2 9 3 . 4 8 2 . 5 2 2 . 5 2 0 . 3 6 1 . 1 2 1 0 0

1 9 9 7 9 3 . 5 8 1 . 9 3 2 . 6 0 0 . 3 0 1 . 5 9 1 0 0

1 9 9 8 9 4 . 4 1 1 . 8 8 1 . 8 7 0 . 2 9 1 . 5 5 1 0 0

1 9 9 9 9 5 . 0 3 1 . 4 7 1 . 5 7 0 . 0 8 1 . 8 5 1 0 0

증가율1 ) 2 0 . 1 0 –6 . 4 5 0 . 3 0 –6 7 . 0 2 4 2 . 3 2 1 9 . 3 2

연평균
1 7 . 0 0 5 . 7 9 1 0 . 5 0 0 . 0 0 2 1 . 4 8 1 6 . 5 5증가율2 )

도로화물 철도화물 수상화물 항공화물
화물운송 수송비
대행료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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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수단별 수송비용을 살펴보면 전체 국내 수송비 중에서 도로화물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 5 %로 수송비의 거의 대부분이 도로화물 수송비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도로화물

수송비가절대적으로높은것은국내화물수송실적중에서도로의비중이90% 이상을차지

하고있기때문으로다른교통수단의이용은미비한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국가물류비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수송비를줄이기위한한 방안으

로여타 교통수단(철도)의활용도를높이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 국가물류비

1.  국가물류비구성 요소

국가물류비는기능별로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그리고물

류관련일반관리비로나뉘어산정된다. 

2. 국가물류비추이

국가물류비증가율은 점차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국가물류비의GDP 대비 비중

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1 9 9 5∼1 9 9 8년 사이 물류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크기때문이다.

국가물류비의기능별비중을보면수송비가약 7 0 %로 가장큰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 다음은재고유지관리비(약2 0 % )이며, 그밖의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일반관리비

<표4> 국내화물수송실적 비중(톤기준)
(단위: %)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연도.

1 9 8 7 1 6 . 7 3 7 3 . 7 1 9 0 . 4 4 5 . 6 6 3 . 8 9 0 . 0 1 1 0 0

1 9 9 2 1 5 . 8 1 7 5 . 5 7 9 1 . 3 9 3 . 4 9 5 . 1 0 0 . 0 1 1 0 0

1 9 9 7 1 9 . 6 9 7 2 . 3 8 9 2 . 0 6 2 . 1 2 5 . 8 0 0 . 0 2 1 0 0

1 9 9 8 2 0 . 0 7 7 2 . 1 1 9 2 . 1 9 2 . 1 3 5 . 6 6 0 . 0 2 1 0 0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계

영업용 비영업용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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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수단별수송비용을살펴보면 전체국내수송비 중에서 도로화물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 5 %로 수송비의거의대부분이도로화물수송비로나타났다. 이와같이도로화물수송비가절대

적으로높은것은국내화물수송실적중에서도로의비중이90% 이상을차지하고있기때문으로

다른교통수단의이용은미비한실정이다.

<표5> 물류비구성요소

철도화물수송비
차급화물

수소화물

일반화물

영업용 개별화물

도로화물수송비 용달화물

비영업용
운행비용

수송비
유료도로통행료

국내
내항화물

수상화물수송비
내륙수상화물

외항
국적선사

외국적선사

국내

항공화물수송비
국제

국적항공사

외국적항공사

화물운송대행료 화물운송대행료

보통창고

냉장창고

보관비
영업창고 위험물창고

재고유지 농산물창고

관리비 기타창고

자가창고

재고유지비

재고위험비

포장비
골판지포장비

팔레트포장비

하역비
육상및항공화물하역비

수상화물하역비

물류정보비 -

일반관리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 민승기( 2 0 0 1 )



4 2 2 0 0 1년 1 1월호

현
안
분
석
( 2 )

등이미미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국가물류비상승에는 수송비 증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수송비와물류정보비의연평

균 증가율이약 1 5 %로 총 국가물류비의연평균증가율( 1 4 % )보다높아물류비를증가시키

는 주요항목이었다. 특히, 수송비가국가물류비에서차지하는 비중(약7 0 % )을 고려할 경

우 국가물류비상승의주도적인역할을했다고생각된다.

<표6> 연도별GDP 대비국가물류비추이
(단위: 10억원, %)

자료: 민승기( 2 0 0 1 )

국가물류비 4 7 , 7 5 3 5 7 , 9 1 6 6 3 , 7 5 4 6 9 , 5 9 0 7 4 , 1 7 0 7 8 , 8 9 2

물류비증가율 1 5 . 9 0 21.28 1 0 . 0 8 9.15 6.58 6 . 3 7

G D P 3 2 3 , 4 0 7 3 7 7 , 3 5 0 4 1 7 , 4 7 9 4 5 3 , 2 7 6 4 4 4 , 3 6 7 4 8 2 , 7 4 4

GDP 증가율 1 6 . 5 4 16.68 10.63 8.57 -1.97 8.64 

GDP 대비비율 1 4 . 8 1 5 . 4 1 5 . 2 1 5 . 4 1 6 . 5 1 6 .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표7> 국가물류비
(단위: 10억원, %)

자료: 민승기( 2 0 0 1 )

수송비
재고유지

포장비 하역비
물류 일반 물류비

관리비 정보비 관리비 총합계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1 0 , 0 5 7

1 0 , 7 8 0

1 2 , 3 6 4

1 5 , 1 0 6

1 8 , 8 5 7

2 3 , 6 0 7

2 6 , 8 3 6

3 1 , 0 3 7

3 8 , 0 9 5

4 2 , 3 7 8

4 6 , 5 4 6

5 0 , 2 4 4

5 5 , 1 7 8

4 , 1 5 7

4 , 9 1 5

5 , 7 3 1

7 , 2 0 1

9 , 1 4 7

9 , 0 4 1

9 , 4 3 0

1 0 , 9 3 5

1 2 , 9 0 7

1 3 , 8 2 8

1 4 , 5 0 2

1 4 , 9 7 6

1 4 , 3 0 0

5 0 8

6 0 1

6 9 5

7 6 8

8 6 5

8 9 9

9 8 4

1 , 1 1 8

1 , 4 7 0

1 , 3 7 3

1 , 3 4 4

1 , 4 1 1

1 , 7 2 1

3 5 9

4 3 2

4 9 7

5 0 7

6 4 2

6 6 6

7 7 5

9 2 3

9 8 0

1 , 0 5 0

1 , 0 2 8

9 6 1

1 , 0 5 5

6 0 6

6 9 6

7 2 4

9 6 6

1 , 1 8 0

1 , 3 4 4

1 , 5 6 1

1 , 8 0 4

2 , 1 8 1

2 , 5 7 3

3 , 1 4 1

3 , 4 2 0

3 , 3 4 0

6 7 2

7 7 6

8 0 2

1 , 0 8 3

1 , 2 9 8

1 , 4 3 8

1 , 6 1 5

1 , 9 3 6

2 , 2 8 3

2 , 5 5 2

3 , 0 2 9

3 , 1 5 8

3 , 2 9 8

1 6 , 3 5 9

1 8 , 2 0 0

2 0 , 8 1 3

2 5 , 6 3 1

3 1 , 9 8 9

3 6 , 9 9 5

4 1 , 2 0 1

4 7 , 7 5 3

5 7 , 9 1 6

6 3 , 7 5 4

6 9 , 5 9 0

7 4 , 1 7 0

7 8 , 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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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송비

수송비는도로, 철도, 수상, 항공화물수송비와화물운송대행료를합한 것으로 1 9 9 8년에

비해 1 9 9 9년에는19.32% 증가했으며, 도로화물수송비 증가가전체수송비증가를주도한

것으로분석되었다.

도로화물수송비중에서가장큰 비중을차지하고있는비영업용화물수송비를살펴보자.

비영업용화물자동차의등록대수는전년대비8.30% 증가하여, 비영업용도로화물수송비

증가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비영업용도로화물수송비를구성하는항목별비용크기순

위를살펴보면, 인건비1 2조원, 기타비용6조원, 재료비3 . 7조원, 감가상각비2 . 8조원, 보험

국가물류비 증가율은점차 감소하는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물류비의 GDP 대비비중은 증

가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1 9 9 5∼1 9 9 8년 사이물류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크기때

문이다.

<표8> 기능별비중추이
(단위: %)

자료: 민승기( 2 0 0 1 )

수송비
재고유지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일반관리비
관리비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6 1 . 5

5 9 . 2

5 9 . 4

5 8 . 9

5 8 . 9

6 3 . 8

6 5 . 1

6 5 . 0

6 5 . 8

6 6 . 5

6 6 . 9

6 7 . 7

6 9 . 9

2 . 2

2 . 4

2 . 4

2 . 0

2 . 0

1 . 8

1 . 9

1 . 9

1 . 7

1 . 6

1 . 5

1 . 3

1 . 3

3 . 7

3 . 8

3 . 5

3 . 8

3 . 7

3 . 6

3 . 8

3 . 8

3 . 8

4 . 0

4 . 5

4 . 6

4 . 2

4 . 1

4 . 3

3 . 9

4 . 2

4 . 1

3 . 9

3 . 9

4 . 1

3 . 9

4 . 0

4 . 4

4 . 3

4 . 2

3 . 1

3 . 3

3 . 3

3 . 0

2 . 7

2 . 4

2 . 4

2 . 3

2 . 5

2 . 2

1 . 9

1 . 9

2 . 2

2 5 . 4

2 7 . 0

2 7 . 5

2 8 . 1

2 8 . 6

2 4 . 4

2 2 . 9

2 2 . 9

2 2 . 3

2 1 . 7

2 0 . 8

2 0 . 2

1 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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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1 . 6조원, 정비수리비0 . 8조원등의 순서이다. 

인건비는 1 9 9 8년에 비해 1 9 9 9년에 30.38% 증가하였으며, 재료비는 1 9 9 8년에 비해

29.98% 증가했다. 재료비중 경유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 7 . 4 9 %로서 경유가격 상승이

재료비 상승을주도하였다. 경비는감가상각비, 보험료, 정비수리비로구성되며, 1998년에

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간접비용은기타비용,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으로구성되며,

1 9 9 8년에비해17.56% 증가했다. 

따라서 1 9 9 9년 전체적인도로화물수송비 증가는인건비, 재료비, 간접비용의증가에 기

인하며, 좀더구체적인요인으로는운전기사인건비, 경유비, 기타비용상승등인것으로분

석된다.  

<표9> 수송수단별수송비용
(단위: 10억원, %)

주: (   ) 내는1 9 9 8년대비 1 9 9 9년증가율임.
자료: 민승기( 2 0 0 1 )

도로화물수송비
철도화물

수상화물수송비 항공화물수송비
화물운송

수송비총계

영업용
비영

소계 수송비
국내+

국내
국내+

국내 대행료
국내+

국내
업용 국제 국제 국제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연평균

증가율

1,628 

2,085 

2,446 

3,023 

3,298 

4,182 

4,500 

5,100 

6,090 

6,827 

7 , 3 1 2

6 , 8 6 1

8 , 4 2 1

1 4 . 6 8

( 2 2 . 7 4 )

3,924 

3,997 

5,153 

6,865 

8,547 

11,966 

14,074 

16,922 

20,508 

22,610 

2 4 , 0 1 0

2 3 , 5 7 3

2 8 , 1 2 9

1 7 . 8 4

( 1 9 . 3 3 )

5,552 

6,082 

7,599 

9,888 

11,845 

16,148 

18,574 

22,022 

26,598 

29,437 

3 1 , 3 2 2

3 0 , 4 3 4

3 6 , 5 5 0

1 7 . 0 0

( 2 0 . 1 0 )

2 8 8

3 1 5

3 3 3

3 7 1

4 2 1

4 3 6

4 6 5

5 3 9

5 2 2

5 8 7

6 4 5

6 0 5

5 6 6

5 . 7 9

(–6 . 4 5 )

3,378 

3,433 

3 , 4 9 7

3 , 9 9 2

5 , 4 7 2

5 , 9 6 0

6 , 5 3 6

6 , 9 4 0

9 , 1 5 8

1 0 , 3 1 2

1 2 , 0 3 1

1 6 , 1 5 9

1 4 , 8 0 9

1 3 . 1 1

(–8 . 3 5 )

1 8 2 . 0

2 2 8 . 1

260.2 

263.5 

352.6 

435.1 

493.3 

534.3 

727.6 

777.8 

8 7 0 . 1

601.2 

6 0 3 . 0

1 0 . 5 0

( 0 . 3 0 )

7 7 0

8 5 6

8 3 6

7 5 1

8 9 8

8 7 0

963 

1 , 1 6 6

1 , 3 8 3

1 , 5 4 4

2 , 0 1 5

2 , 5 4 6

2 , 5 3 7

1 0 . 4 5

(–0 . 3 5 )

3 1

3 7

5 4

6 2

4 7

6 3

7 0

7 8

8 2

9 0

1 0 0

9 4

3 1

0 . 0 0

(–6 7 . 0 2 )

6 9

9 5

9 9

1 0 4

2 2 1

1 9 3

2 9 7

3 7 0

4 3 4

4 9 8

5 3 3

5 0 1

7 1 3

2 1 . 4 8

( 4 2 . 3 2 )

10,057 

1 0 , 7 8 1

12,364 

1 5 , 1 0 6

1 8 , 8 5 7

2 3 , 6 0 7

2 6 , 8 3 5

3 1 , 0 3 7

3 8 , 0 9 5

4 2 , 3 7 8

4 6 , 5 4 6

5 0 , 2 4 5

5 5 , 1 7 5

15.24  

(9.81)  

6 , 1 2 2

6,757 

8 , 3 4 5

10,689 

12,887 

17,275 

19,899 

23,543 

28,364 

31,390 

3 3 , 4 7 0

32,235 

3 8 , 4 6 3

1 6 . 5 5

( 1 9 .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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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통시설 투자

1. SOC 예산규모

1 9 9 0년대중반이후우리나라SOC 예산총액의총예산 대비비중은 높은증가율을보이

고 있으며이와함께GDP 대비비중도크게증가하였다. 1995∼1 9 9 7년 사이매년2 0 %를

넘는큰 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1998∼1 9 9 9년 평균14%, 그리고2 0 0 0년 이후약 5 %의

증가율을보이고있다. 1994년5 . 6조원이었던SOC 예산이2 0 0 0년에는1 4조로2 . 5배나증

가하였다. SOC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큰 관계로 GDP 대비 비중도 1 9 9 4년 1 . 7 4 %에서

1 9 9 9년 2 . 7 8 %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현재약 2 . 5 3 %로 예측되고있다.

1 9 9 9년 전체적인도로화물수송비증가는인건비, 재료비, 간접비용의증가에기인하며, 좀더구

체적인요인으로는운전기사인건비, 경유비, 기타비용상승등인것으로분석된다.  

<표10> 비영업용도로화물수송비요소비용 추이
(단위: 10억원, %)

주: 1) 재료비는경유비, 잡유비, 타이어비로구성되어있음.
2) 경비는감가상각비, 보험료, 정비수리비로구성되어있음.
3) 간접비용은기타비용,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으로구성되어있음.
4) 연평균증가율은1 9 8 7년에서1 9 9 9년까지의평균증가율임. 
5) (  )는1 9 9 8년대비 1 9 9 9년증가율임. 

자료: 민승기( 2 0 0 1 )

1 9 8 7 5 1 3 1,494 1,038 854 26 3,925 

1 9 9 2 1,319 4,805 2,822 2,960 59 11,965 

1 9 9 7 3 , 0 4 7 9 , 2 6 0 5 , 4 0 8 6 , 1 9 8 9 7 2 4 , 0 1 0

1 9 9 8 2 , 8 2 2 9 , 2 1 4 5 , 3 7 7 6 , 0 7 8 8 1 2 3 , 5 7 2

1 9 9 9 3 , 6 6 8 1 2 , 0 1 3 5 , 1 9 9 7 , 1 4 5 1 0 4 2 8 , 1 2 9

연평균 1 7 . 8 1 1 8 . 9 7 1 4 . 3 7 1 9 . 3 7 1 2 . 2 5 1 7 . 8 4
증가율 ( 2 9 . 9 8 ) ( 3 0 . 3 8 ) (–3 . 3 1 ) ( 1 7 . 5 6 ) ( 2 8 . 4 0 ) ( 1 9 . 3 3 )

재료비 인건비 경비 간접비용
도로

합계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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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부문별로살펴보면도로에 대한투자가 가장크게증가하였다. 도로에대한지출은

1 9 9 4년 2 . 8조원에서2 0 0 1년 7 . 9조원으로2 . 8배 증가하였으며, 철도에대한투자는고속철

도에대한투자 등으로1 9 9 4년 1 . 4조원에서2 0 0 1년 3 . 4조원으로2 . 4배 증가하였다. 항공부

문의경우, 일반공항에대한투자는증가하고있으나인천공항이2 0 0 1년 완공되어인천공항

에 대한지출이크게줄어듦으로써전체적인예산규모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수자원에

서는치수부문에대한지출이크게증가하여1 9 9 4년 1 , 8 7 6억원에서2 0 0 1년 1조원으로약

5 . 6배 증가하였으나, 다른부문에서는변화가 없어수자원이 SOC 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

비중은8 %를 유지하고있다. 그밖의부문은SOC 투자에서작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부문별로예산배분비율을보면도로에 지출되는비중이 전체SOC 예산의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철도, 수자원과항만, 항공의순서이다. 철도투자에대한세부

내역을보면2 0 0 1년 기준으로고속철도(26%), 지하철(27%), 일반철도(47%) 순서로투자

지출이 배정되어 있고, 수자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2 0 0 1년 기준으로 댐(17%), 치수

(81%), 산업단지용수(2%) 순서로투자지출이배정되어있다. 즉, 부문별예산배분비율

을보면 SOC 투자의대부분이교통시설에대한투자임을알수 있다.

2. 교통시설투자현황

1 9 6 0년대이래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경제개발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 위한기반

<표11> 연도별SOC 예산액및 예산비중추이
(단위: 억원, %)

주: 1) 총예산은중앙정부재정규모임
자료: 기획예산처, 연차별재정규모통계, http://www.mpb.go.kr

1 9 9 4 1 6 . 5 5 6 , 3 0 7 - 1 1 . 8 2 1 . 7 4

1 9 9 5 1 6 . 7 6 7 , 2 9 9 1 9 . 5 1 2 . 0 7 1 . 7 8

1 9 9 6 1 0 . 6 8 2 , 8 1 3 2 3 . 0 1 3 . 0 7 1 . 9 8

1 9 9 7 8 . 6 1 0 2 , 7 5 6 2 4 . 1 1 4 . 5 7 2 . 2 7

1 9 9 8 - 2 . 0 1 1 6 , 4 5 4 1 3 . 3 1 4 . 4 2 2 . 6 2

1 9 9 9 8 . 6 1 3 4 , 0 8 8 1 5 . 1 1 5 . 1 5 2 . 7 8

2 0 0 0 7 . 1 1 4 0 , 7 6 8 5 . 0 1 4 . 8 3 2 . 7 2

GDP 증가율 SOC 예산
SOC 예산 총예산대비 GDP 대비
증가율 비중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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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OC예산추이

[그림 2] SOC 예산배분

주: 1. 도로는고속도로, 국도및산업단지진입도로를합산한수치임.
2. 철도는고속철도, 일반철도및지하철을합산한수치임.
3. 수자원은댐, 치수및산업단지용수를합산한수치임.
4. 기타는대중교통, 물류, 민자지원, 주거환경개선을합산한수치임.

자료: 기획예산처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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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닦기위해교통시설투자에집중하였다. 교통시설투자의특징은제2차경제개발계

획기간부터도로부문에대한투자가집중되어항만, 철도, 항공등 다른교통시설에대한투

자가상대적으로적었다는것이다.

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제1차경제개발5개년 계획기간에는철도의 수송능력제고에

중점을두어철도에6 0 . 6 %를집중적으로투자하였고다음으로도로, 항만에투자하였다.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부터는양상이달라져서경제개발을뒷받침하기위하여접

근성이뛰어난도로의확충이요구되었기때문에산업화추진에밀접한관련이있는도로부

문에대한투자가 크게증가하였다. 도로부문에대한투자가5 2 %로 크게증가하였고철도

및 항만에 대한투자비중이각각28.7%, 12.1%로축소되었다. 그리고서울의도시교통난

해소를위하여지하철건설을시작하였다.

제3차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 9 7 2∼1 9 8 1 )을

수립하면서교통시설에대한투자를체계화하려고노력하였다. 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에는도로, 철도, 항만부문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기조가계속되는한편으로대도시교

통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 지하철 및 국철전철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제4차경제개발5개

년 계획기간에도도로및 철도부문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기조는계속되었으며특히대도

시교통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지하철부문에대한투자가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

제5차 및 제6차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중에도 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한노력이 지속

되었으나물가안정에정책의 중심을 두어재정이 긴축적으로운영됨으로써투자는 다소부

진하였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도로부문에 46.7%, 지하철부문에

3 0 . 6 %가 투자되는등 도로및 지하철부문에집중적으로투자되었으며, 철도및 항만, 항공

등 다른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제6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차량대수가폭발적으로늘어나면서도로서비스에대한수요가커지는한편용지보상

비가급격하게상승하여도로부문의비중이더욱커져7 9 . 6 %에 달하였으며, 다른교통시설

에대한 투자는상대적으로부진하였다.

1 9 9 0년대이후의교통부문투자는도로부문에대한투자를우선하는기조가계속해서이

어지는 가운데 철도, 항만, 항공등에대한투자가 이루어졌다. 도로부문은약 5 5∼6 0 %의

투자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고, 철도는2 4∼32%, 공항은4∼9%, 항만은8∼11 %가 투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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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송분담률

국내화물수송실적대비도로의 수송비중은 9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철도의비중

은 계속해서감소하고있다. 1998년도로수송실적비중은 9 2 %로 점차증가하고있으며,

철도의 수송실적 비중은 1 9 8 7년 5 . 7 %에서 1 9 9 8년 2 . 1 %로 그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 9 6 0년대이래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경제개발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기반기반을

닦기위해교통시설 투자에 집중하였다. 교통시설투자의 특징은 제2차 경제개발 계획기간부터

도로부문에대한투자가집중되어항만, 철도, 항공등 다른교통시설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

적었다는것이다.

<표12> 경제개발5개년 계획기간중 교통시설투자추이
(단위: 억원(경상가격), %)

주: 도로에는지방도포함
자료: 하헌구( 2 0 0 1 ) .

1차( 1 9 6 2 ~ 1 9 6 6 )
6 1 2 1 5 - 2 6 5 3 3 5 5

( 1 7 . 2 ) ( 6 0 . 6 ) ( - ) ( 7 . 3 ) ( 1 4 . 9 ) ( 1 0 0 )

2차( 1 9 6 7 ~ 1 9 7 1 )
1 , 1 4 7 6 3 4 8 3 7 6 2 6 7 2 , 2 0 7

( 5 2 . 0 ) ( 2 8 . 7 ) ( 3 . 8 ) ( 3 . 4 ) ( 1 2 . 1 ) ( 1 0 0 )

3차( 1 9 7 2 ~ 1 9 7 6 )
4 , 6 7 4 2 , 6 6 9 2 4 8 1 8 9 1 , 2 8 4 9 , 0 6 4

( 5 1 . 6 ) ( 2 9 . 4 ) ( 2 . 7 ) ( 2 . 1 ) ( 2 1 . 2 ) ( 1 0 0 )

4차( 1 9 7 7 ~ 1 9 8 1 )
1 6 , 3 0 2 7 , 4 3 4 5 , 5 3 2 1 , 4 6 9 3 , 4 5 1 3 4 , 1 8 8

( 4 7 . 7 ) ( 2 1 . 7 ) ( 1 6 . 2 ) ( 4 . 3 ) ( 1 0 . 1 ) ( 1 0 0 )

5차( 1 9 8 2 ~ 1 9 8 6 )
3 7 , 1 9 1 9 , 6 4 7 2 4 , 3 7 9 2 , 2 2 3 6 , 1 8 6 7 9 , 6 2 6

( 4 6 . 7 ) ( 1 2 . 1 ) ( 3 0 . 6 ) ( 2 . 8 ) ( 7 . 8 ) ( 1 0 0 )

6차( 1 9 8 7 ~ 1 9 9 1 )
1 1 5 , 2 2 5 1 4 , 6 2 0 7 8 9 2 , 5 3 8 1 1 , 5 3 8 1 4 4 , 7 1 0

( 7 9 . 6 ) ( 1 0 . 1 ) ( 0 . 5 ) ( 1 . 8 ) ( 8 . 0 ) ( 1 0 0 )

도로 철도 지하철 항공 항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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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1990년대의교통시설투자내역
(단위: 억원(경상가격), %)

주: 1. 도로에는광역도로, 산업단지진입도로가포함되어있고, 철도에는광역철도및지하철, 고속철도가포함되어있음.
2. 중앙정부에의한투자를정리한것임.

자료: 건설교통부내부자료.

1 9 9 2
1 7 , 0 4 2 7 , 1 7 4 1 , 0 8 9 3 , 3 5 1 2 8 , 6 5 6
( 5 9 . 5 ) ( 2 5 . 0 ) ( 3 . 8 ) ( 1 1 . 7 ) ( 1 0 0 . 0 )

1 9 9 3
2 1 , 0 4 9 1 0 , 8 5 8 1 , 9 5 9 3 , 5 6 0 3 7 , 4 2 6
( 5 6 . 3 ) ( 2 9 . 0 ) ( 5 . 2 ) ( 9 . 5 ) ( 1 0 0 . 0 )

1 9 9 4
2 8 , 6 4 9 1 4 , 4 7 2 3 , 2 0 0 4 , 3 5 1 5 0 , 6 7 2
( 5 6 . 5 ) ( 2 8 . 6 ) ( 6 . 3 ) ( 8 . 6 ) ( 1 0 0 . 0 )

1 9 9 5
3 2 , 8 4 9 1 8 , 8 9 0 3 , 6 2 8 4 , 6 7 1 6 0 , 0 3 8
( 5 4 . 7 ) ( 3 1 . 5 ) ( 6 . 0 ) ( 7 . 8 ) ( 1 0 0 . 0 )

1 9 9 6
4 1 , 2 0 6 2 1 , 9 8 3 4 , 4 5 2 6 , 1 4 7 7 3 , 7 8 8
( 5 5 . 8 ) ( 2 9 . 8 ) ( 6 . 0 ) ( 8 . 3 ) ( 1 0 0 . 0 )

1 9 9 7
5 0 , 8 2 2 2 5 , 7 2 7 6 , 0 9 9 9 , 2 9 2 9 1 , 9 4 0
( 5 5 . 3 ) ( 2 8 . 0 ) ( 6 . 6 ) ( 1 0 . 1 ) ( 1 0 0 . 0 )

1 9 9 8
5 8 , 2 0 4 2 7 , 7 2 4 9 , 9 1 4 1 0 , 0 5 9 1 0 5 , 9 0 1
( 5 5 . 0 ) ( 2 6 . 2 ) ( 9 . 4 ) ( 9 . 5 ) ( 1 0 0 . 0 )

1 9 9 9
7 1 , 5 5 6 2 8 , 4 1 4 1 0 , 2 8 3 1 0 , 1 7 0 1 2 0 , 4 2 3
( 5 9 . 4 ) ( 2 3 . 6 ) ( 8 . 5 ) ( 8 . 4 ) ( 1 0 0 . 0 )

도 로 철 도 항 공 항 만 계

[그림 3] 현행교통시설투자재원 배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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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국내화물수송실적(톤기준)
(단위: 천톤, %)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연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계

영업용 비영업용 소계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175,283 

184,558 

199,945 

215,125 

245,126 

266,009 

289,450 

345,831 

408,368 

426,414 

4 9 9 , 0 8 3

408,136 

4 0 1 , 1 7 7

772,087 

867,730 

914,943 

972,990 

1,080,018 

1,271,213 

1,353,841 

1,444,205 

1,504,881 

1,553,057 

1 , 8 3 4 , 8 8 9

1,466,193 

-

947,370 

1,052,289 

1,114,888 

1,188,115 

1,325,144 

1,537,222 

1,643,291 

1,790,036 

1,913,249 

1,979,471 

2 , 3 3 3 , 9 7 2

1,874,329  

-

59,281 

60,737 

58,670 

57,922 

61,215 

58,768 

60,167 

57,866 

57,469 

53,527 

5 3 , 8 2 8

43,345 

4 2 , 0 8 1

40,747 

48,041 

54,874 

63,915 

76,124 

85,869 

96,196 

117,694 

129,112 

140,951 

1 4 7 , 0 4 6

115,179 

1 2 3 , 6 9 3

9 3

1 1 1

1 5 4

1 8 3

2 0 0

2 4 2

2 7 3

3 0 6

3 2 3

3 5 1

3 8 7

3 6 4

3 9 3

1,047,491 

1,161,178 

1,228,587 

1,310,135 

1,462,683 

1,682,101 

1,799,927 

1,965,902 

2,100,153 

2 , 1 7 4 , 3 0 3

2 , 5 3 5 , 2 3 3

2 , 0 3 3 , 2 1 6

-

<표15> 국내화물수송실적비중(톤기준)
(단위: %)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연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계

영업용 비영업용 소계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6 . 7 3

1 5 . 8 9

1 6 . 2 7

1 6 . 4 2

1 6 . 7 6

1 5 . 8 1

1 6 . 0 8

1 7 . 5 9

1 9 . 4 4

1 9 . 6 1

1 9 . 6 9

2 0 . 0 7

7 3 . 7 1

7 4 . 7 3

7 4 . 4 7

7 4 . 2 7

7 3 . 8 4

7 5 . 5 7

7 5 . 2 2

7 3 . 4 6

7 1 . 6 6

7 1 . 4 3

7 2 . 3 8

7 2 . 1 1

9 0 . 4 4

9 0 . 6 2

9 0 . 7 5

9 0 . 6 9

9 0 . 6 0

9 1 . 3 9

9 1 . 3 0

9 1 . 0 5

9 1 . 1 0

9 1 . 0 4

9 2 . 0 6

9 2 . 1 9

5 . 6 6

5 . 2 3

4 . 7 8

4 . 4 2

4 . 1 9

3 . 4 9

3 . 3 4

2 . 9 4

2 . 7 4

2 . 4 6

2 . 1 2

2 . 1 3

3 . 8 9

4 . 1 4

4 . 4 7

4 . 8 8

5 . 2 0

5 . 1 0

5 . 3 4

5 . 9 9

6 . 1 5

6 . 4 8

5 . 8 0

5 . 6 6

0 . 0 1

0 . 0 1

0 . 0 1

0 . 0 1

0 . 0 1

0 . 0 1

0 . 0 2

0 . 0 2

0 . 0 2

0 . 0 2

0 . 0 2

0 . 0 2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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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국내화물수송실적(톤-km 기준)
(단위:  톤- k m )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연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계

영업용 비영업용 소계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8 , 3 7 6

8 , 6 4 5

8 , 9 5 9

9 , 3 2 5

1 0 , 5 3 0

1 1 , 3 6 4

1 2 , 6 6 6

1 5 , 4 4 6

1 8 , 2 1 3

1 9 , 1 1 4

2 2 , 2 1 9

9 , 3 8 7

9 , 2 7 7

1 6 , 5 8 9

1 9 , 9 5 8

2 1 , 0 4 3

2 2 , 5 1 6

2 4 , 2 5 1

2 8 , 5 4 6

3 0 , 5 4 3

3 3 , 2 1 5

3 4 , 6 1 2

3 5 , 7 2 0

4 2 , 2 0 2

3 2 , 8 4 3

-

2 4 , 9 6 5

2 8 , 6 0 3

3 0 , 0 0 1

3 1 , 8 4 1

3 4 , 7 8 1

3 9 , 9 1 0

4 3 , 2 0 9

4 8 , 6 6 1

5 2 , 8 2 5

5 4 , 8 3 4

6 4 , 4 2 1

4 2 , 2 3 0

- 

1 3 , 0 6 1

1 3 , 7 8 4

1 3 , 6 0 5

1 3 , 6 6 3

1 4 , 4 9 4

1 4 , 2 5 6

1 4 , 6 5 8

1 4 , 0 7 0

1 3 , 8 3 8

1 2 , 9 4 7

1 2 , 7 1 0

1 0 , 3 7 2

1 0 , 0 7 2

1 3 , 5 0 3

1 6 , 6 1 7

1 7 , 8 5 2

2 1 , 1 2 7

2 4 , 7 3 7

3 6 , 0 0 8

3 8 , 7 6 5

3 4 , 9 3 5

4 3 , 9 3 6

4 6 , 4 5 2

4 5 , 2 9 9

3 3 , 4 6 1

3 3 , 6 9 9

3 6

4 3

6 3

7 2

7 9

9 4

1 0 5

1 1 6

1 2 3

1 3 4

1 4 9

1 4 0

1 5 1

5 1 , 5 6 5

5 9 , 0 4 7

6 1 , 5 2 1

6 6 , 7 0 3

7 4 , 0 9 1

9 0 , 2 6 8

9 6 , 7 3 7

9 7 , 7 8 2

1 1 0 , 7 2 2

1 1 4 , 3 6 7

1 2 2 , 5 7 9

8 6 , 2 0 3

-

<표17> 국내화물수송실적 증가율(톤-km 기준)
(단위: %)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연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계

영업용 비영업용 소계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3 . 2 1

3 . 6 3

4 . 0 9

1 2 . 9 2

7 . 9 2

1 1 . 4 6

2 1 . 9 5

1 7 . 9 1

4 . 9 5

1 6 . 2 4

- 5 7 . 7 5

- 1 . 1 7

2 0 . 3 1

5 . 4 4

7 . 0 0

7 . 7 1

1 7 . 7 1

7 . 0 0

8 . 7 5

4 . 2 1

3 . 2 0

1 8 . 1 5

- 2 2 . 1 8

-

1 4 . 5 7

4 . 8 9

6 . 1 3

9 . 2 3

1 4 . 7 5

8 . 2 7

1 2 . 6 2

8 . 5 6

3 . 8 0

1 7 . 4 8

- 3 4 . 4 5

-

5 . 5 4

- 1 . 3 0

0 . 4 3

6 . 0 8

- 1 . 6 4

2 . 8 2

- 4 . 0 1

- 1 . 6 5

- 6 . 4 4

- 1 . 8 3

- 1 8 . 3 9

- 2 . 8 9

2 3 . 0 6

7 . 4 3

1 8 . 3 5

1 7 . 0 9

4 5 . 5 6

7 . 6 6

- 9 . 8 8

2 5 . 7 6

5 . 7 3

- 2 . 4 8

- 2 6 . 1 3

0 . 7 1

1 9 . 4 4

4 6 . 5 1

1 4 . 2 9

9 . 7 2

1 8 . 9 9

1 1 . 7 0

1 0 . 4 8

6 . 0 3

8 . 9 4

1 1 . 1 9

- 6 . 0 4

7 . 8 6

1 4 . 5 1

4 . 1 9

8 . 4 2

1 1 . 0 8

2 1 . 8 3

7 . 1 7

1 . 0 8

1 3 . 2 3

3 . 2 9

7 . 1 8

- 2 9 .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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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1. 철도교통의역할확대

1 9 6 0년대이래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경제성장을지원하기 위한기반시설로서사

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집중하였다. 특히, 교통시설에대한투자가SOC 투자의90% 정도

를 차지하였으며,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부터는도로부문에대한투자가크게증가

하였다. 도로에대한투자는전체SOC 예산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교통시설투자

중도로부문에대한투자가2 0 0 1년 기준6 2 . 5 %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이도로에 대한투자가 증가하면서도로이용도 함께증가하였고, 도로이용이증

가하면서또 다시 도로에 대한투자를 증가시키는연속적인순환이 그 동안되풀이되었다.

1 9 8 0년 중반이후수송실적(톤기준) 대비도로의수송비중은90% 이상이며, 철도의비중

은 계속해서감소하는추세이다. 현재1 9 9 8년 수송실적(톤기준)에의하면도로의화물수송

실적비중은9 2 . 2 %로, 철도2.1%, 해운5 . 7 %에 비해압도적인우위를차지하고있다. 

도로에대한집중적인투자가도로를이용하고자하는수요를유발시키고, 이러한도로이

용 수요가높아짐으로인해또 다시도로에대한투자를증가시키는연속적인순환이되풀이

되는현상은이미선진국에서도나타나고있다. 무엇이든지나치면좋은것이없듯이지나치

게 도로에의존하는것은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물류비증가등의사회적비용을초

래하게된다. 

앞서언급하였듯이국가물류비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수송비이다. 수송비중

에서 도로화물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 5 %이며, 이러한 도로화물 수송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운전기사인건비및 경유비증가에기인하고있다. 운전기사인건비및 경유비증

가에기인한수송비증가는교통시설의투자부족에기인한것은분명아니다. 향후에도경

제개발에따른인건비의상승은불가피한현실이며, 산유국이아닌우리의실정에서연료비

도로에대한집중적인투자가도로를이용하고자하는수요를유발시키고, 이러한도로이용수요

가 높아짐으로인해또 다시도로에대한투자를증가시키는연속적인순환이되풀이되는현상은

이미선진국에서도나타나고있다. 무엇이든지나치면좋은것이없듯이지나치게도로에의존하

는것은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물류비증가등의사회적비용을초래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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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우리가항상 지불해야 하는부문임은자명하다.

따라서국가물류비중에서가장큰 부분을차지하는수송비를절감하기위해서는도로이

외의여타교통수단(철도)에대한역할확대를고려해볼 필요가있다. 특히, 그동안도로에

비해덜 주목을받아온철도에대해살펴보자. 

가. 철도에대한투자비중증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을제외하고철도에 대한투자는도로에 비해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로인해철도연장, 여객수송및 화물수송실적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

이다. 1999년철도연장은3 , 11 8 . 6㎞로1 9 8 8년의3 , 1 4 8 . 3㎞에비하여 감소하였고, 철도에

의한여객수송은일반철도의경우1 9 9 2년부터감소하고있으나지하철에의한수송은지속

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고, 화물수송은동기간 동안감소하는추세이다.

2 0 0 0년철도연장은3 , 1 2 3㎞로1 9 8 0년의3 , 1 3 5㎞에비하여감소하여현재거의모든노선

에서수송의한계용량에다다른상황이다. 이에따라철도영업연장확장이필요하다. 철도회

사의규모에대한미시적분석연구에따르면철도운영비용을최소화하는적정영업연장은4

천∼5천㎞, 적정열차키로는연간1억2천만∼2억2천만㎞, 적정선로밀도는3만∼4만열차키

로/㎞/년
1 )

이며, 2000년말 현재철도의영업연장은3 , 1 2 3㎞, 연간열차키로는1억8 5 5만㎞,

그리고선로밀도는연간3만4 , 7 5 8열차키로로적정규모에비해영업연장은부족한편이다.

<표18> 철도부문시설규모및 수송현황

자료: 철도청, 『1999 철도통계연보』, 2000.

영업연장(㎞) 3 , 1 4 8 . 3 3 , 0 9 7 . 9 3 , 1 2 4 . 7 3 , 1 1 8 . 6

시설 역 수(개) 6 0 7 5 9 9 6 3 0 6 3 2

규모 객차수(량) 2 , 1 5 7 1 , 9 2 1 1 , 8 5 4 1 , 6 9 7

화차수(량) 1 5 , 3 1 1 1 6 , 2 3 8 1 3 , 3 9 5 1 3 , 1 2 2

수송
여객수송 일반철도 1 4 1 , 2 8 4 1 5 2 , 0 0 8 1 2 0 , 1 0 2 1 1 9 , 0 7 5

현황
(인) 지하철 4 2 2 , 9 5 5 5 7 1 , 0 4 9 7 0 8 , 9 4 8 7 0 4 , 4 8 8

화물수송(톤) 6 0 , 7 3 7 6 0 , 1 6 7 4 3 , 3 4 5 4 2 , 0 8 1

구 분 1 9 8 8 1 9 9 3 1 9 9 8 1 9 9 9

1) 양근율( 2 0 0 1 )

현
안
분
석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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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철도의 수송효율을 나타내 주는 지표인 복선화율 및 전철화율을 살펴보면 1 9 9 8년

말 현재철도의복선화율은29%, 전철화율은2 1 %로 일본,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의1 9 9 7

년 기준복선화율4 0∼50%, 전철화율4 5∼6 0 %에 비하여 크게낮은실정이다. 기존철도

국가물류비중에서가장큰 부분을차지하는수송비를절감하기위해서는철도에대한투자비중

을 현재보다높일필요가있으며, 철도연장확대, 전철화율및 복선화율을높임으로써철도의역

할확대를가져올수있다.

<표19> 국토면적및 인구대비철도시설 비교

자료: 철도청, 『1999 철도통계연보』, 2000.
Transport Canada, Transportation in Canada 1997, 2 0 0 0 .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Federal, State, and Local Transportation Financial Statistics, 1 9 9 5 .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National Transportation Statistics 1999.
OECD, Transport Infrastructure in ECMT Countries, 1 9 9 8 .

한 국 1 9 9 9 3 , 0 5 1 3 1 . 9 1 4 4 . 1 6 5 . 7

일 본 1 9 9 5 2 0 , 1 3 4 5 3 . 5 4 1 0 . 5 1 6 1 . 0

캐나다 1 9 9 9 3 4 , 3 1 2 3 . 7 7 5 . 1 1 , 1 2 5 . 3

미 국 1 9 9 7 2 0 4 , 5 4 9 2 2 . 3 1 1 4 . 3 7 6 2 . 7

프랑스 1 9 9 5 3 1 , 9 3 9 5 8 . 1 1 6 3 . 7 5 5 0 . 9

독 일 1 9 9 8 4 2 , 8 2 6 1 2 2 . 6 3 5 3 . 7 5 2 3 . 4

이탈리아 1 9 9 8 1 6 , 0 1 4 5 4 . 5 1 4 5 . 2 2 7 9 . 6

영 국 1 9 9 9 1 6 , 6 5 9 6 9 . 0 2 6 4 . 1 2 8 2 . 9

기준 철도연장
국토면적당 평지면적당 인구당

연도 (㎞)
철도연장 철도연장 철도연장

(㎞/ 1 , 0 0 0㎢) (㎞/ 1 , 0 0 0㎢) ( m /천명)

<표20> 철도의복선화율및 전철화율비교
(단위: km, %)

자료: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한국의재정: 1999』, 1999. 3.
철도청, 『UIC 세계철도통계연감』, 1999.

연 장 3 , 1 2 5 3 1 , 8 2 1 3 8 , 4 5 0 2 0 , 1 7 5

복선화율 2 9 5 0 4 3 4 0

전철화율 2 1 4 5 4 9 6 0

한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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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철화할경우철도수송능력이40% 이상높아지고, 차량연료비가50% 감소하며복선

화를할 경우수송능력은몇배 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결론적으로철도에대한투자비중을현재보다높일필요가있으며, 철도연장확대, 전철화

율및 복선화율을높임으로써철도의역할확대를가져올수 있다.

나. 철도시설과운영부문의분리

우리나라에서철도는 국가(철도청)가소유하고 운영하며, 철도청이일괄적으로 철도시설

의 건설2 ) 및 유지관리업무, 열차수송업무등을관리한다. 이와같이국유국영의 체제를

가지고있는국가는소수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 체제로 인하여 철도는 다른교통 수단과 달리운영부문(철도청)이기반시설의

건설과유지보수에드는모든비용을부담하고있다. 이러한비용이 서비스가격에반영되

어 경쟁력약화를초래하는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철도시설을운영부문과분리하여도로,

항만, 공항시설등과마찬가지로SOC 차원에서국가에 의해투자할 필요가있다고 여겨진

다. 현재철도운영에대해서는민영화혹은公社化등 많은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며시설

투자부담에서벗어나수익성위주로경영할필요가있다.

<표21> 세계1 2 0개 국가의철도소유경영구조

자료: 구본환( 2 0 0 1 . 8 ) .

國有國營 國(公)有公營 國有民營 民有民營

2) 경부고속철도의新線건설은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의해수행되고있다.

6개국

인도, 스리랑카, 중국, 러시

아, 남한, 북한
해당

국가

9 2개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이탈

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보스니아, 우간다, 케냐, 가

봉, 몽고, 태국등

1 1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

코,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

아, 아이보리, 카메룬, 파나

마등

1 1개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미

국, 호주, 캐나다, 체코, 덴

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말

레이시아

러시아는 2 0 0 1년부터 민영

화착수
비고

公社 또는 정부출자 주식회

사형태위주

사업권민간부여형태위주 일부철도는公營철도에해당

하는국가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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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도의역할증대필요

철도는도로에비해장거리대량수송이가능하며, 수송효율이높고, 환경친화적이며, 안전

성이높다. 철도의에너지소모량은승용차의6%, 버스의26%, 화물차의11% 수준이며, 이

산화탄소배출량은승용차의43%, 화물차의20% 수준이다.

한편, 철도는낮은비용으로대량수송이용이하며, 단위토지당 수송능력이도로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철도는 국가가소유하고운영하며, 철도청이일괄적으로철도시설의건설및 유지

관리업무, 열차수송업무등을관리한다. 이와같은체제로인하여철도는다른교통수단과달

리 운영부문이기반시설의건설과유지보수에 드는모든비용을 부담하고있다. 이러한비용이

서비스가격에반영되어경쟁력약화를초래하는것으로생각된다. 

<표22> 운송수단별효과비교

주: 톤- k m당에너지소비효율, 톤- k m당이산화탄소배출량부분은철도를1 0 0으로했을경우타운송수단의비율
자료: 홍성욱( 1 9 9 8 ) .

1회수송가능량(시멘트, 톤) 2 0 1 , 0 0 0 5 , 0 0 0∼8 , 0 0 0

톤- k m당에너지소비효율 5 2 9 1 0 0 1 0 2

톤- k m당이산화탄소배출량 8 2 9 1 0 0 1 6 5

노동자1인당연간화물수송량(만톤- k m ) 2 6 . 4 2 2 2 . 5 3 7 1 . 2

도 로 철 도 해 운

<표23> 수송수단간효율성 비교

자료: 삼일회계법인( 2 0 0 0 ) .

폭길이( m ) 9 . 3 m 2 4 . 4 m

정원및 1 2량편성, 5 0량편성, 4 0명 4명 1 0톤

적재가능성 1 0 0 0명 7 5 0톤

조건 운전시격 3분 4분 1 5초 3초 1 0초

시간당 2 0회 1 5회 3 6 0회 1 , 8 0 0회 5 4 0회

운행횟수

시간당수송능력 2 0 , 0 0 0명 1 1 , 2 5 0톤 1 4 , 4 0 0명 7 , 2 0 0명 5 , 4 0 0톤

폭 1 m당수송능력 2 , 1 5 1명 1 , 2 1 0톤 5 9 0명 2 9 5명 2 2 1톤

철도(복선) 도로( 4차선)
여객열차 화물열차 버 스 승용차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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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므로우리나라가국토면적이작고인구밀도가세계에서3번째로높은특성을고려하여

도로는단거리소규모수송수단으로, 철도는장거리대량수송수단으로개발할필요가있다. 

국민경제규모확대와여가활동증가, 국제교역증대등으로교통수요가양적으로계속증

가할것은자명하다. 그러나도로확대라는공급측면의정책은자동차증가라는수요측면의

유발수요를불러옴으로써도로확대만으로는한계가있다. 이에대한해결책으로철도의역

할이증대될경우도로의수송분담을덜어줌으로써교통혼잡과물류비증가, 환경오염등의

문제를완화할수 있을것으로여겨진다. 이밖에구체적으로산업지원철도를확대하고, 수

출입화물을 위한 공단과 항만의 연계 철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혼잡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손쉽게컨테이너화물들이철도를 통해항구까지수송되어수출될 수 있다. 한예로부산의

경우막대한물량의커다란컨테이너화물차량이부산교통체증의한 원인이기에이러한컨

테이너화물을기차를통해부산항으로수송함으로써교통혼잡과환경오염을줄이고자노력

하고있다. 또한대부분의기차역이도심중심에위치하여여객을위한수송수단으로는적합

하나화물처리를위해서는부적당한경우가발생한다. 이를위해(화물)철도역의도심외곽

이전도고려해볼사항 중의하나이다. 

2. 물류비산정

물류비가통일된 기준에 의해산정될 경우물류활동전반에 걸쳐부문별·국가별로물류

활동상태를상호비교·평가할수 있다. 따라서물류활동을정확히 반영할수 있는물류비

산정기준이필요하다. 그러나우리나라는물류비산정기준이통일되어있지않아기업마다

상이한산정기준으로기업물류비를계산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00) 자료에의하면,

기업들은건설교통부34.2%, 상공회의소27.8%, 생산성본부16.5%, 일본기관(통산성, 운

수성, 중소기업청) 2.5%, 기타1 9 . 0 %로 각각상이한기관의기업물류비산정기준을활용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가물류비산정에포함되는항목은물론, 국가물류비계산에활용되는자료의성격등에

있어서국제적으로통일된 기준이없어국가물류비를외국과 단순비교하는것은불가능하

며, 의미가없다.

향후국가물류비산정기준을통일하고, 사용되는자료의성격을통일시켜외국과비교할

수 있는국가물류비를산정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국가물류비를외국과 상호비교하여,

물류활동각 영역에 대한물류비 절감대책을마련할 수 있을것이며, 국가물류비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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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에보다더좋은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Ⅳ. 결론

그 동안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집중하였으

며, 교통시설에대한투자가SOC 투자의90% 정도를차지하였다. 특히, 도로에대한투자

는 전체SOC 예산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교통시설투자중 도로부문에대한투자

가2 0 0 1년기준 6 2 . 5 %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이도로에 대한투자가 증가하면서도로이용도 함께증가하였고, 도로이용이증

가하면서또 다시도로에 대한투자를 증가시키는연속적인순환이 그 동안되풀이되고있

다. 이러한현상은이미선진국에서도나타나고있으며, 지나치게도로에의존함으로써교통

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물류비증가등사회적비용을초래하게되었다. 

사회적 비용중의 하나인 국가 물류비의 가장큰 증가 요인으로는 수송비의 증가를 꼽을

수 있으며, 수송비의9 5 %를 차지하는도로화물수송비증가의가장큰 요인은1 9 9 9년 기준

운전기사인건비 및 경유비의 증가였다. 운전기사인건비 및 경유비 증가에 기인한 수송비

철도는낮은비용으로대량수송이용이하며, 단위토지당수송능력이도로에비해높으므로우리

나라가국토면적이작고인구밀도가세계에서3번째로높은특성을고려하여도로는단거리소규

모수송수단으로, 철도는장거리대량수송수단으로개발할필요가있다. 

<표24> 기능별물류비 분류의 비교

자료: 건설교통부, 『기업물류비계산에관한지침해설서』, 1998.

건교부계산지침 운송비 보관및재고관리비 하역비 포장비 유통가공비 물류정보·관리비

대한상의매뉴얼 운송비 보관비(하역포함) 포장비
기타물류비

(유통가공, 물류정보, 물류관리포함)

한국생산성본부
운송비 보관비

유통 물류 물류일반

계산준칙 수송비 배송비 창고비
재고 하역비 포장비

가공비 정보비 관리비
투자비

산정기준 기능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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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교통시설의투자확충에의해해결되는문제가아니다. 향후에도경제개발에따른인

건비의상승과산유국이아닌우리의실정에서연료비는우리가항상지불해야하는부문임

은자명하다.

따라서국가물류비중에서가장큰 부분을차지하는수송비를절감하기위해서는도로이

외의여타교통수단중의하나인철도의역할 확대를고려해볼 필요가있다. 

그 동안철도는도로에비해덜 주목을받아왔으며, 시설연장등에있어지난2 0년간크게

달라진것이없었다. 특히, 수송의효율성을높일수 있는철도의복선화및 전철화율도낮은

편으로조사되고있다. 철도는낮은비용으로대량수송이용이하며, 단위토지당 수송능력

이 도로에비해높으므로우리나라와같이국토면적이작고인구밀도가높은곳에서는철도

의 활용도를높일필요가있다. 따라서단거리소규모수송에는도로를 이용하고장거리대

규모수송에는철도의 역할을확대할필요가 있다고여겨진다. 한편, 철도가환경친화적이

라는측면도철도의 역할확대에고려할사항이다. 이밖에산업지원철도의확대, 수출입화

물을위한공단과항만의연계철도, 화물전용철도역의도심외곽이전등도철도이용을높

일 수 있는방안들이라고여겨진다. 이와같이철도의역할이증대될경우철도가도로의수

송 분담을 덜어줌으로써교통혼잡과물류비증가, 환경오염등의문제를완화할수 있을것

이다. 

마지막으로향후국가물류비산정기준을통일하고, 사용되는자료의성격을통일시켜외

국과비교할수 있는국가물류비를산정할필요가 있다. 물류비가통일된 기준에의해산정

될 경우에만 물류활동 전반에 걸쳐 부문별·국가별로물류활동 상태를 상호 비교·평가할

수있고이를 통해물류활동각 영역에대한물류비절감대책을마련할수 있을것이며, 국가

물류비가기업의물류관리에보다더 좋은자료로활용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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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동향과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정책토론리포트

Ⅰ. 인사말

○그간한국조세연구원은조세제도및세무행정에대한

체계적인연구를통하여과학적인조세정책수립에크

게기여

○특히, 경제사회연구회소속1 4개연구기관에대한평

가가시작된이래2년연속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

등조세전문연구기관으로위상을확실히정립

□우리는지난3년반동안외환위기를성공적으로극복

하고, 금융·기업·공공·노동등4대부문 구조조정

을지속적으로추진

○2 0 0 4년까지연차적으로상환하도록되어 있던I M F

차입금을금년8월전액조기상환하는등1 9 9 7년경

제위기를맞은아시아국가중가장성공적인사례로

평가받고있음.

□그러나구조조정이완료된것은아니며, 최근에는세

계경제 침체와 미국 테러사태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

의지연및불확실성고조

Ⅱ. 최근의 경제동향

1. 세계경제동향

□세계경제는 지난9월1 1일 테러사태이후미국경제

의 회복시기가불투명한 가운데 일본·EU 등주요

선진국과아시아개도국경제가동반침체양상

○미국경제는 1 / 4분기 1 . 3 %에 이어 2 / 4분기 G D P가

0 . 3 % (전기비연율)로1 9 9 3년이후가장낮은성장률

을기록

*금번 테러사태에 따른 항공·보험업계의 타격과 소

비·투자심리위축 등으로금년3 / 4∼4 / 4분기중‘마

이너스’성장가능성

○일본과 E U경제도 2 / 4분기 성장률이 각각 전분기

대비△3 . 2 %와 0 . 1 %를 기록하는등 경기둔화세가

심화

*일본 성장률(전분기대비, 연율) : (2000.4/4) 2.6%

→(2001.1/4) 0.5% →(2000.2/4) △3 . 2 %

*EU 성장률(전분기대비증가율) : (2000.4/4) 0.6%

→(2001.1/4) 0.5% →(2001.2/4) 0.1%

기조연설

陳 捻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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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국제금융시장은테러사태직후불안한양상을보이기

도 하였으나, 각국의정책대응에힘입어안정을되찾

아가는모습

○각국의 주가는 전쟁임박 우려 등으로 전반적인 하락

세를보였으나, 미국의추가금리인하조치( 1 0월2일)

이후소폭회복

○달러화 약세가지속되는가운데, 금리는각국중앙은

행들의공조노력에힘입어하향안정세를시현

□미국의보복공격( 1 0월8일) 후에도금융시장등에큰

충격은 없었으나, 향후 상황전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상황

2. 국내경제동향 및 전망

<국내경제동향>

□우리경제도당초 4 / 4분기부터점차회복세를보일것

으로예상되었으나, 세계경제의침체 지속등으로회

복시기가지연될전망

○생산·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의 부진이 지속되는가

운데내수부문도회복이늦어지고있는상황

○수출은 세계경제 침체와 I T산업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테러사태로 회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예상

○소비및투자심리도경기회복지연등대내외적불확

실성증대에따라둔화추세

□테러사태이후 금리는한은의콜금리인하등의영향

으로하향안정세를보이고있으나, 

○순발행추세를보이던회사채는9월들어서자금을미

리확보한기업의만기상환및일부신용이낮은기업

의발행곤란으로순상환을보이고있는상황

□주가는미테러사태직후일시적급락현상을보인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은 불안한

양상

□원/달러환율은 향후사태진전에대한불확실성등으

로1 , 3 0 0원대에서소폭상승

<향후경제전망> 

□그 동안의 내수경기 진작대책에도불구하고 미 테러

사태의영향으로수출 및투자 부진이당분간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경제성장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것으로보임.

○다만, 구체적인경제전망은향후전쟁전개양상등에

따라달라질것으로예상

Ⅲ. 향후 정책 대응

1. 기본방향

□미국 테러사태이후, 소비·투자심리의위축, 불확실

성 증대 등으로 경기회복이 상당기간지연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최소

화하기위하여향후예상되는상황전개를면밀히주

GDP 성장률 3 . 7 2 . 7 - -

산업생산증가율 5 . 0 1 . 6 △5 . 7 △4 . 7

설비투자 △6 . 3 △4 . 7 △1 0 . 4 △1 9 . 0

도소매판매 2 . 5 4 . 4 2 . 9 3 . 5

2 00 1 . 1 / 4 2 / 4 7월 8월

(단위: %) 2 0 0 1 2 . 0 % 2 %대 2 . 4 % 2 . 5 % 2 %내외

2 0 0 2 3 . 2∼5 . 0 % 3∼5 % 2 . 9∼4 . 4 % 4 . 5 % 4 . 4 %

K D I 한은 L G 한경연 I M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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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기작성한「비상경제대응계획」을 중심으로탄

력적으로대처

*미테러사태 이후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심화되면서각국

은재정지출확대등보다적극적인경기부양대책을추진중

•미국 : 400억달러복구지원비 의회 승인( 9월 1 4일) ,

6 0 0∼7 5 0억달러규모의추가경기부양안의회제출

•일본: 2조엔규모의추경편성검토중

•E U : 항공업체에대한재정지원강구

•말레이시아: 43억 링킷( 1 1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프로그램발표( 9월2 5일)

□우리도장기적인경쟁력제고를위한경제체질 강화

에중점을두어향후대외여건호전시그기회를최대

한활용할수있도록 역량을배양

○다만, 지나친경기침체를피하기위하여 재정을통한

적극적인내수진작을병행

*P.Krugman : 한국이경제위기를조속히극복하는데

재정지출확대가주효. 스탠리피셔전IMF 수석부총

재는이를두고“케인즈경제학이아직살아있는”증거

라고지적. 미국도경제위기극복을위해서최대한조

속히재정지출을확대해야함.

2. 정책대응 방안

<재정정책>

□5 . 1조원의1차추경을연내조기집행

○예산 불용요인 최소화 등 하반기 재정집행 원활화방

안도차질없이추진

□추가국채발행없이, 이자불용등집행잔액예산의효

율적활용을통해2차추경을편성

□재정건전기조를저해하지않는수준인 2 . 6조원 범위

감세추진

○봉급생활자와자영사업자에대한세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설비투자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하여경기활

성화를지원

<건설부문투자활성화>

□공공임대주택건설(금년및 내년 각 1 5만호)을차질

없이추진

○특히, 내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상반기중 공급

물량을대폭확대하여경기대응기능강화

○금년중 택지 공급대책을 마련하여 내년초부터 사업

본격착수

□건물개보수, 재래시장현대화추진

○리모델링을활성화하여주택에대한유지보수수요를

촉진

○재래시장현대화를위한관련법의조속한정비추진

□SOC 민자유치사업의본격적인추진

○내년SOC 민자유치사업* 재정지원의대폭확대(금년

3천억원→내년1 . 1조원)를계기로민자사업본격화

*인천국제공항철도( 2 0 0 1년 3월 착공), 일산-퇴계원서울외

곽순환도로( 2 0 0 1년6월착공), 호남복합화물터미널( 2 0 0 2

년3월착공예정) 등

<고용안정대책추진> 

□청년미취업자를대상으로한‘인턴제’지원확대

○4 / 4분기중청년인턴1만명확대지원( 2 . 9만→3 . 9만명)

□동절기실업자증가에대비한고용안정대책추진

○금년 4 / 4분기중공공근로사업확대추진( 8 . 4만→8 . 9

만명)

○내년공공근로예산( 5천억원)도1 / 4분기중집중배정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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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경제의중장기 비전 및 세제운영방향

<한국경제의중장기비전>

□단기 경제상황보다더 중요한것은우리경제가앞으

로5년, 10년후에세계경제에서가질위상등장기적

인 모습이며, 급변하는세계경제상황에서우리가가

진문제에대한인식이필요

○외환위기 극복에 성공하였지만, 아직구조조정 측면

에서는많은문제가남아있는상태

○변화하는세계경제상황에적응하기에는아직도우리

나라의변화가부족

□최근의 경제사회는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등으로

특성화할수있음.

○민주화에따라의사결정이bottom up 방식으로전환

되고, 경제주체의 역할도‘참여자’로 변화되면서 책

임도공유해야하며, 정부도정보를투명하게공개

○자본 및 기업의 이동성이 증가하는 세계화의 시대는

결국무한경쟁의시대를의미

○디지털화 시대에는개인의창의와열정이기업및국

가의경쟁력을결정하는핵심적인요소

□세계경제 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미래를찾기위

해서는지속적인개혁, 정치적안정, 노사관계안정이

필수적

○구조조정과시장경제시스템을안착시키는개혁노력

을지속하고선진제도를정착

○개혁의 방향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동참하는

개혁, 그리고 의식개혁이 수반되는 소프트웨어적인

개혁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스스로가 처리하

여, 경쟁력을함양하는방향으로추진하여야하며

- 구조개혁의성과는단순한제도개혁이아니라, 개별주

체들의의식과관행이바뀔때제대로발현

□미래에 대한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역량을

결집해나아가야할필요

○장기비전제시를위해‘vision 2011 project’등을추

진하고있으며, 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유연하

고열린경제’의모습을그려내고국가적역량을결집

<중장기세제운영방향>

□세계화, 지식정보화로압축되는 2 1세기에서 선진 복

지국가를 건설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

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인프라인세제의

효율적인운용이매우중요

○앞으로조세제도는효율적인시장경제의정착을뒷받

침하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

□정부는앞으로세제를「넓은세원, 낮은세율」의중장

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고른

세부담을 구현하고 경제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조성

해나갈계획

○고른세부담을통하여재정수요를조달함으로써국민

의체감조세부담을높이지않으면서재정의건전성을

확보

○외국보다유리한조세환경을조성함으로써선진자본

과기술을국내에유치하여국제경쟁력을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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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리포트

Ⅰ. 서론

□경제위기 이후 세출 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

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적정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 방향의 제시

가필요

○복지지출의 증대, 금융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재정

수요가계속늘어날전망

○국세의경우1 9 9 0년대는조세부담률이1 4∼16% 수

준이었으나2 0 0 0년에는 1 8 . 0 %에 달하는 등 부담률

이증가하는현상이발생

○이에 따라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강화

하는동시에재정의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적정조

세부담률수준에대한중·장기적인검토가필요

○또한사회보험을포함한광의의 조세부담률(국민부담

률)에대한검토도필요

- O E C D는 강제성이 있는 사회보장세는 조세부담률

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한것으로평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등조세환경의변화도조세체

계및조세행정의변화를요구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짐에따라 외국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

므로자본과세에대한재검토가불가피

- 특히,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자본소득에대한분리과세가활발히도입되고있는

실정

○국가간 조세경쟁으로인하여 소득세·법인세의입지

가축소될수밖에없는현실에서세수확보및조세부

담형평성을위한재산세제의역할강화가필요

○정보화및전자상거래의증가등으로인한세원및세

정의변화요인에대한적극적인대응필요

□주요국가에서직접세를축소하고간접세를강화하는

추세

○우리나라에서는아직도 직·간접세비중이 세제개편

의 중요한평가기준으로작용하고있으나최근주요

국의세부담논의는주로세원별세부담에초점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하여직접세비중을인하하고있고, 일본

역시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으며, 미국부시행정

부도직접세를인하

제1주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

孫 元 翼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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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환경에대한관심이제고되면서에너지등 환경

관련과세 및담배, 주류등에 대한과세강화로소비

세비중이높아지는추세

□경제위기 이후 분배문제 및 재분배를위한 형평과세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과세의형평증진필요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부담이 누진적인

소득과세의비중이낮고, 세부담이다소역진적인소

비과세의비중이 높지만 총체적인 개인 세부담은 누

진적

○종합적인세제개편의결과가형평과세에미치는영향

을고려하여정책결정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

□따라서 조세환경의변화, 외국의세제개편, 세목별·

세원별·과세대상별세부담을 바탕으로 중장기 세제

개편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요한시점

○이를통하여조세의형평성을제고하는한편국가경쟁

력을강화할수있는세제를구축하고, 또한투명하고,

단순하고, 알기쉬운세제및세정을구축하여납세협

력비용과징세비용을감축하기위한방안도함께모색

○세부담에 대한 개념 정립, 적정세부담지표 설정및

이를통한세목및 세원간세부담에대한검토를통하

여세부담의적정배분, 세율및구간조정, 개별세목

의중장기개편방안등을모색

Ⅱ. 2 1세기조세환경의변화에대응한조세정책

1. 기초이론 및 최근 추세

□조세는시장에서의자원배분에대하여중립적인것이

최선

○세금이부과된후노동및자본의공급, 그리고상품의

소비가크게위축되지않을때 조세의중립성이저해

되지않으므로바람직

○따라서노동·자본의공급및 상품수요 중에서가격

탄력성이 적은 과세대상에보다 높은 세부담이 부과

되어야한다는점을기본이론에서시사

□그러나자원배분에대한중립성만을기준으로세부담

을 결정할 경우 조세의 형평성이악화되므로중립성

과형평성의균형이필요

○효율성만 고려하면 가격탄력성이적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고, 조세회피가용이한 개인사

업자보다는조세회피가어려운봉급자에대한세부담

이증가하는문제가발생

□최근에는 세제개편에있어서 조세의중립성 및 세부

담의 형평성 외에 행정비용과납세비용에대한 관심

이높아지는추세

○세부담의 중립성과 형평성만을고려하면노동·자본

및각종상품에대하여다양한세율체계를설정하고,

각종감면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

○그러나이와관련한조세행정비용및납세비용이클

경우에는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는것이 오히려 조세

와관련된총사회적비용을축소시키는경우도존재

□결과적으로바람직한세제의모습은‘되도록낮고단

순한세율체계를넓은과표에적용하는것’으로요약

되는추세

○그러나 단순세율의적용과 과표의 확대는 소득 종류

및 과세대상에대한무차별성을의미하기때문에자

원배분에 대한 중립성 및 세부담의 형평성이훼손될

가능성을내포

○세원의국제적이동으로인하여국가경쟁력의약화를

초래할가능성도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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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조세환경의 변화로 각국의 조세정책 대응

이활발

○자본의국제간이동이활발해지고, 유럽의경우 국가

간 노동이동이활발해짐에따라세계화에초점을맞

추는조세체계를수립하고자하는경향

○유럽, 일본및미국에서자본및노동소득에대한한계

세율의인하및세부담의전반적축소를추구

2. 세계화와 조세정책

□세계화가 진전됨에따라생산요소, 특히자본의국제

이동이가속화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투자위험을극소화하기위

한 신종금융상품의 개발로 인하여 세계 자본시장의

통합이가속화

○국제자본이동을가로막는법적·제도적장벽도빠른

속도로제거되는추세

□국제간 자본의 원활한 이동으로 인하여 국가간 조세

경쟁이발생

○각국은국내자본의축적및해외유출방지, 외국자본

의 유치를위하여자본에대해 낮은세부담을 유지하

려는동기를갖게되며, 이로인하여자본소득에대한

과세에있어국가간조세경쟁이발생

- 특히국내투자를촉진하기위한법인세와사업소득

세가주요조세경쟁대상

- 법인세의 경우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평균이

1 9 8 6년4 1 . 6 %에서1 9 9 9년에는3 1 . 4 %로감소

□조세경쟁은개인소득세부문에서도발생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주로 자본의 국제 이동에 초점

이 맞추어져왔으나최근유럽지역을중심으로고급

인력의국제이동도증가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인적자본축적의

동기를저해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높지않은것이바람직

- OECD 회원국의소득세 최고세율 평균은 1 9 8 6년

5 4 . 6 %에서1 9 9 9년3 9 . 4 %로감소

□자본과 노동의 활발한 국제 이동은 역설적으로 조

세·재정정책의역할이그만큼중요해졌음을의미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

융·산업정책수단은극히제한적

- 자본의흐름에대한제도적장애요인이제거되고시

장경제에의의존도가높을수록한국가의독립적정

책수단은제한적

- 또한국가간협의에의하여시장개입적인금융·산

업정책은그기능이약화될수밖에없는상황

○그러나 조세·재정정책은세계화사회에서도각 국

가의 고유한 정책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제화가심화된현상황에서시장경제의틀을유지

하면서 자원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세계화 및국가간 생산력경쟁이심화된상황에서자

본과기술의축적이둔화되지않도록하는효율적조

세정책이필요

○세계화 사회에서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소는자본과기술

- 자본의축적은노동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기술의

진보는생산요소를보다효율적으로결합하여생산

량을증대

○시장경제의원칙을지키면서자본과 기술축적을촉

진하기위해서는물적자본및인적자본축적이활발

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세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

람직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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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그러므로앞으로조세정책수립시비과세·감면축소

등수평적형평성을최대한제고할수있도록하는것

이바람직

- 수평적형평성의제고는조세의자원배분왜곡효과

를줄여경제의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달성

□자본과고급인력의확보가예전보다더욱더어려워진

상황에서위축되고있는조세의소득재분배기능을보

완할수있는수단을적극적으로발굴하는것이필요

○자본과 고급 전문인력은비교적 자유롭게 국경을 넘

나들수 있으므로이들에대한세부담을과중하게할

경우 국가의 성장기반이 잠식되며, 궁극적으로세원

이동에의한세수입감소가발생

○대부분의자본가와고급전문인력은고소득층에속하

는데, 이들에대한세부담을강화하기는어렵고, 그러

한 상황에서세부담의 누진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동

성이 낮아 세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중산층의 세부담

만을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

○따라서 조세정책중 재분배 기능을 향후에도 수행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 재산과세의강화를꾀하고동

시에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필요

3. 정보화와조세정책

□국제적으로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전자상거래로인

하여기존의조세제도에많은문제점야기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거래자의 신원 및 소비지 확인

곤란, 소득추적곤란등조세행정상의근본적인문제

를제기

○뿐만아니라세제에있어서도공급장소, 재화와서비스

의구별, 서비스의유형구분, 고정사업장의정의, 정상

가격의적용곤란, 소득의성격구분등의문제를야기

□전자상거래가 전체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

직은크다고 할 수 없으나, B2B거래를중심으로급

속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위에서지적한문

제점들을해결할수있는제도의개선이필요

○국내거래에있어서는주문만인터넷으로이루어지고,

배달·결제등은 기존의 방법에 의존하는경우가 많

아아직까지심각한문제는제기되지않은상황

○그러나국제적으로이루어지는전자상거래에대한과

세문제와 관련하여 O E C 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논의가활발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국제적인 속성상 다른

나라와 제도적인 조화를 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제

개편에있어서도OECD 등의국제적인논의를 따라

가는것이불가피

4. 지식정보사회로의전환 및 지식정보격차해소

□지식정보사회가가속화되면서컴퓨터와 인터넷을활

용한정보 접근및 이용은일상생활화되어지식정보

사회를살아가기위한필수요소로정착

○우리나라의인터넷인구는1 9 9 9년 말 약 1 , 0 0 0만명,

2 0 0 0년말약 1 , 9 0 0만명, 2001년7월현재약2 , 2 0 0

만명으로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고, 2001년6

월O E C D의발표에의하면우리나라의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3 0개 OECD 회원국중 1위로2 0 0 1년 6월

말현재초고속인터넷가입인구는6 0 0만명

○원격교육및진료등생활의전분야에대한인터넷활

용으로삶의질이한차원높아지고, 특히전자상거래

의 확산이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노동방식및 생활양식에총체적변화를유발

할것으로전망



7 2 2 0 0 1년 1 1월호

□그러나정보화가진전될수록정보를가진자와못 가

진 자간의 격차, 즉‘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정보화의부작용도심화

○UN(United Nations)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인간개발에관한 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에서 정보기

술의발달에따른세계빈부간불평등의심각성을제

기하였고, 미국도 정보격차 관련 보고서인‘F a l l i n g

Through The Net’을 1 9 9 5년부터발간하여미국내

정보격차의심화를지적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률이 1 9 9 9년부터 2 0 0 1년까

지 매년 증가추세를보였지만 인터넷 이용률의격차

도 매년 대체로 증가함으로써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격차도같이심화

○한국정보문화센터의‘2000 정보생활실태및 정보화

인식조사’의결과를분석하여작성한정보불평등지수

를비교해보면, 정보격차정도를나타내는정보불평등

지수의 격차는 학력, 직업, 연령, 소득, 성, 지역별의

순으로 높고, 학력, 직업, 연령별불평등지수 격차가

소득, 성, 지역별불평등지수격차보다월등히높음.

○정보격차의 특징을 보면,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화

기반보다는실제정보이용면에서의격차가심각

□정보격차는경제·사회적불평등을심화시켜국가경

쟁력향상및복지사회구현에걸림돌

○정보화수준이나정도에따라소득 및 생활수준이결

정되므로정보격차로인한경제·사회적불평등유발

- 우리나라의경우IMF 외환위기를겪으면서악화된

소득분배구조가정보격차로 인한 소득격차로 더욱

심화가능성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함께진행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위하여 조세제도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

○미국의 경우 농어촌 및 저소득 주민지역에의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및 서비스이용촉진을위한세제지

원을추진중이며, 학교및기업내종업원에대한컴퓨

터및인터넷보급을위한세제지원은이미실시중

○우리나라도민간기업의정보통신기기기증촉진을위

한 세제지원등 정보격차해소로보다나은 정보복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

침할수있는실효성있는조세정책의정비가필요

5. 조세의공평성과 중립성 제고

□세계각국간무역경쟁이심화됨에따라국가경쟁력이

한층더강조되고있고, 개방화의가속으로자본및노

동의유치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조세제도역시경

제활동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소지가큼.

○그러나 국가경쟁력 위주로 물적·인적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을최소화하는것은계층간소득격차를조세

정책이완화시키지못한다는문제점을동반

○따라서생산활동에대한왜곡을최소화하면서동시에

세부담의형평성을악화시키지않는조세정책을수립

하는것이중요

□부동산과세의역할확대는조세부담의형평성을높이

면서생산활동에큰영향을주지않는대표적인방안

○우리나라의재산과세가전체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

이 높지만 부동산 보유과세의비중을 현재보다 더욱

더 강화시키는것이 조세의 공평성과중립성 제고를

위하여바람직

○OECD, IMF 등에서도세부담형평성을위한재산과

세강화의필요성을강조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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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의형평성은계층간세부담의형평성(수직적

형평성)과동일계층세부담의균등성(수평적형평성)

으로구분할수 있는데, 조세저항을최소화하면서조

세정의를실현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형평성 제고 노

력이필요

○봉급자와 자영업자간세부담의형평성, 봉급자및 자

영업자 내부에서의 세부담 형평성, 부가가치세의과

세저변확대, 비과세·감면의축소등은이러한관점

에서매우중요

6. 조세제도의간소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경감

□단순하고 알기쉬운세제는조세제도가가져야할가

장 핵심적 특성이므로최근 각국의 세제개편은단순

성에초점

○일반적으로 세제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성으로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이지적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은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

을증가시키고세금자체에대한불만을증폭

○영국과 호주는 세제의단순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

고 있으며, 또한미국의 1 9 8 6년도 세제개편, 최근의

단일세율(flat tax)에대한논의의핵심도세제의단순

화임.

□따라서 알기쉽고간소한 세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

직함.

○일목요연한 세법체계, 세법간용어의통일, 표현방

법의개선등을통하여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을줄

이고국민의세금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것이필수

적

○특히, 신고납부제도의정착을위하여절차, 양식등에

대한간소화도필요

Ⅲ. 외국의 세제개편 동향

□외국에서 최근 소득세 및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부담

감소를위한정책들이입안및시행중

○따라서이러한세제개편의성격을파악하고우리나라

조세정책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필요

□OECD 국가들의직접세 인하 노력은우리나라의조

세정책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

○최근의 경향을 보면 외국의 조세구조가 우리나라의

조세구조에보다접근하고있다는평가가가능

1. 미국

□미국의부시행정부는향후1 0년간총1조 3 , 5 0 0억달

러규모의감세를단행

○총감세규모를2 0 0 0년G D P로대비하면약 1 3 . 5 %에

달하고, 향후1 0년동안매년 G D P의 1 . 2 %를감세재

원으로투입하겠다는의미(성장률3% 가정)

○소득세율인하에관한상·하원의최종합의안은기존

에15, 28, 31, 36, 39.6%의5단계에서10% 소득세율

을 신설하여6단계를유지하면서2 0 0 6년까지낮추기

로결정하였으며구체적인인하계획은<표1> 참조

○자녀세액공제인상에대한상·하원의최종합의안은

<표2> 참조

□감세안이단행될경우다음과같은효과를예측

○감세로 인한직접적인 세수 감소와 경제활성화로인

한세수증가효과를모두고려할때향후 1 0년간8천

억달러의세수감소

○이에따라재정수지가약1조5천억달러감소

○개인소득세감세로인해개인별로2 2 3달러정도구매

력증가

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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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0.2% 정도추가적인실질경제성장

○물가0.3%, 이자율0 . 8 %의상승요인

○매년 7 6만명규모의신규고용창출가능

○저축비율이추가적으로0 . 2 % p ( 4 . 7→4.9%) 증가

※향후 1 0년간의경기예측을기반으로작성된시나리오

이기때문에경착륙등 급격한경기변동시세수감소

및재정적자의압박가능성존재

2. 일본

□경기활성화대책의일환으로감세계획( 1 9 9 8 )

○소득세특별감세: 4조엔

○투자·주택분야조세감면: 6천억엔

○법인과세의국제적인수준으로의인하검토

□국세소득세인하단행( 1 9 9 9년)

○최고한계세율인하(50% →3 7 % )

- 10, 20, 30, 40, 50%의5단계에서 10, 20, 30,

3 7 %의4단계로단순화

□법인세인하단행( 1 9 9 9년)

○1 9 9 9년4월1일이후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법인세

율을인하

-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총세율을 4 6 . 8 6 %에서

4 0 . 8 7 %로인하

□지방세인하단행( 1 9 9 9 )

○개인주민세최고한계세율인하(15% →13%) 

○법인사업세세율인하(11% →9 . 6 % )

○1 9 9 9년5월1일부터담배세의세율을13% 가량인하

□금융관련세제개편( 1 9 9 9년)

○유가증권거래세및거래소세폐지

○상장주식등에관한양도소득등의원천분리선택과세

제도에대하여 2 0 0 1년 3월 3 1일까지적용되는경과

조치를둔후폐지하도록함
1 )

.

정책토론리포트

1) 2001년세제개편에 의해원천분리선택과세제도는2 0 0 3년 4월1일까지 2년간연장되어시행되고 있음.

<표1> 최종적인소득세율인하합의안

(단위: %)

2 0 0 1∼2 0 0 3 1 0 1 5 2 7 3 0 3 5 3 8 . 6

2 0 0 4∼2 0 0 5 1 0 1 5 2 6 2 9 3 4 3 7 . 6

2006 이후 1 0 1 5 2 5 2 8 3 3 3 5 . 0

신설 현행1 5 % 현행2 8 % 현행3 1 % 현행3 6 % 현행3 9 . 6 %

주 :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ay 2001.

<표2> 자녀세액공제인상합의안

(단위: 달러)

자녀세액공제액 5 0 0 6 0 0 7 0 0 8 0 0 1 , 0 0 0

현행 2 0 0 1∼2 0 0 4 2 0 0 5∼2 0 0 8 2 0 0 9 2010 이후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a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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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비거주자·외국법인이받는 일괄등록 국채의 이자에

대하여원천징수면제

□기업조직 개혁(분할·합병)에관한 세제 정비( 2 0 0 1

년)

○상법개정에 의한 회사분할제도의 창설에 따라 분

할·합병·현물출자 등의기업조직재편에관한 세

제정비

3. 독일

□EU 내에서의 자본·노동을유치하고생산의효율성

증대를위하여소득세및법인세율의인하단행

□소득세율인하

○2 0 0 0년 소득세율은 최저 22.9%, 최고 5 1 %에서

2 0 0 1년부터 2 0 0 5년까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각

각15%, 42%로인하

○2 0 0 1년 소득세율인하(최저22.9% →19.9%, 최고

51.0% →4 8 . 5 % )

- 면세점을1 3 , 4 9 9 D M에서 1 4 , 0 9 3 D M로 상향 조정

(부부의경우2배)

- 최고세율의 시작 구간을 하향 조정(종전

1 1 4 , 5 0 0 D M에서1 0 7 , 6 0 0 D M으로조정) 

※2 0 0 1년은세제개혁3단계( 2 0 0 1 ~ 2 0 0 5 )의첫해로서,

개혁이완료되는2 0 0 5년에는소득세율이최저1 5 % ,

최고 4 2 %까지 인하되고, 면세점은 1 5 , 0 0 0 D M으로

상향조정될예정

□법인세율인하

○2 0 0 1년부터 현행 3 0 ~ 4 0 %인 법인세율을 단일세율

인 2 5 %로 대폭 인하하고, 배당소득의경우에도1 / 2

만과세소득으로인정( 2 0 0 0년세법개정) 

□감세로인한연방정부예산부족분은일부세율및투

자재 감가상각률의조정과 세제 개선에 따른 경기회

복으로인한세수확대로충당할계획

4. 영국

□대처수상의 세제개혁은1 9 7 9년의 소득세율 인하 및

V A T의증세, 1989~90년레이트
2 )

의 폐지, 인두세의

도입에이르기까지영국세제를대폭개혁

○소득세율인하

- 기본세율이3 3 %에서3 0 %로, 최고한계세율이8 3 %

에서6 0 %로 인하되고과세구간은1 1단계에서7단

계로축소

- 1980년에는1 9 7 8년에도입된하한세율이폐지

- 1 9 8 8년에는 최고세율을 40%, 기본세율을2 5 %로

경감

○법인세세율의대폭적인인하

- 5 2 %에서 3 5 %로의 단계적 인하와 과세 베이스의

확대등

○V A T는과세강화

- 표준세율8%, 할증세율1 2 . 5 %를세율1 5 %로일원화

○1 9 9 0년 북아일랜드를제외한 영국 전역에서 지방세

의레이트가폐지되고인두세가도입

○일반소비세의경우담배, 석유류에대한세율인상

○지방세제는재산가치에기초한세율체계에서개개인

에기초한인두세(poll tax)로전환한다음다시재

2) 영국의 전통적인 지방세로 일종의재산세. 레이트는주거용재산을대상으로 하는 주거 레이트와 영업용재산을대상으로 하는 비주거
레이트의2가지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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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액에기초한카운실세(council tax)로변화

□1 9 9 7년 집권한 노동당 블레어 정부는 경제성장과

효율성강화를위한보수당의감세정책을더욱진전

○1 0 %의 소득세율을 도입하고, 기본세율도 이전보다

낮은2 2 %로책정

○연료와에너지에대한V A T를 8 %에서5 %로 인하하

는한편담배와연료에대한탄력세율강화

5. 평가

□주요국의최근세제개편은생산요소의세부담완화와

국가경쟁력제고도모

○독일은EU 내에서자본·노동의유치, 생산의효율성

제고를위한세제개편을단행

- EU 내자본과노동의이동이자유로워진현상황에

서독일의자본·소득과세인하는주변국가의조세

경쟁을촉발시킬것으로예상

○일본은 소득-소비과세의불균형 해소가 필요(소득세

최고한계세율: 65%, 부가가치세세율: 5%)

- 부가가치세인상및소득세인하노력을중·장기적

으로지속할것으로전망

○미국은연방세입의대부분을소득과세에의존하고있

는바, 최근의재정흑자를계기로감세를단행

- 감세의주된이유는정치적인것이나소비세강화-소

득세인하라는‘근본적세제개혁’의논의가일부반영

○영국은 경제성장과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수당의 감

세정책을더욱진전

- 1 0 %의 소득세율을도입하고, 기본세율도이전보다

낮은2 2 %로책정

- 연료와에너지에대한V A T를 8 %에서 5 %로 인하

하는한편담배와연료에대한탄력세율강화

□주요국의 세제개편이앞으로생산요소(노동·자본)에

대한조세경쟁으로이어질수있으므로, 외국의세제개

편배경과내용을면밀히관찰하고대응하는것이필요

○우리나라의노동·자본과세는OECD 국가들중낮은

편에속하기때문에당장의조세경쟁우려는불필요

○그러나미국의‘근본적세제개혁’논의가현실화되고

EU 내에서법인세·소득세인하경쟁이심화되는등

외국세제에큰 변화가생길경우에는우리나라도이

에대한대응필요

Ⅳ. 중장기세제의개편방향

1. 재정수입구조의합리적조정

가. 조세부담률의적정화

□적정 조세부담률을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이며, 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이낮거나 또

는높다는뚜렷한증거는없음.

○조세부담률의적정성은정부가제공하는서비스의규

모및질과조세부담이경제에미치는영향으로판단

- 그러나이에대한실증적인연구결과는없는상태

○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은복지를중시하는유럽국가보

다는낮지만시장경제를지향하는미국, 일본과유사

- OECD 국가평균: 27.6%(1998년기준)

- 미국, 일본: 약1 8∼23% (1990년이후기준)

- 우리나라(OECD 기준) : 1990년18.1%, 1995년

19.1%, 1998년1 8 . 8 %
3 )

정책토론리포트

3) OECD 기준과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자료는다소 차이가있지만 비교의편의를위해 OECD 기준을 사용. 국내 통계에따르면1 9 9 0년
18.6%, 1995년2 0 . 7 %이며2 0 0 1년 2 2 . 0 % (전망 기준), 2002년2 1 . 9 % (예산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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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대규모감세는부적절한것으로판단

○재정전망에서통합재정수지가개선되는것으로나타

나고 있으며, 미국등 주요국에서감세 정책을 사용

하는점을감안하면감세요구가거세질전망

○그러나 우리나라의경우 국채/GDP 비율이안정화되

지않았고, 금융구조조정에사용된대규모지급보증채

의만기도래등을감안할때재정안정이필요

- 현재도예산상으로는적자국채를발행하고있는실

정이므로 재정적여력이 있는 경우 감세보다국채

발행축소가합리적

○통합재정흑자가주로국민연금의흑자이므로감세재

원으로부적절

- 미국의경우감세재원은예산상의흑자

□사회보장과관련된국민의부담이지속적으로증가할

것이라는점을감안하면조세부담률을높이기도어려

울전망

○우리와 조세부담률이유사한 미국이G D P의 약 7 % ,

일본이약 1 0 %의 사회보장비를부담하는반면 우리

나라는그비율이2% 수준

○따라서사회보장대상확대, 갹출료인상, 의료보험료

인상 등 향후에도 사회보장부담금이계속 증가할 것

으로전망

○사회보장과관련된국민부담이증가하는상태에서조

세부담을추가로증대시키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세계화등으로인한조세경쟁의심화, 외국의감세추

세 등을 감안하여도 조세부담률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전망

○이자, 법인소득세등국제적경쟁에직면한세목과국

제적인 소득세 감세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소득세의

세부담증대가쉽지않고

○환경관련 조세, 담배및 주류를제외한 여타상품에

대한과세강화도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

□따라서 당분간현재의세부담 수준(22% 내외)을유

지하는것이바람직

○대규모지출소요가예상되는복지지출의경우

- 연금, 의료보험등 예산외로운영되는분야는수지

균형이맞도록갹출료와지급률을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예산으로 운영되는 분야

의 지출 증대는 농어촌, 교육, 국방, SOC 등여

타 지출의효율화를 통해 재원조달을 추구

○이러한노력으로도해소하기어려운재정수요에한하

여 소규모로 적자재정을운용하거나또는 세부담 증

대를모색

나. 세원별세부담조정

□O E C D에서평균유효세율을기준으로자본, 노동, 소

비의세원별로세부담을비교한자료에따르면소비

에 대한 세부담이 가장 낮고, 다음이 노동,  자본의

순서

○평균유효세율을 보면 자본이 약 52%, 노동이 3 0∼

33%, 소비가약1 6∼1 7 %로추정

○또한자본의세부담이낮아지는추세

- 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적 경쟁의 영향으로 O E C D

평균은거의 변하지않았지만G7 및 E U는 자본에

대한과세가약화

- 자본에대한세부담완화는주로 노동에대한 세부

담강화로귀결되는양상

□우리나라의 경우자본과소비에대한 세부담은외국

과 비슷하지만 노동에 대한 세부담은 현저히 낮은

상태

○자본의 세부담이증가하여1 9 9 1∼1997 기간은자본

의세부담이약4 9 %로 OECD 평균수준에근접

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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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 대한세부담도약 1 6∼1 7 %로 외국과유사한

수준

○노동의 경우 1 9 9 1∼1997 기간의 세부담이 7 . 7 %로

나타나OECD 평균수준인3 3 . 4 %에비해현저히낮

은수준

□우리나라세부담구조를요약하면,

○교통세와 같은 환경세의 비중이 매우 높아 간접세가

세부담에서차지하는비중이큼.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분리되어 소득세의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영업자소득 포착이 미흡하여

봉급자의세부담이상당히높게인식

○법인세는세율이외국에 비하여높지않고, 각종감면

으로 인하여 실효세 부담이 낮았지만 세부담이지속

적으로증가하고있고, 자본의국가간이동이활발해

짐에따라부담인하압박이존재

○재산과세부담은OECD 국가들중가장높지만, 세부

담 형평성과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세목인

재산보유세의부담은미미하므로향후이를지속적으

로강화하는것이필요

□향후의 세원간적정조세부담(optimal tax-mix) 방향

을정리하면,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현재와 같이 경쟁국보다

낮은수준으로유지

○국가간 거주지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급

전문인력에대한 전반적인 세부담 역시 외국보다높

지않게하는것이바람직

- 따라서 외국에서 가시적인 법인세 인하가이루어

지거나 고급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도입

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국내 세제정책의 변화가

필요

정책토론리포트

<표3> OECD 국가의조세부담률

(단위: %)

미국 2 1 . 4 2 3 . 2 2 1 . 4 2 1 . 1 1 9 . 5 1 9 . 8 2 0 . 7 2 2 . 1

( 2 5 . 0 ) ( 2 7 . 2 ) ( 2 6 . 8 ) ( 2 7 . 0 ) ( 2 5 . 8 ) ( 2 6 . 8 ) ( 2 7 . 6 ) ( 2 8 . 4 )

일본 1 4 . 3 1 5 . 3 1 4 . 9 1 8 . 0 1 9 . 3 2 1 . 9 1 8 . 1 1 7 . 5

( 1 8 . 3 ) ( 1 9 . 5 ) ( 2 1 . 9 ) ( 2 5 . 3 ) ( 2 7 . 7 ) ( 3 0 . 7 ) ( 2 8 . 1 ) ( 2 8 . 4 )

한국 - - 1 5 . 1 1 7 . 5 1 6 . 7 1 8 . 1 1 9 . 1 1 8 . 8

- - ( 1 5 . 1 ) ( 1 7 . 5 ) ( 1 6 . 9 ) ( 1 8 . 6 ) ( 2 0 . 8 ) ( 2 1 . 3 )

프랑스 2 2 . 7 2 2 . 3 2 1 . 9 2 3 . 3 2 4 . 8 2 4 . 0 2 5 . 2 2 8 . 8

( 3 4 . 5 ) ( 3 5 . 1 ) ( 3 7 . 0 ) ( 4 0 . 6 ) ( 4 3 . 6 ) ( 4 3 . 0 ) ( 4 4 . 3 ) ( 4 5 . 1 )

독일 2 3 . 1 2 2 . 9 2 3 . 8 2 1 . 7 2 0 . 9 2 0 . 4 2 3 . 3 2 2 . 0

( 3 1 . 6 ) ( 3 3 . 4 ) ( 3 6 . 4 ) ( 3 4 . 5 ) ( 3 2 . 7 ) ( 3 4 . 2 ) ( 3 7 . 9 ) ( 3 7 . 1 )

영국 2 5 . 7 3 1 . 8 2 9 . 2 2 9 . 5 3 1 . 0 2 9 . 8 2 9 . 0 3 0 . 7

( 3 0 . 4 ) ( 3 6 . 0 ) ( 3 5 . 0 ) ( 3 4 . 8 ) ( 3 7 . 9 ) ( 3 5 . 9 ) ( 3 4 . 8 ) ( 3 5 . 9 )

OECD 평균 2 1 . 0 2 3 . 3 2 4 . 2 2 4 . 7 2 5 . 9 2 6 . 8 2 6 . 8 2 7 . 6

( 2 5 . 8 ) ( 2 8 . 9 ) ( 3 1 . 2 ) ( 3 2 . 3 ) ( 3 4 . 0 ) ( 3 5 . 5 ) ( 3 6 . 4 ) ( 3 6 . 9 )

1 9 6 5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1 9 9 8

주: (  ) 안은 사회보장비포함된 값, 단1 9 9 8년의( )안의값은 1 9 9 7년수치.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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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정책은한편으로세수여건이나빠짐을의미하

기 때문에 효율성 위주의 세제정책은형평성의 악화

를초래할가능성이다분히높음. 

- 그러나 세부담 형평성보다는 조세부담-지출혜택으

로인한최종적형평성이보다중요하므로조세경쟁

압박이 큰 세목에 대한 세부담은 과감히 인하하는

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표4> OECD 국가의세원별조세부담

(단위: %)

미국 5 0 . 6 4 8 . 8 5 1 . 0 2 1 . 6 2 2 . 1 2 2 . 6 6 . 3 5 . 9 6 . 1
일본 1 0 8 . 7 9 8 . 8 8 3 . 6 2 0 . 1 2 3 . 1 2 4 . 0 6 . 4 6 . 2 6 . 7
독일 4 7 . 6 3 9 . 4 3 6 . 4 3 3 . 1 3 4 . 8 3 5 . 9 1 4 . 8 1 4 . 6 1 5 . 8
프랑스 5 3 . 3 4 1 . 5 4 1 . 4 3 5 . 4 3 8 . 5 4 0 . 2 1 8 . 8 1 9 . 0 1 8 . 0
이탈리아 3 6 . 0 3 8 . 9 4 9 . 6 2 8 . 6 3 2 . 3 3 6 . 3 1 2 . 2 1 4 . 6 1 6 . 0
영국 9 5 . 5 9 0 . 2 6 8 . 6 2 4 . 3 2 2 . 3 2 1 . 0 1 6 . 0 1 6 . 4 1 6 . 9
캐나다 5 3 . 9 6 2 . 4 8 7 . 7 2 2 . 5 2 6 . 3 2 8 . 7 1 6 . 4 1 4 . 9 1 3 . 1
호주 6 6 . 2 5 9 . 3 5 6 . 2 2 1 . 4 2 3 . 7 2 2 . 6 1 4 . 0 1 3 . 5 1 1 . 9
오스트리아 3 5 . 4 3 4 . 2 3 4 . 4 3 7 . 0 3 7 . 8 4 1 . 8 2 0 . 9 2 1 . 4 2 0 . 0
벨기에 5 2 . 4 4 4 . 5 4 7 . 0 3 8 . 5 4 0 . 1 3 9 . 7 1 6 . 7 1 7 . 5 1 8 . 7
체코 6 3 . 7 3 6 . 4 2 2 . 7
덴마크 9 0 . 1 6 7 . 7 4 0 . 2 4 2 . 8 2 5 . 8 2 7 . 9 2 5 . 7
핀란드 3 5 . 6 4 6 . 4 5 6 . 5 3 3 . 0 3 7 . 5 4 4 . 5 2 2 . 4 2 4 . 7 2 2 . 7
그리스 3 8 . 9 3 9 . 4 2 0 . 7 2 4 . 3 1 5 . 7 1 8 . 3 1 8 . 6
헝가리 3 9 . 6 2 5 . 7
아이슬란드 2 9 . 5 2 6 . 5 2 3 . 6
아일랜드 5 7 . 4 3 0 . 0 2 7 . 6 2 1 . 2 2 4 . 9 2 5 . 1 2 2 . 3 2 3 . 7 2 2 . 8
한국 1 9 . 9 2 5 . 7 4 9 . 0 3 . 5 5 . 0 7 . 7 1 7 . 2 1 7 . 1 1 6 . 0
룩셈부르크 1 4 . 3 1 5 . 9 2 0 . 9
멕시코 1 5 . 0 1 3 . 9 1 2 . 6
네덜란드 3 9 . 2 3 8 . 8 4 0 . 7 4 1 . 1 4 2 . 0 4 1 . 0 1 6 . 1 1 8 . 3 1 8 . 7
뉴질랜드 5 5 . 4 5 0 . 1 2 5 . 7 2 4 . 2 1 1 . 9 1 7 . 9 1 9 . 8
노르웨이 4 9 . 7 5 6 . 3 3 8 . 1 3 3 . 8 3 4 . 7 3 5 . 5 2 7 . 6 2 7 . 4 2 6 . 9
폴란드 4 2 . 9 1 9 . 8
포르투갈 1 8 . 2 2 2 . 2 2 0 . 0 2 2 . 7 1 6 . 7 2 1 . 4 2 0 . 5
스페인 2 4 . 0 3 1 . 4 3 1 . 9 2 4 . 2 2 7 . 7 3 0 . 4 8 . 5 1 4 . 1 1 3 . 7
스웨덴 5 6 . 6 8 0 . 2 6 3 . 5 ̀ 4 6 . 8 5 1 . 0 4 8 . 5 1 7 . 7 2 0 . 4 1 8 . 7
스위스 4 9 . 2 7 1 . 8 7 5 . 6 2 7 . 2 2 8 . 1 3 0 . 2 8 . 5 8 . 9 8 . 4
터키 6 . 0 8 . 0 1 1 . 2
OECD 평균 5 1 . 7 5 2 . 2 5 2 . 2 3 0 . 0 3 2 . 2 3 3 . 4 1 6 . 1 1 7 . 2 1 7 . 1
G7 평균 6 3 . 6 6 0 . 0 5 9 . 8 2 6 . 5 2 8 . 5 2 9 . 8 1 3 . 0 1 3 . 1 1 3 . 2
EU 평균 4 8 . 4 4 6 . 9 4 5 . 3 3 3 . 0 3 5 . 3 3 6 . 8 1 6 . 6 1 8 . 6 1 8 . 7
OECD 표준편차 2 1 . 9 2 1 . 2 1 7 . 7 8 . 1 8 . 3 8 . 6 6 . 2 6 . 0 5 . 5
EU 표준편차 1 8 . 9 1 9 . 7 1 3 . 2 7 . 9 8 . 2 8 . 3 3 . 8 3 . 4 2 . 6

자본(순영업수익기준) 노동 소비

1 9 8 0∼ 1 9 8 6∼ 1 9 9 1∼ 1 9 8 0∼ 1 9 8 6∼ 1 9 9 1∼ 1 9 8 0∼ 1 9 8 6∼ 1 9 9 1∼
1 9 8 5 1 9 9 0 1 9 9 7 1 9 8 5 1 9 9 0 1 9 9 7 1 9 8 5 1 9 9 0 1 9 9 7

주: 자본의경우분모는국민계정의영업잉여–추정자가고용소득–자가고용사회보장기여금이며, 분자는법인세+자산과세–자본거래세

+ (사업소득+이자및배당소득–추정자가고용소득–자가고용사회보장기여금–가계의자본소득비중×사회보장기여금)×소득세율임.

자료: OECD, Average Effective Tax Rates on Capital, Labour and Consumption,2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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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바람직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교통세

와같은환경세의비중이높기때문이고, 환경세는자

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하기때문에그역할축소는불필요

- 조세경쟁에따른세수감소를보전하기위해서는높

은간접세비중을유지하는것은불가피

- 부가가치세세율1 0 %는대부분의유럽국가들에비

하여 낮고, 미국에서도소비세 위주의 근본적세제

개편(fundamental tax reform)이논의중

- 유류소비세는유종간세부담형평성을맞추는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환경친화

적세제를구축하기위하여생산활동에사용되는각

종환경오염물질에대한세부담도강화필요

○토지및자본스톡에대한과세를강화할수있다면이

는간접세의세부담비중을높이는것보다더바람직.

- 따라서토지세(종합토지세) 및재산세에대한 세부

담강화노력을지속적으로경주할필요

다. 국세와지방세의합리적조정

□2 0 0 1년추경예산기준으로국세·지방세세입비중은

8 0 : 2 0이나 지방재정 조정 후의 중앙·지방정부재원

의비중은4 2 : 5 8임.

□지방재정의안정성과건전성확보를위하여지방정부

의자주재원을확충하면서중앙·지방간균형적재원

배분을도모할수있는국세·지방세조정방안을모색

○자치단체간재정력격차를축소하고지방정부의경제

활성화노력이지방정부재원증가로연결될수있도록

국세와지방세를조정하는것이가장바람직

○그러나, 지방의경제력을반영하는지방세세원은지

역간편차가심하기때문에두가지 목적을동시에달

성하는것이어려움

○따라서, 지방세가 지방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반영하

게 하고 지방재정 조정제도를통하여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축소하는것이현실적대안

□국세와지방세의정책조정기능강화

○국세 및 지방세 정책과 재정정책을관장하는 부처간

의정책조정기능을강화하여전체조세부담률을고려

한조세정책이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

-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를통하여국세및지방세의

신설·조정·폐지, 중앙·지방정부간재원조정제도

의변경등에관한사항에대한사전협의기능강화

2. 넓은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

가. 비과세및감면정비

□일몰제의효율적운용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감면에 대해서만 일몰시점을

부여하고, 항구적인 감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조세감면항목은영구제도로전환

□조세감면에대한사전·사후통제강화

○조세감면요구시요청사유, 감면수준및방식, 지원효

과및세수감소추정에대한자료등을의무적으로제

시하도록함.

정책토론리포트

<국세·지방세>

80 : 20

–

+

=

=

국 세

9 5 . 9조원

<지방이전재원>

◇일반자치단체 2 7 . 6조원

·지방교부세 1 2 . 5조원

·지방양여금 4 . 8조원

·국고보조금 1 0 . 3조원

◇교육자치단체 1 8 . 4조원

·교육교부금 1 4 . 6조원

·교육양여금 3 . 6조원

·국고보조금 0 . 2조원

지방세

2 3 . 5조원

<가용재원>

42 : 58

중앙정부

4 9 . 9조원

지방정부

6 9 .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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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조세지원제도정비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준비금제도 등 사용하기 힘든

제도폐지, 특별세액감면은업종제한을완화

○연구개발의경우준비금제도는투자유인효과가적으

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술개발세액공제제도를

확대

○투자지원제도는경기부양을위한 투자로임시투자세

액공제와외부효과가있는특정투자로구분

- 임시투자세액공제는유흥업등불건전한투자가아

니라면투자의대상을한정할사유가없음.

- 항시적인투자지원은공해방지, 산재예방, 중수도등

사회적최적보다낮은수준의투자가실행되는분야

에지원하되하나로통합하고, 단일공제율적용

나. 소득세과세기반확대

□과세기반확충을위해과세소득의확대가필요

○장기적으로 포괄주의소득세제로전환하고 지속적인

과세대상소득범위의확대필요

- 1단계로현행소득구분체계를유지하되각소득별로

유사한소득이세법에구체적으로열거되지않은경

우에도과세할수있는유형적포괄주의도입

- 1단계유형적포괄주의의실시에따른성과와전면

적 포괄주의의실효성분석을바탕으로2단계전면

적포괄주의로의전환을검토

※2 0 0 1년 세제개편안에는이자, 배당, 연금에대한유

형적포괄주의도입안이포함됨. 

○2단계전환이전과도기적으로는현재정상적인과세

가 이루어지고있지 않은 소득을 점진적으로과세소

득에편입시키는노력이필요

- 소득세과세대상부가급여의범위를확대하고, 해당

부가급여에대한 평가방법의개발을통하여부가급

여에대한과세를강화하며, 

- 금융기관구조조정과금융시장상황을고려하여여

건이 성숙되는 때에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범위를

점진적으로확대 적용하고, 현물시장에서의양도차

익과세와 함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방안도강구할필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 축소, 급여계층별

세부담수준유지를위한제도개편이필요

○사업소득자의과표양성화를위한세무행정및관련제

도개편이요청됨.

- 적정수준의신용카드공제를유지하고, 부가가치세

제 개편, 기장제도개편을통한근거과세 환경조성

등의노력필요.

○전반적인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세수 증대와

소득종류별실효세부담률차이를축소

○소득세과세기반의확대와더불어세율구조의개선이

필요

○현행의세율구조를당분간유지하고경제환경의변화

를감안하여향후개편을논의

다. 재산과세의합리적조정

□현행 부동산세제는 투기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어 변화된 부동산시장여건을 반영하지못하는측면

존재

○투기억제·비근로소득에대한 중과세차원에서 고세

율 구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정책목적에 따라 비과

세·감면제도를다양하게운용

○부동산 거래시 세부담 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등실지거래가액의확인이어려워불가피하

게 기준시가에기초한과세를하고있으나이는실질

과세원칙과상충하는문제를야기

- 현재등기자료의온라인수집이가능한전산시스템

이 구축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등기부등본

상에기재하여양도소득세의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강구

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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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제는부동산 실명제 실

시, 부동산경기안정화등달라진부동산시장여건을

반영하여정상화

○외국의 경우 양도소득세는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과세구간이 넓으며, 과세단계가적다는 특징을 지니

고있는데, 우리나라양도소득세의고세율·다감면구

조를 저세율·소감면구조로개편하여 부동산관련세

제의공평성및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

○2 0 0 1년 세제개편에서양도소득세율이인하되었으므

로향후감면규모를줄이는노력을지속

□보유과세(재산·종토세)를 강화하고 취득과세(취

득·등록세)의세부담증가를억제

○거래세의 명목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신도시 형성

등거래빈도가높고, 부동산가치의GDP 비중이높아

서거래세의세수가크고, 또한거래세의세부담형평

성도다른세목들에비하여나쁘지않기때문에단기

간에거래세를낮추는노력은불필요

○그러나최근취득·등록세의실효세부담이지난2 ~ 3

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므로세율 인하를 통한 거래세

의부담완화가필요

- 토지분과세시가표준액은2 ~ 3년 전까지 공시지가

의 7 0 %이었으나2 0 0 1년에는상당수의자치단체가

1 0 0 %를 적용하고 있고,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도

곧현실화될예정

○과세표준이원화로인하여법인의세부담이개인보다

훨씬 높은 세부담 불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하

여신축건물의원시취득분취득·등록세면제를고려

□효율성과형평성관점에서모든세목들중가장 바람

직한 세원은 토지세이므로조세구조의합리화 및 지

방자치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종합토지세의근본

적개편이필요

○이를 위하여종합토지세를이원화하여지방자치단체

가 관내의토지에단일세율을적용할수 있도록하는

지방토지세를도입

○현행 종합토지세가갖는 재분배 기능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소유자에대하여 인별

합산과세를유지

3. 조세의형평성 제고

가. 금융소득종합과세실효성제고

□금융 실명거래를바탕으로금융소득종합과세가정착

되도록노력

○금융시장여건과 시행성과를 보아가면서 금융소득종

합과세과세기준금액의단계적하향조정

- 원천징수세율을세수여건과 개방화의 진전단계 등

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인하

※이자·배당소득에대한 원천징수세율은현재 외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므로 당장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이적음. 그러나, 개방화의진전에따른금융자

산의국제적이동이증가할것이므로외국의 동향을

참고하여필요시원천징수세율의하향조정이불가피

□금융소득종합과세의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여건을

충분히조성할필요

○금융소득별·특정금융상품별로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금융소득에

대한적정과세시스템을정비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의전반적인축소가불가피하며,

2 0 0 1년부터시행된세제우대저축의불입한도를조정

하는조치는일단올바른방향의정책판단

○그러나 우리나라의불완전한금융시장과부동산여건

을감안하여노후소득보장, 재산형성촉진, 취약계층지

원등각목적에부합되는적정수준의조세지원이필요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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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및세금우대저축의축소조정과함께장기공사

채등분리과세대상저축수단의축소조정이필요

나. 부의무상이전차단

1) 완전포괄주의도입방안 검토

□기존열거주의과세방식의한계를극복하고완전포괄

주의 과세방식의채택에 따른 부작용 극복을 위해서

현행의유형별포괄과세주의도입

○기존 제한적 포괄과세주의와더불어 과세 범위가 많

이확대

○그러나아직은 법령에열거된유형과유형이다른자

본거래 또는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

는적기과세가어려울수있음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이 예상되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거래유형이등장할가능성

□정상적인 자본 거래로가장한 변칙 상속·증여를사

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완전포괄주의로 하는 방안도

있으나

○憲裁는 조세법률주의 중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측면

즉,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있으므로조세법률주의를이유로한위헌논의

○완전포괄주의는 과세요건이‘사실상이익의 증여’인

데, 동요건은추상적이어서조세마찰및집행상의혼

란예상

○이를 위해서는 법조계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하

며 납세자와과세 당국간의조세마찰을최소화할 수

있는장치의마련이선행될필요

2) 취득과세형으로의체계 전환

□현행상속세과세체계는상속인이남겨놓은국내·외

의 모든 재산을 과세단위로하여 피상속인을중심으

로과세하는유산과세형에속함.

○유산과세형은 취득과세형에비해서 상속세수가크고

조세행정이용이하며, 납세절차및 집행이간편한장

점이존재

○그러나 응능과세의원칙과 부의 분산 촉진에는 적합

하지않고

○취득과세형인증여세와도연계가어려우며인별공제

의효과도간접적인단점이존재

□부의분산및공평과세에대한국민적욕구등을감안

하면,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필요성존재

○취득과세형은상속인별로각자가상속받은재산을과

세단위로하여각상속인별로과세

○따라서 부의분산을 촉진하고 응능부담의원칙에 부

합하는등이론적으로유산과세형보다는우수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문제는 정책판단의 문제이면

서주변제도및행정적인뒷받침이있어야가능

○정책비중을부의분산촉진, 가족공동체의물적기초

보호, 세부담의평형성제고중에서어디에두느냐에

따라서그유형을결정

○상속등기를강제하고있지아니한상속등기제도의보

완, 상속재산의위장분할을차단할수있는정교한세

무행정의뒷받침및상속에관한민법의개정등관련

법제의정비가필요

다. 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개편

□장기적으로 간이과세를폐지하여 일반과세와소액부

징수의두단계로부가가치세제의정상화도모

○먼저 성실신고도제고를위한제도적방안확충과함

께일반과세자로의전환을지속적으로유도하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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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의비율을제고

○과표양성화추이에따라간이과세의범위축소및 현

재 공급대가연간2 , 4 0 0만원 이하인소액부징수자에

대한매출액을현실화하는것이필요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경우 세부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한시적인세부담완화책의이용가능성검토

○과세유형전환시일정기간동안세부담을차등경감

해줌으로써‘문턱효과’를완화하여과세전환을원활

히해주는것이바람직

○현재 적용되는 연도별·단계별부가가치율을현행의

세율과일치하도록단계적으로현실화하고이후완전

폐지

○장기적으로는간이과세를완전 폐지하되 과표양성화

추이에따라소액부징수의범위를현실화

○근거과세의 기반 확립을 위한 거래증빙 체계의 확충

이전제조건이며과표양성화방안과연계하여추진

4. 조세환경의변화에 능동적 대처

가. 기업하기좋은환경을지원

□국가간 직·간접 투자의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

므로 기업활동에대한 조세부담이지나치게 클 경우

국가 자본의 해외유출, 해외자본의국내투자 기피가

발생

○따라서국내자본에대한과세가경쟁국보다더과중

하지않는것이바람직

○인적자본의국가간이동이자본만큼자유롭지않으나

고급인력유치의국가간경쟁이가시적으로일어나고

있으므로 고급 전문인력의 세부담 역시 경쟁국보다

높지않게유지

□법인활동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

우 세수기반의약화로 경제활동에필요한 국가 인프

라가과소공급되고, 이는결과적으로기업환경에더

나쁜영향을줄수있음.

○조세부담뿐만 아니라 기업환경, 생활환경등을 고려

하여자본·노동의국가간이동이발생하므로세부담

을 단순히낮추는것보다는적정한지출을통한국가

경쟁력향상도중요

□법인세의국제적인하압박이존재하지만세수기반을

크게 잠식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므로선진국의법

인세정책에대한추이를보아가면서이에적절히대

응하는것이바람직

○국가간 자본이동이최근 가시화되고있지만아직까지

직접투자에대한조세경쟁이심각한수준은아님.

□최선의 기업환경을위하여 정부가 특정 업종에 대한

세부담을경감하거나또는 과중하게 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않음.

○각종 감면·비과세를 통하여 특정 업종을 장려하는

것은다른업종의위축을동반하는데, 이러한산업정

책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정보능력의한계로 인하여

대체로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음.

정책토론리포트

<표5> 부가가치세과세현황

(단위: 만명, 억원, %)

주: 1. 2000년과세정보를 기준으로재구성한것임.

2. (   ) 안은점유비

3. 수입분 세수는분류체계상 구분이 불가능하여 법인분세수

에 포함

자료: 재정경제부

총과세자 3 3 9 . 0 ( 1 0 0 ) 2 3 2 , 1 2 0 ( 1 0 0 )

일반과세자 1 7 2 . 1 ( 5 0 . 8 ) 2 3 0 , 6 0 5 ( 9 9 . 3 )
(법인) ( 2 7 . 9 ) ( 8 . 2 ) ( 1 8 4 , 9 3 6 ) ( 7 9 . 7 )

간이과세 1 6 6 . 9 ( 4 9 . 2 ) 1 , 5 1 5 ( 0 . 7 )
(소액부징수) ( 1 4 2 . 6 ) ( 4 2 . 1 ) -

인원 세수



재정포럼 8 5

○비록 특정 업종의 장려적 조세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정책이 업종간 세부담의 수평적 불

형평성에대한불만을갖게하고이는조세행정의신

뢰도를약화시키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

○조세정책이 기업활동에중립적이 될 수 있도록 시장

개입적정부의조세정책은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

□새로운 아이디어를가진 소수의 전문인 또는 친지들

이자유롭게모여서사업활동을쉽게할수있도록파

트너쉽과세제도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법인에 비하여 설

립 및 운용상의 융통성을 지닌 파트너쉽의활성화가

요구될것으로예상

○현행 소득세법상파트너쉽에대해적용할수 있는조

문으로는공동사업장과관련한조문이있지만, 몇가

지 단순한 규정에 불과한 공동사업장규정을 파트너

쉽에대해적용하는것은무리라고판단

○파트너쉽과파트너간또는파트너간의권리와의무의

부담, 파트너쉽자산의처분, 파트너쉽지분의변동등

과관련한과세문제에대해상세히규정할필요

□1 9 9 9년4월부터지주회사의설립및전환이허용됨에

따라 지주회사제도의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결납세제

도의도입이필요

○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이지배종속관계에있어 경제적

인 일체성을 유지한다면, 과세상으로도이들 회사의

손익을통산하여과세하는것이경제적논리에부합

○미국식의연결납세형과영국식또는독일식의개별손

익이전형의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나

라의 현행 법인세제에보다 가깝고 연결납세의내용

이 간단하고 조세회피행위에 의한 조세탈루를 쉽게

방지할수있는제도를도입할필요

나. 근로의욕을제고시키는조세

□급여계층별세부담수준에대한전반적인조정이필요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소득

상승에따른세부담의급격한상승을방지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수준 조정으로 면세자 비

율과저소득근로자세부담을적정수준유지

○중산층에대한세부담경감은의료비공제, 교육비공

제 등의실지경비성지출에대한공제한도확대를통

해이루어짐이바람직함.

○연봉제의 확산과기밀비, 접대비등 필요경비가연봉

에 포함됨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증빙서류 첨부를

통한비용공제로의개편을신중히검토

□근로소득세부담의누진도를완화하기위한세율체계

개편이요구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한계

세율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소득의증가에 따른 세부

담의급격한증가를방지

○한계세율 수준은 경쟁국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으

로 유지함으로써 조세에 의한 근로의욕 저해문제를

최소화하는동시에고급인력의국외유출을방지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의 동향, 세수여건 등을 감안하

여소득세한계세율인하를검토할필요가있으나, 현

재의 세계경제 통합 정도와 우리나라의한계세율 수

준을 감안하면한계세율 수준 조정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평가. 그러나, 주요외국의세제개편동향에대

해지속적으로주시할필요

다. 환경친화적세제의구축

□환경오염 및 교통혼잡이심화되는 등 각종의 사회적

외부비용이크게증대되면서외부불경제의축소필요

성제기

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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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초래 품

목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여 소비억제 및

외부불경제축소를도모함으로써환경친화적세제의

구축이필요

○환경친화적조세라함은, ‘국민생활의질’을침해하는

오염원및 각종외부비용을발생시키는것에대한 오

염물질배출또는소비억제를위한수단중특히경제

적유인제도를총괄하는조세로정의

○탄소세및환경세측면에서의과세강화가바람직

□석유류관련교통세와특별소비세의정비

○외부불경제 축소 차원에서연료과세 강화 및 환경오

염물질 배출계수 차이에 따른 과세차등화등 전반적

인과세방향의재정립이필요

○석유류의 경우, 금년7월부터시행되고있는세율개

편안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에너지소비절약유도및

에너지절약적기술개발촉진에이바지하도록개편

□그밖에과세의현실성과실효성등을감안할때토양

과 수질 등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오염원에 대해서

도 환경세 성격의 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예치금

등을적절히활용하는것이바람직

라. 외부불경제의축소

□주류, 담배와 같이 전통적인 재정품목이면서소비시

에외부불경제를초래하는품목을중심으로개별소비

세를과세하여외부불경제축소를도모

○우리나라의주류및 담배소비는세계적으로매우높

은 반면가격은매우낮아소비가과다해지면서국민

건강에유해한결과를초래

○이는기본적으로관련소비세의과세강도가낮아소비

억제적조세로서제대로기능을하지못하고있기때문

□그러므로 죄악세 또는 소비억제적조세로서담배 및

주류관련소비세의정비가절실히필요

○외부불경제에따라초래되는‘시장의실패’교정을위

한소비세의기능강화가요청됨.

정책토론리포트

[그림1] 15세이상인구1인당흡연량및담배가격의국제비교

(단위: 달러/갑, 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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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주세

○WTO 주세분쟁이후주류의종류별주세율통일이이

루어졌으나개편된주세율체계가고알콜주소비억제

를통한종국적국민후생의증진에미흡

○즉, 아직 고알콜주-고세율, 저알콜주-저세율구조가

확립되지못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위배

○따라서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축소를 통한 시장의

실패내재화를위해고알콜주-고세율, 저알콜주-저세

율원칙의정립필요

○주류 유통·판매에대한 규제가선진국에비해 미약

하여 무분별한주류소비가 빚어지면서청소년 음주

문제가심각하므로이에대한규제강화가필요

□담배관련소비세

○최근의담배관련소비세의세율인상에도불구하고여

전히우리나라의담배가격및세금은OECD 국가중

최하위수준인반면소비는세계최고수준에육박하고

있어담배소비억제를위한관련세제의강화필요

○담배관련세부담의상향조정을통해소비억제를도모

마. 국제기준에부합하는조세

□국제투자를유치하기위한과도한조세감면경쟁이국

제자본거래를왜곡시키고과세기반을잠식

□O E C D는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거래를억제하고회

원국및비회원국의유해조세감면제도확산을방지하

기위한다자간협력방안모색

○2 0 0 0년6월 4 7개의회원국유해감면제도가선정되었

으며, 회원국들은2 0 0 3년 4월까지이 제도들의유해

성을제거하기로합의

○2 0 0 2년 상반기중에비협조적인조세피난처의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국가와의자본거래억제를위해공동

대응

○2 0 0 1년9월에는비회원국과의Global Forum을개최

하여공동제재방안에대해논의

□절세효과제거를위한제도정비

○기존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제도를정

비하여제도의투명성과합리성제고

○간접 해외투자(portfolio investment abroad) 소득의

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FIF(Foreign Investment

Fund) 제도의도입검토

○비협조적조세피난처발생소득에대해서는외국납부

세액공제시국별한도제적용방안검토

- 현행제도: 국별한도와일괄한도중하나를납세자

가선택

□정보의접근및세무조사강화

○CFC 제도 중 보고대상자기준의명확성을제고하고

보고의무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보고 의

무조항의투명성과실효성제고

○비협조적조세피난처에투자한기업에대한세무조사

강화

□비협조적조세피난처에투자한기업에대해불이익을

제공하는방안선별적도입

○외국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와과

소자본세제는현행유지

○일부회원국에서이미도입한비협조적조세피난처에

지급한 비용의 손금산입 제한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검토

- 내국기업이외국인에게지불한이자, 배당금, 사용

료 등에대해 비교적높은 세율로원천징수세를부

과하므로손금산입제한을통해이중으로규제할필

요가있는지의문

○비협조적조세피난처와조세조약체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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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국과의협조

○O E C D를중심으로진행되는조세피난처에대한공동

대응에비회원국들이동참하도록노력

○O E C D의 유해조세경쟁논의대상에 포함되지않는

개발도상국들의 조세제도로 인해 유해조세경쟁 억

제 노력의 효과가반감되므로O E C D는 개발도상국

의유해조세제도 확산을억제하기위한노력도기울

여야하며우리나라도 이에동참필요

바. 세법체계간소화와알기쉬운세제

□세목수의축소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세목의 수를

축소해나가야하고특히, 부가세구조의목적세폐지

를추구

○수수료성격이짙은세목, 유사한성격의세목의통폐

합도추구해나가는것이필요

*국세의경우 전화세를폐지하여부가가치세로통합하

고, 자산재평가세를실효( 2 0 0 1년시행)

□개별세법에규정된공통적규정을국세기본법으로일

원화

○소액부징수, 수시부과, 과세표준및세액외통지등

□일반세법의구조를합리적으로개편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 계산에 필요한 순서로 세법을

기술

○일반세법의구조가일관적이되도록구성

- 구체적으로총칙, 과세대상소득, 과세표준, 공제및

감면, 세율, 세액공제등의순서로기술

□세법에서다루는개념을통일적으로정비

○특정 개념이 일관적으로적용되지 않거나 방법이 다

른점도조세를 이해하기어렵게만드는요인

□순서도(flowchart), 표, 수식, 도식(diagram) 사용을

확대

○해당 방법들은서술된글보다독자의이해를훨씬빠

르게함.

○수식의 경우A / ( A + B )라는 형태보다는해당 단어를

사용함으로써이해를증진시키는방법선택

□찾아가기를가능한한축소하고문장의끝에배치

○불가피한경우가아니면찾아가기사용지양

○관련조문을문장의끝에배치하거나, 타법률인용시

해당내용을각주또는미주로하는것도고려

□시대에부합하는평이한언어로세법서술

○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용어를중심으로세법을서술

하는 한편 법규의 정확성과 정교함을희생하지 않는

수준으로조정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매우 방대한 과제로 장기적으

로 충분한시간을두고 이루어져야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것이바람직

□가능한한간단한문장을사용

○복문형태의복잡한문장은여러개의문장으로분할

- 이를위하여기존법규에서모든불필요한문구를삭

제하거나제한규정을항또는소항으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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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세제개편에 대한제도화가 이루어져야

2 1세기는경제불확실기이

다. 이러한상황속에서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

의 기본적인 틀을 중·장기

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경제 전

체적으로경제적 형평성이나

효율성, 자원배분에 가장 중

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

치는것이조세제도이다. 그동안크고작은조세개혁이매

년 있을정도로잦은 세제개편을해왔고단기적인효과도

있었지만상당히역기능적인측면도있었다는점을성찰해

볼 필요가있다. 그런측면에서중·장기적인조세제도개

편을심도있게논의할수있는첫토론회라는점에서중요

한 의미가있다고본다. 중·장기세제는정책당국자의관

심사뿐만아니라온국민의생활과직결될수 있는근간이

된다는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번연구는중장기적으로조세중립성확보에상당한노

력을하였다는면에서 의미가있는시도이나두가지바람

이 있다. 첫째, 중장기세제개편의방향이 안으로 그치지

말고각 연도 또는 중간 지점에서실질적으로정책화되고

있는지평가하는시스템이결부되었으면한다. 둘째, ‘동태

적일관성’이확보되는차원에서예를들어국회해당상임

위원회등을통해중장기세제개편에 대한‘규약’이나‘준

칙’정도를마련하여제도화가이루어졌으면한다.

자원배분 측면에서 세제는 중립적이어야

교과서적인의미의세제의역할과앞으로의환경에대해

세 가지를상기해야한다. 첫

째, 생산요소가 이동하기 때

문에조세가국제적으로경쟁

한다. 둘째, 직접세는축소되

고간접세가늘어난다. 즉, 교

과서와달리소득재분배효과

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셋째, 재정상황이적자

로 인해 당분간 어려운 상황

을 맞이한다. 이러한어려운 상황에서조세부담률을높이

기도 낮추기도어려운상황이다.

자원배분측면에서세제는가능하면중립적이어야한다.

특정업종에대해감면해주거나과중하게세부담을주는일

이 없어야한다. 이제중소기업이나농업에대한지원보다

는신성장산업에지원을해야한다. 법인세율인하가당분

간 어렵다고 했는데 대폭적인 인하는 어렵더라도 1∼3 %

정도인하할필요가있다고본다. 이제조세의소득분배기

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생각한다. 소득분배기능을 위해

세가지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근로소득세의누진

율강화는더이상국제경쟁력에맞지않는다고본다. 따라

서 현재상태의답보또는인하하는방향으로가야하지만

문제가되는저소득층에대해서는재정지출이담당해야한

다. 둘째, 국민의기본적인4대연금보험을강화하여야한

다. 연금보험강화는재정으로써강화하는것이아니라갹

출료나지급료를현실조정하고연금의기본원칙인p a y - a s -

you-go 원칙을강화해야한다. 셋째, 현재의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가운데 비용공제를현실화함으로써같은 조세부

담률하에서도소득격차를완화할수있다고생각한다. 

재산세과세중부동산과세를강화하자는내용이있는데

현실적으로보면이는지방자치제의문제이다. 지방의회에

서의 조세저항을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문제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는주택이나상가의임대료상승으

로가격이전가될것이므로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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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과함께진행되어야한다. 

금융종합과세의강화는옳은 방향이지만저금리시대이

므로당분간보류하는것이좋을것같다. 근로소득세의감

면자축소는당연한것이며우리나라봉급생활자중5 4 % ,

개인사업자는4 0 %만세금을내고있고있는데이것이 7 0

∼8 0 %까지는되어야한다. 

조세감면시사후통제의관리 강화가행정규제라는생각

은 잘못된것이다. 혜택을받으면그만큼의책임이따르는

것이므로강력히시행해야한다. 부동산세제에서1가구1

주택이나특정규모·금액이하는면세되고있어서국지적

으로투기가일고있다고본다. 따라서이러한감면제도는

없애야한다. 지방세의경우재정자립능력제고와지역간

편차축소는양립하기어렵다고본다. 

장기적으로 4대보험 총괄업무를 국세청에서관장해야

간이과세제도 폐지는 당연

하다고생각한다. 정규영수증

수수를 기피하고 거래질서와

과세기반을해치는제도는당

연히폐지하여야한다. 이제

도를존치하면서법인세와소

득세에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것자체가제도적인

모순이 있다. 과세유형 전환

시 일정기간세부담의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경감하자

는의견에찬성한다. 

사회보험은더이상방치해선안된다. 보도된바에의하

면의료보험금년재정적자가1조1천억원이라고한다. 이

러한재정적자는4대보험이각자시설과인원, 정보를보

유하면서관리를하다 보니행정비용이너무많이 들어가

는 것이가장큰 이유이다. 장기적으로는4대보험에대한

총괄업무를국세청에서관장함으로써이문제를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재산관련세제에서는국세와지방세의과세표준계산이

아직도 차이가 있다. 이를통일하여 납세자와세무대리인

의 편의를제공하도록개선되어야한다. 등록세와취득세

를 줄이기위해 아직도부동산중개나법무사사무실에서

는 거의이중계약서를작성하고있다. 그럼으로써양도소

득세, 소득세, 등록세, 취득세가동시에탈루되는것이 현

실이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문제이다. 양도소득세는장기보유자일수록세부담이오

히려더크다. 금년도에양도소득세세율을소득세세율체

계와 일치시켰는데단기보유자보다는장기보유자가 불리

하지 않도록연수로환산해서과세하는방법도검토해볼

수있을것이다.   

상속증여세를 포괄주의와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

에찬성한다. 선진국처럼과세의여러요건이명확히밝혀

지지않는시점에서는포괄주의과세가장기적으로검토되

어야한다.

납세자보호차원에서대부분의세목이신고납부제를채

택하고 있다. 그러나객관적인 탈루사실이없으면신고납

부로써 납세의무가종결되어야하는데그렇지못하다. 법

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경우에경정결정사유를

구체적으로열거하고있다. 그러나역시같은법에질문조

사권이너무광범위하게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고국세기

본법8 1조의5에‘납세의무자의성실성추정규정’에납세

자를보호하는규정보다는‘조사를제한하지않는다’고되

어있어조사를무한정할수있는것으로거꾸로해석되는

경우가많기때문에이 규정을확실하게납세자를보호하

는규정으로개편하도록검토하여야한다. 

세무행정면에서, 유통질서를문란하게하는집단상가나

세원관리가어려운곳은사실상세무행정이제대로작용하

지못하고 있다. 1999년도에세무서를광역체제로개편하

고 지역담당제를폐지하다보니 세원관리가잘 되지 않고

세원이 계속 누락되고있다. 이러한취약업종은행정력을

송춘달
한국세무사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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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지않고는기본적인조세질서를바로잡기가어렵다. 

근거과세를확립하기위해서는기장을장려해야한다. 지

금은세무계산서합계표와디스켓을제출하고전자신고를

하도록하고있다. 그럼으로써사업자는협력비용이가중되

고행정비용은감소되고있다. 즉, 징세비감축이납세의무

자의협력비증가를가져오고있는 것이다. 사업자가직접

기장을하면비용이들고의뢰를하더라도용역비가든다.

기장을함으로써과세근거가남기때문에사후에불리한불

이익을받을충분한이유가생기게된다. 또한4대공적보

험에있어서도근거가있는 경우와없는경우는 직접부담

하는것이많이다르다. 이런이유로기장을기피하고있는

데기피하는요인을조금이라도감소시키기위해서는기장

세액공제의범위를지금보다훨씬더넓혀서납세자에게최

소한의비용을보전해주는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국세, 지방세행정의 일원화가 우선되어야

최근세제개편이매년단기

적 개편에 치중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중장기 세제개

편은 의의 있는 시도라고 생

각한다. 그러나 너무 형이상

학적인 제시를 하다 보니 구

체적이고 단계적인 개혁내용

을담지못한아쉬움이있다. 

지금중장기세제개편의가

장큰과제가세목의단순화이다. 과거국제화이전에도2 0

년 동안단순화가많이거론되었지만세목이줄지않았다.

따라서어떠한계획을 갖고개편을추진할 것인가하는구

체적인 세목조정방안이담겼으면한다. 목적세폐지도 해

마다논의하였지만역시진전이없다. 국세, 지방세의세목

조정및 단순화작업에목적세도고려되어야한다. 특히국

세와지방세 비중이재정수입에서8 0 : 2 0이지만 재정지출

측면에서보면4 2 : 5 8이다. 그만큼각종중앙정부에서지방

정부로이양되는재원이많이포함되어있다. 어떻게국세,

지방세세목을조정할것인가의문제는과거에도많이 논

의되었지만항상재경부와행정자치부의의견대립으로진

척되지않는경우가많았다. 이런행정적인문제는어떻게

해결할것인지에대한제도적장치도포함되어야한다. 지

방세조정만하더라도보유세강화는2 0년 전부터주장되

었고 거래과세인하, 취득세·등록세통합도논의는있었

지만실제로입법화되지못했다. 이런것들을실천가능한

안으로만들수있는연구가시도되어야할것같다. 

사회보험 제도와 국세행정을 일원화하기 이전에 국세,

지방세행정의일원화가우선되어야할 것 같다. 국세, 지

방세 행정 일원화의토대가마련된후에 사회보험행정까

지같이할수있는대안도마련되어야한다. 

미국은소비세제에관한연구가많으나우리나라는소득

세 위주인데이제 우리나라도소득세체계에서소비세체

계로의전환을중장기과제로연구해야한다고생각한다.

최근에 유형별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복잡다기한소득요인을감안한다면긍정적인면이강하지

만 세법 적용에있어서과세대상이지나치게확대되어징

세권남용문제를야기시킬수있다. 사례별예규나내부지

침을면밀히조사하여시행착오가생기지않도록행정당국

에서면밀히준비하여야한다.

국제비교상 소득세율·법인세율이높지 않아

조세부담률의적정한조정이나국세·지방세조정은단

기적으로방향을잡기는어려운사항이므로큰 원칙 정도

만제시하였다고본다. ‘넓은세원낮은세율’은읽는사람

에따라다르게받아들일수있는부분이다. 시민단체나국

민들도이것을어떻게구체화할것인지에 관심이있고또

논란도있을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된다. 소득세율, 법인

세율, 양도소득세율과같은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정책토론리포트

이만우
고려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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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과세구간을조정할필요

가 있는것인가하는것이논

점이된다고생각한다. 그동

안 꾸준히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

으로 국제비교상 소득세율이

나법인세율이높다고생각하

지 않는다. 따라서섣불리판

단해서조정하기보다는국제적인추세를감안하여현실화

되어야할 부분이다. 외환위기이후에소득계층간에소득

격차가벌어지고있는것은사실이다. 또한세원별세부담

에서우리나라의근로소득자들이절대적으로세부담이높

다고보기는어렵다. 물론자영사업자와의형평성문제때

문에 논란이있지만절대적세부담이높다고보기 어려운

점을감안하여정책을펴야한다. 

조세정책의 일관성유지를위한 기틀마련

이번에 정부와 조세연구원

이중장기세제개편안을마련

하여 발표한 것은 매년 세제

개편을하다보니목표의식이

없어지고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본연구는앞으로5∼1 0

년 동안의 세제개편 방향을

정하고그방향을따름으로써

조세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고기업경영이나국민생활에

있어서안정성을주기위하여마련하게되었다. 본연구가

정부의공식적인입장은아니지만실무자와의충분한협의

가 있었으므로전체적인흐름은입장을같이한다고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의확대는아직 시기상조라고강

응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제개편의 내용은 바로

정부가시행할내용이아니고5∼1 0년동안조세정책이나

아갈 방향을제시한것이므로보고서의내용이바로 시행

될것으로생각하지는말았으면한다.  

보고서내용중오해의소지가있는 부분에대해서만언

급하고자한다. 자영사업자소득포착이미흡하여봉급자의

세부담이상당히높게 인식되었다는내용이 있다. 이것은

봉급자의세부담이상당히높다고일반인들이인식하고있

을뿐이지사실과는다르다. 전체분배국민소득중에서피

용자보수가차지하는부분은우리나라나선진국대부분이

60~70% 정도된다. 그렇다면특별히우리나라가근로소

득세 비중이낮아야할 이유도, 높아져야할 이유도없다.

전체 세금 중 근로소득세가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6% 정도인데 미국은 20% 정도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20% 내외이다. 일반적으로가장낮다고하는일본도1 2 %

정도를 근로소득자로부터걷고있다. 따라서외국과 비교

해 볼 때 봉급생활자의세부담은높지않다고할 수 있다.

또한 매년봉급생활자세금부담을경감해주다보니 1 9 9 6

∼2 0 0 0년기간동안전체국세는44% 증가하였고소득세

가 20% 이상 증가하였는데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는

9 . 6 %만증가하였다. 

이제앞으로의세계조세정책방향과우리의대응에대해

논하고자한다. 지금각국은근본적세제개혁을진행또는

준비중이다. 그원인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크게두가지

가 있다고본다. 첫째, 세계경제가개방화됨에따라 생산

요소의이동이자유롭다. 따라서작은세율의차이로도생

산요소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둘째, 생산요소의

이동 없이도생산이나소비를국제화할수 있는 인터넷거

래가확산되므로종전의폐쇄경제를전제로한조세정책은

통할수없기때문이다.

앞으로장기적인조세정책방향은첫째, 대내적인조세

형평성은상당히후퇴되어야한다.  고소득자나자본에대

이용섭
재정경제부세제실장

하승수
참여연대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9 4 2 0 0 1년 1 1월호

해높게과세하면바로국경을넘어가버리므로세원이사

라지게된다. 따라서국제적수준에서의형평이 중요시될

것이다. 그러나그 보다더 중요한것은우리세금의국제

경쟁력을높이는것이다. 우리세제가외국보다유리하여

국민들이국내에머무르고외국의기업이나사람이들어올

수있는좋은세제를만드는것이훨씬중요하다. 둘째, 공

평과세의접근방법이달라질것이다. 직접세비중이높아

야공평하고좋은세제라는논리는이제맞지않는다. 직접

세비중이높다는것은소득세가높다는것인데, 소득세가

높다는 것은 고소득 전문직이나자본은 외국으로 나가기

쉽기때문에높게 과세할수가없고외국으로갈 수 없는

일반직노동자나부동산등에대한세금이늘어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소득세가늘어난다는것은 공평한 세제

가아니라간접세보다더역진적인세제가된다는것이다.

현시점에비추어보면타당성이없을수도있지만장기적

으로그런방향으로나아갈것이다. 소득이완전히노출되

어소득이높은사람은높은세율로과세된다는것이전제

되어야하는데자영업자의소득이노출되지않은상태에서

소득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근로소득자가다 부담한다는

것이되고오히려더불공평해질수있다. 셋째, 수직적공

평성개념이후퇴할것이다. 수직적공평성이란소득이많

으면높은누진세율로과세한다는것이다. 그러나높은누

진세율로 과세하면 세원이 사라질 것이므로 높은 세율을

유지할수없다. 따라서수평적공평성을훨씬중시하는방

향으로갈것이다. 넷째, 조세의소득재분배효과는한계가

있다. 개방된사회에서는높은소득에대해높은세율을적

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는 재정지출이나 교육과

같은 사회적 시스템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주류이다. 

하승수님이질문하신넓은 세원낮은 세율의의미에 대

해 얘기하고자한다. 다른경제정책의입지가좁아지고있

는 상황에서정부의가장강력한수단이조세정책이다. 첫

째, 넓다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므로 상대적으로

세금을적게내던사람은 세금부담이늘어나고그동안성

실하게내던 사람은세율이낮아지므로세금을적게 내는

공평한세금이될것이다. 둘째, 능력대로세금을부담하므

로체감조세부담률은늘지않는상태에서걷을수있을것

이다. 셋째, 기업하기좋은국가, 살기좋은국가마련을위

해서는넓은세원낮은세율의실현이필수적이며이를통

해외국보다유리하고경쟁력있는세제를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토론>

강응선 /매일경제신문수석논설위원

두가지만추가로지적하고자한다. 4대보험을국세청에

서관장한다는것이무슨의미인지묻고싶다. 또한봉급자

의세부담이높지않다는의견에의문이있다. 봉급자와자

영업자의상대적세부담을보면1 9 9 8년도에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자영업자의1 . 6배이고2 0 0 0년도에는오히려2 . 2

배로상승하였다. 

이만우 /고려대교수

세무행정에 있어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은

일반행정도담당하고있어서 전문적이지못하다. 또한국

세공무원보다는세무비리가상대적으로많이나타나고있

어일부학회에서는징세행정을국세로일원화하고재정수

입은 지방정부에다시 돌려주자는의견이 있었다. 지방세

행정은 상당히 전문화가 결여되어 있고 전산화도 국세에

비해낙후되어있어그런논의가나왔다고본다. 또한최근

의기초생활보장법이나각종의료보험행정에서가장핵심

적인사항이자영업자의소득파악이다. 기초생활관련또는

의료보험행정공무원들이아무리열심히소득파악을하더

라도 국세공무원보다비효율적이며소득파악을제대로하

려면국세행정력의도움을받아야한다. 따라서일단국세,

지방세의행정일원화가되면장기적으로는4대보험업무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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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국세행정에서담당해야4대보험행정이원활히이루

어질것이라는논의가있다. 

송춘달 /한국세무사회부회장

국민건강보험은재산과소득을기준을기준으로하고있

고나머지는소득을기준으로하고있다. 국세청이이에관

한 자료를가장많이 보유하고있으므로국세청이업무를

총괄하면 행정비용을 줄이고 소득파악이 가장 잘 된다는

것이다. 징수기관은위탁할수도있는문제이며업무를총

괄하는것이국민부담을줄이고재정적자를줄이는방안이

라는의미이다. 

이용섭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어느 나라나 자영업자는직접신고하고있다. 따라서근

로소득자와자영사업자의세부담을보면 근로소득자가더

부담하는것은사실이다. 문제는얼마나근로소득자와자

영사업자가세부담괴리가있는가하는것이다. 이를파악

하기 위한기준이전체 조세중에서근로소득세가차지하

는비중인데우리나라는6 %이고선진국은20% 내외이다.

더중요한것은소득세는근로소득세와종합소득세가주를

이루는데, 외국의경우소득세중근로소득자부분이5 0 %

이상을차지하는반면우리나라는30% 미만이다. 이런면

에서 근로소득자들이특별히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영업자가소득포착이안되는반면근로소득자

들은제도권내에서세부담완화를지속해왔다. 자영업자

에 대한 근로소득자의세부담배수가증가한 이유는근로

소득세는근로소득금액이과표가되지만자영사업자는과

세자료가양성화되어도비용이많으면세금이없기때문이

다. 물론지금도자영사업자가근로소득자보다세금을 적

게내지만과거에비하면많이내고있다. 의사, 변호사, 공

인회계사, 세무사들도과거에 비해 소득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가게를운영하는분들도신용카드사용의확대로많

이 양성화되고있다. 따라서근로소득자의세부담이외국

에비해그렇게높지않다는의미이다.

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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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리포트

Ⅰ. 서론

□재정의 국내외적 환경변화는 재정운영 및 재정구조

변화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내부적으로는 안정성장시대의진입, 고령화 등 수입

과지출구조에 심대한영향을줄변화가심화되고있

는상태

○개방의 가속화로 인한 시장의 글로벌화, 지식정보사

회의도래등 환경변화도재정운영기조의변화를요

구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1 9 9 7년말에발생한금융·외환위기

가 당분간 재정운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경제위기를거치면서재정적자와정부부채가증가

-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

면서발생한현상

○특히, 금융구조조정을위해 발행한 지급보증채는우

발채무로향후재정부담을가중시킬가능성존재

□향후지출의효율적운용을통한재정안정화가필수적

○우리나라경제가대외상황의변화에이전보다민감하

게반응함으로써불확실성, 불안정성이증대

○반면재정을제외한여타정책수단의유효성은저하

○따라서 미래 위험에안전판역할을하기위해건전한

재정운영이긴요

□따라서 세출구조 및 재정운용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

○이를 위하여재정환경의변화, 재정전망, 세출구조의

분석등을통하여세출구조변화와주요분야별운용

방향을살펴봄.

Ⅱ. 재정 환경 및 전망

1. 재정환경의 변화

가. 지식·정보화

□세계 경제가 하나의 성장모형에서지식과 정보가 중

심이되는새로운성장모형으로전환하는과정

○향후부가가치창출의핵심이정보·지식·기술의창

출·확산·활용에달려있을것으로전망

제2주제

세출구조 및 재정운용 개선방향

朴 寄 白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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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로이행함에따라소득격차가확대되고

실업이증가하는부작용도수반

○지식기반경제로이행함에따라전문기술직의고용증

가와임금상승이나타나는반면저급기술직은고용

이감소하고, 임금이낮아지고있음.

○우리나라도실업률증가, 성과급및연봉제의확산, 정

보화관련산업의비대칭적발전으로소득격차가확대

되고실업률이증가

□따라서 지식기반을 증대시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응집력을유지하는정책이필요

○지식에대한투자유인을강화하고, 경제전체의지식

에대한접근및분배를향상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

○지식기반 경제의 부작용이라고할 수 있는 소득격차

와비전문직의실업증가에대처하기위한노력필요

○따라서 연구개발 등 지식관련 재정투자및 조세지원

의강화, 실업및복지지출의증대가예상

나. 개방화·세계화

□세계경제가하나의단일경제권을형성해나가고있음.

○공산품외에농업, 서비스업, 금융등전 분야의개방

화, 세계화가강화

○기업의연구개발, 부품조달, 생산, 유통, 판매등의활

동에있어서국경의개념이약화

□특히, 금융자본의국제간이동규모및속도의증가는

금융 및 외환정책의유효성을떨어뜨리고경제의 안

정성을위협

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표1> 경제패러다임의변화

핵심생산요소 - 토지 - 산업자본 - 인적자본

(기반기술) (농업기술) (산업기술) (정보통신기술)

부의원천 - 토지기반 - 기계·금융기반 - 금융·지식기반

중심산업 - 농수산업 - 제조업 - 서비스업

경쟁내용 - 비용경제 - 품질경쟁 - 시간경쟁

경제활동공간 - 지방경제중심 - 국가경제중심 - 세계경제로확대

경제운영체제 - 국가주도 - 국가와기업중심 - 기업주도

- 봉건체제 - 수직적경영체제 - 제휴경영체제

(대립적경제관계) (협조적경제관계)

1 7세기∼1 9세기초 1 9세기∼2 0세기후반 2 0세기후반이후

자료:  재정경제부·KDI, 「새천년의패러다임 -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표2> 한국의추정지니계수(가구기준)

지니계수 0 . 2 9 1 0 . 2 8 3 0 . 3 1 6 0 . 3 2 0 0 . 3 1 7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주: 숫자가 클수록 소득분배 구조가악화됨을 의미

자료: 통계청( 2 0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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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1 9 8 0년대 이후 수출 및 수입의

GDP 대비비중의변화는크지않으나최근들어외국

인투자가급증하는실정

○이에 따라상품시장보다는금융·자본시장의불안정

성이높아진상태

□따라서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

지하는것이필요

○여타 정책수단의유효성이약화됨에 따라 재정이 경

제 위기에대처하는안전판역할을담당하는것이 불

가피

다. 안정성장시대의도래

□경제가발전함에따라고성장·고물가로대표되는개

발연대에서저성장·저물가의안정성장시대로이행

○1970, 1980년대의2 0 %대의경상성장, 10%대의물

가상승에서향후에는5% 내외의성장과3% 내외의

물가상승률전망

○이에따라실업의문제가심각해질것으로전망

□투입 위주의성장이한계에도달함에따라경제의효

율을증진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

○정부주도의노동, 자본의동원을통한경제성장이한

계에봉착

○따라서시장기능의강화, 개별경제주체의자율성제

고 등 효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필수적

○재정에 있어서도투입의 증대보다는효율 제고를 위

한지출이바람직

라. 고령화

□경제성장, 생활수준의향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

행

○2 0 0 0년 6 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 인구의 7 . 1 3 %에

불과하지만2 0 3 0년에는해당비율이1 9 . 2 7 %로증가

할전망

정책토론리포트

[그림1] 수출, 수입및외국인투자의GDP 대비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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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비교해도 고령화가 단기간에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및 저축의감소로인한성장률저하와그에따

른고령인구부양문제

□고령화가 진전됨에따라의료 및복지 지출이급증할

것으로전망

○수명연장으로 인한 의료수요의증가와 그에 따른 재

정부담증가

○고령인구지원을위한재정지출의증대

○국민연금제도의성숙

2. 중기 재정전망
1 )

가. 최근추이

□1 9 9 7년 말의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재정이적

극적역할을담당함에따라재정적자가증가

○경제침체로세입이감소

○반면위기극복을위한지출증가

- 금융구조조정이자비용: 1.3조원(1998), 4.0조원

(1999), 5.6조원( 2 0 0 0 )

-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등 실업자지원 : 5.7조원

(1998), 5.1조원(1999), 5.7조원( 2 0 0 0 )

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1) 경제 및 재정전망은 전체적인 추세를살펴보기 위한 것임. 경제상황의변화, 재정기조의변화, 지방교부금의정산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세입 및세출규모나수지와는 불가피하게 편차가발생하는 것을감안한다면구체적인 수치는무의미하며, 방향성만의미를 보유

<표3> 한국의주요경제지표변화추이

(단위: %)

실질GDP 성장률 8 . 6 7 . 6 7 . 6 5 . 0 - 6 . 7 1 0 . 9 8 . 8

경상GDP 성장률 3 1 . 2 1 7 . 0 1 6 . 0 8 . 3 - 2 . 0 8 . 6 7 . 1

소비자물가상승률 1 5 . 1 8 . 4 6 . 4 4 . 5 7 . 5 0 . 8 2 . 3

실업률 4.0 3.8 2.3 2.6 6.8 6.3 4 . 1

1 9 7 0년대 1 9 8 0년대 1 9 9 0∼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자료: 통계청, 통계D B

<표4> 고령화의진전

(단위: %)

노령인구비율 7 . 1 3 8 . 6 6 9 . 9 4 1 1 . 3 1 1 3 . 1 8 1 6 . 3 4 1 9 . 2 7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2 0 2 5 2 0 3 0

<표5> 고령화수준및전망비교

7 % 1 8 6 5 1 8 9 0 1 9 4 5 1 9 3 0 1 9 3 0 1 9 7 0 2 0 0 0

1 4 % 1 9 8 0 1 9 7 5 2 0 1 5 1 9 7 5 1 9 7 5 1 9 9 6 2 0 2 2

소요연수 1 1 5 8 5 7 0 4 5 4 5 2 6 2 2

프랑스 스웨덴 미 국 영 국 서 독 일 본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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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활성화및수출촉진지원

○결과적으로 재정적자가급증하였으나경기 회복으로

재정적자해소

- G D P대비재정수지

: –4.2%(1998), –2.7%(1999), 1.3%(2000)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국가채무 및 지급보증채무가

증가

○국가채무의경우GDP 대비비중이1 9 7 5년2 2 . 9 %에

서 1 9 9 6년 8 . 8 %까지 낮아졌으나 2 0 0 0년에는

1 9 . 3 %로증가

○지급보증을 포함할 경우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1 9 7 5년 2 6 . 6 %에서 1 9 9 6년 1 0 . 6 %까지 낮아졌으나

2 0 0 0년3 3 . 5 %로증가

- 이는 공적자금조성을위한채권발행에따라 지급

보증이급속히증가하였기때문

○대규모융자로인하여정부채권도2 0 0 0년1 4 2 . 6조원

에달함.

나. 재정전망

□주요경제및재정관련가정

○5% 전후의성장률, 3∼4% 소비자물가상승률가정

○10% 수준의시장이자율과4 %대의실업률가정

○공적자금은예상대로회수되거나차환발행하는것을

가정

□재정이 빠르게 안정되어 향후 재정흑자를시현할 것

으로전망

○1 9 9 7년 말의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재정이적

극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적자가급속

히안정화

- 재정수지가1 9 9 8년 -4.2%, 1999년-2.7%, 2000

년1 . 3 %를시현

- 2 0 0 1년 예산은- 0 . 4조원의소폭 적자, 2002년예

산안은6 . 4조원의흑자를예상

○K D I의연구결과도수치에서는편차가있지만조기에

재정흑자를달성한다는점에서유사

정책토론리포트

[그림2] 중앙정부채무와지급보증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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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개선이주로연금의흑자에서기인

○재정흑자에도불구하고적자보전용국채발행이지속

- 2 0 0 2년의경우예산상 6 . 4조원의통합재정수지흑

자이지만적자보전용국채를2 . 1조원발행할예정

○지출통제 노력이 약화된다면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의종료가쉽지않을전망

□사회보장관련국민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

국세의비중은2 0 0 0년도보다낮아질전망

○국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합한 금액의 GDP 대

비비율이1 9 9 9년의1 8 . 1 %보다높은20% 내외를유

지할것으로전망

- 국세부담률 : 18.0%(2000), 17.6%(2001, 전망

기준), 17.5%(2002, 예산안)

- 조세부담률 : 22.0%(2000), 22.0%(2001, 전망

기준), 21.9%(2002, 예산안)

Ⅲ. 세출 구조

1. 기능별

가. 통합재정

□통합재정기준세출및순융자의기능별특징

방위비의비중이급격히하락하는추세

○교육비는 최근 GDP 대비3 . 5 %를 다소 상회하는수

준에서안정세
2 )

○복지분야지출이1 9 8 0년대말부터빠르게증가하기

시작

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2) 중앙정부통합재정 기준이므로지방정부나재단, 학부모 부담은제외된 수치

<표6> 추세선에의한재정전망

(단위: 조원, %)

세입 1 4 3 . 1 1 5 4 . 7 164.2 181.9 199.0 
( 1 6 9 . 6 ) ( 1 8 5 . 4 ) ( 2 0 3 . 0 )

지출및순융자 1 4 2 . 5 1 4 8 . 3 165.4 175.7 185.2 
( 1 6 4 . 1 ) ( 1 7 9 . 8 ) ( 1 9 5 . 7 )

통합재정수지 - 0 . 4 6 . 4 1 . 0 8 . 8 1 7 . 7
( 5 . 5 ) ( 5 . 6 ) ( 7 . 3 )

2001 예산 2002 예산안 2 0 0 3 2 0 0 4 2 0 0 5

주: 1. 수치는 가정에 기초한것이므로경제전망, 정부정책의변화등에따라가변적

2. 2000년에추정한 자료이므로 최근의경제상황변화를 반영하지못한상태

3. 괄호안은 KDI 전망이며 민영화수입이순융자로 계상되어 기준이다르고, 성장률및 지출증가율 등 가정이상이하므로직접적

비교는곤란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전망, KDI ‘Vision 2011 Project - 중기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기획예산처 자료

<표7> 적자보전용국채발행추이
(단위: 조원)

일반회계국채 9 . 7 1 0 . 4 3 . 6 2 . 4 2 . 1

1 9 9 8 1 9 9 9 2 0 0 0 2001 예산 2002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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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9 9년에는국방비지출을상회, 향후교육비지출

을상회할전망

○농업분야에대한지출은변동폭이크지만일반의인식

과는달리UR 타결이후별다른증가세는없는상태

○교통 및 통신분야지출이1 9 8 0년대에감소세를보였

으나최근들어급속한증가세

□외국과비교할때경제분야에대한지출비중이높고,

사회복지분야지출이낮은상태

○국방분야는 북한과 대치상태라는 특수상황이 작용

하고, 치안및 교육은 중앙정부가주로담당하는 데

기인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연금 지출이 점차적으로 본격

화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등으로 향후증대

예상

나. 간접지출(조세감면) 

□간접지출(조세감면)의 규모가 2 0 0 0년의 경우 1 3 . 2

조원

○이는 일반회계예산 8 8 . 7조원의약 1 4 . 9 %에 해당하

는규모

○ 따라서 예산과 조세감면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농업, 교육, 국방, 교통, 제조업및광업에대한조세지

출의비중이높음.

○특히, 농업의경우석유류,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

농지등약 3 . 2조원의간접적지출이발생

정책토론리포트

<표8> 지출의구성(통합재정, 중앙정부)

일반행정 9 . 3 2 . 4 2 . 7 4 . 2 5 . 7 3 . 7
국방 1 5 . 2 4 . 1 3 . 9 7 . 1 5 . 5 1 1 . 2
치안및질서 1 . 7 1 . 2 0 . 3 3 . 5 2 . 9 5 . 0
교육 1 . 8 6 . 0 0 . 5 3 . 7 1 . 8 1 5 . 0
보건의료 2 0 . 4 1 . 6 1 8 . 9 1 5 . 4 0 . 7 0 . 9
사회복지 2 8 . 7 3 6 . 8 5 0 . 0 3 6 . 5 4 6 . 1 1 2 . 4
주택및지역 2 . 9 1 3 . 8 0 . 5 2 . 2 1 . 6 8 . 1
문화 0 . 5 0 . 1 0 . 1 0 . 3 1 . 5 0 . 8
경제부문 5 . 9 3 . 3 7 . 4 4 . 3 6 . 5 2 7 . 5

연료및에너지 0 . 1 - 0 . 1 0 . 1 0 . 0 1 . 6
농업 1 . 7 1 . 1 0 . 3 0 . 4 1 . 5 7 . 3
제조업및광업 0 . 1 1 . 6 1 . 1 0 . 1 0 . 1 5 . 3
교통및통신 2 . 4 0 . 3 3 . 0 0 . 9 1 . 7 9 . 9
기타경제 1 . 6 0 . 3 2 . 9 2 . 9 3 . 2 3 . 4

기타지출 1 3 . 5 3 0 . 6 1 5 . 7 2 2 . 7 2 7 . 7 1 5 . 5
이자지급 1 3 . 5 - 7 . 1 7 . 7 1 6 . 9 5 . 2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한국
( 1 9 9 9 ) ( 1 9 9 3 ) ( 1 9 9 6 ) ( 1 9 9 9 ) ( 1 9 9 7 ) ( 1 9 9 9 )

자료: IMF, GFS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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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질별·회계별

가. 경제성질별

□융자의규모와비중이높은상태

○금융구조조정비용이순융자로계상됨에 따라 순융자

의 비중이 증가하기도하였으나 이를 감안하여도 그

규모가큰상태

- 농어촌, 주택, 중소기업등에대한융자지원이많기

때문에발생

○정부채권의 대부분이 융자금으로 2 0 0 0년말 기준

1 2 0 . 9조원

- 이는전체국가채권1 4 2 . 6조원의84.8% 수준

○정부 융자의 대부분은 특별회계( 1 2 . 8조원), 기금

( 2 0 . 8조원)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음.

□자본지출의비중도높은상태

○미국, 독일이예산대비3∼4 %의자본지출비중을유

지하고, 일본이 12.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 9 . 2 %

○ 이는 S O C와 관련한 지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

- SOC 자본스톡이 적었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SOC 수요가급증

나. 회계별

□특별회계와기금의상대적비중이증가

○일반회계의지출비중이1 9 8 1년의5 9 . 9 %에서1 9 8 8

년 7 5 . 5 %로최고점에달한이후감소하여2 0 0 0년의

4 6 . 6 %로하락

○특별회계는비중이1 9 8 0년대초5∼6 %에서2 0 0 0년

에는3 0 . 4 %로증가

- 1 9 9 0년대에들어서양여금관련특별회계, 농어촌

관련특별회계, 교통관련특별회계등주요특별회

계신설

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표9> 조세감면의규모

(단위: 조원)

조세감면 2 . 3 2 . 5 2 . 9 3 . 1 3 . 6 3 . 1 7 . 7 1 0 . 5 1 3 . 2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주: 1 9 9 8년부터 조세감면의 규모가 확대된 것은 정부의 정책변화보다는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세감면 항목이 추가되었

기 때문 : 1998년의 경우 교육비 등 근로소득공제 1 . 3조원, 저축감면 1 . 9조원, 공공법인 저율과세 0 . 4조원 등이 추가, 1999년은 부가가치세

면세 등 간접세가 추가

<표10> 조세감면의GDP 비중( 2 0 0 0년기준)

(단위: %)

비중 0 . 6 2 0 . 1 3 0 . 0 9 0 . 1 2 0 . 1 5 1 . 0 8 2 . 5 6

농업 교육 국방 교통 제조업및광업 기타경제 총계

주: 조세지출보고서지출항목을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것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표11> 예산대비지출비중비교

(단위: %)

미국(1998)  9 6 . 9 3 . 0 0 . 1

일본(1990)  8 5 . 5 1 2 . 2 2 . 3

독일(1998)  9 5 . 1 4 . 3 0 . 6

한국(2000)  6 4 . 2 1 9 . 2 1 5 . 4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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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지출 비중은 1 9 8 1년의 1 7 . 4 %에서 1 9 8 6년

8 . 8 %로 최저점에달한 이후 15% 내외의비중을 유

지하다가2 0 0 0년2 1 . 9 %로증가

-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실채권정리기금등 신규기

금의 도입과 연금기금의규모 증가가 주요 원인으

로추정

□일반회계가흑자, 특별회계가적자구조를유지

○이는 특별회계가지출을 목적으로 한 회계임을 보여

주고있음.

- 1 9 9 8년1 6 . 9조원, 1999년2 1 . 8조원, 2000년2 0 . 1

조원의적자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재정융자특별회계가주요

적자특별회계

- 2 0 0 0년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가1 0 . 7조원, 재

정융자특별회계가3 . 7조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계가3 . 2조원을차지하여전체적자2 0 . 1조원의대

부분을차지

□기금은 국민연금이 대규모 흑자, 여타 기금은 적자

구조

○주요적자기금은국민주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임.

- 2000년의경우국민연금이6 . 7조원흑자, 주택기금

이7 . 3조원적자, 공자기금이5 . 0조원적자

정책토론리포트

[그림3] 회계별지출비중추이

주: 1. 2000 수치는예산기준

2.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의 내부거래를차감한 수

지규모

3. 1993년이전은 비금융공기업의 기금부분을빼서 기

금에 포함해서계산

4. 1986년이전의 수치는일반회계와비금융공기업간의

내부거래를차감하지않은수치

자료: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예산개요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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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의 결과도 지출이 확대되거나, 재정적자가

커질 때 특별회계와기금의 비중이 높아지는(일반회

계비중이낮아지는) 것으로나타남.

○통합재정의계수가-2.26, 재정수지의계수가2 . 9 0 0

○대상기간은 일반회계 비중 자료가 있는 1 9 8 1년부터

1 9 9 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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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주요적자특별회계및공공기금

(단위: 조원)

재정융자 -3.7 - 1 . 8
농어촌구조개선 -3.2 - 3 . 5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 0.8 2 . 7
교통시설 -10.7 - 1 0 . 6
군인연금 -0.8 - 1 . 1
철도사업 - 1 , 7 - 1 . 9
공공자금관리기금 -5.0 - 5 . 2
국민주택기금 - 7 . 3 - 4 . 3

공공기금 국민연금기금 6 . 7 1 1 . 5
공무원연금기금 - 1 . 9 - 0 . 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1 . 0 - 0 . 5

2 0 0 0 2 0 0 1

주: 자체세입과사업지출및 기금관리비만계산한 수치임(여유자금 회수 제외)

자료: 예산개요 참고자료

<표14> 통합재정과일반회계비중

주: 표본수: 19, 조정R 2 = 0.885, Durbin-Watson = 0.913

상수 1 . 1 4 8 6 1 9 . 6 9 6 0 . 0 0 5 8 -

시간추세 - 0 . 0 0 8 5 -5.833 0 . 0 0 1 5 - 0 . 7 6 6

통합재정 - 2 . 2 5 8 3 - 6 . 9 9 9 0.3227 - 0 . 8 2 6

계수 t 값 표준오차 상관계수

<표15> 재정수지와일반회계비중

주: 표본수: 19, 조정R 2 = 0.805, Durbin-Watson = 1.132

상수 0 . 8 0 7 7 3 5 . 4 6 9 0 . 0 2 2 8 -

시간추세 - 0 . 0 1 5 2 -8.395 0 . 0 0 1 8 - 0 . 7 6 6

통합재정수지 2 . 9 0 0 0 4 . 7 1 2 0.6155 0 . 2 5 1

계수 t 값 표준오차 상관계수

<표12> 통합재정수지수지차내역

(단위: 10억원)

일반회계 5,637 9,658 1 3 , 1 9 2 1 3 , 9 9 8 1 3 , 9 8 3 7 , 1 3 9 1 4 , 6 2 1 2 4 , 3 0 4

기타특별회계 - 4 , 1 3 0 - 7 , 0 8 0 - 9 , 7 9 3 - 1 1 , 3 5 6 - 1 3 , 0 5 3 - 1 6 , 8 9 2 - 2 1 , 8 3 1 - 2 0 , 1 0 3

세입세출외 - 1 8 8 -575 -1,045 -443 - 7 , 5 4 8 - 6 , 1 5 7 - 1 , 5 5 2 - 2 6 3

기금 - 6 5 8 54 - 2 3 8 - 4 3 7 871 - 1 , 0 4 3 - 3 , 5 6 0 1 , 1 1 0

비금융공기업 - 1 , 1 6 4 - 6 7 3 - 8 7 5 - 6 6 3 - 1 , 2 1 2 - 1 , 8 0 4 - 7 4 3 5 2 9

합계(수지차) 8 1 3 1 , 3 8 4 1 , 2 4 1 1 , 0 9 9 - 6 , 9 5 9 - 1 8 , 7 5 7 - 1 3 , 0 6 5 5 , 5 7 7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0,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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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정 운용방안

1.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재정지출을 통한 국가자산구축의 중심을 기존의 사

회간접자본에서지식자본으로전환

○이전까지 국가경쟁력 또는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SOC 등유형·물적자본의투입이중심

○그러나경제가지식기반경제로이행함에따라향후에

는정보화, 연구개발, 인적자본등무형·지적자본의

구축에초점

□효율을향상시키기위한재정지원에초점

○저리융자등기존의민간부문지원이기본적으로

투입을확대하는방식이며, 시장에직접적으로개입하

여경제의효율성을저해할가능성

○시장이 기능하지 않는 경우 외부효과 교정차원의보

조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 차원이라면

이전지출방식을사용

○민자유치등민간의활력활용을확대

□재정지출및관리의 중심을기존의투입(예산편성)에

서효율및효과(중간및사후평가)로전환

○개별 지출의효율성및 효과성제고를위하여실행조

직(지출부서및지방정부)에대한재정권이양을확대

하는대신지출의성과를관리·평가할수 있는체제

를구축

○예산당국이 예산편성시기본방향 및 지출 총액 등에

만규제를하는하향식예산편성검토

□지식기반및 복지를제외한여타분야지출을억제함

으로써재정의건전성을도모

○고령화, 경제성숙화에따른연금, 의료, 복지지출증

대예상

○지식기반경제에따른소득격차, 고용불안증대, 저성장

으로인한실업증가가능성등취약계층의확대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방

화·세계화의진전으로 이전보다 재정건전화의필요

성이증대

○따라서재정건전화특별법등재정건전화를담보할수

있는제도적장치를모색

나. 감세및증세

□통합재정수지의개선, 미국등 주요국의감세정책에

따라감세논의가있을수있지만대규모감세는부적

절한것으로판단

○미국과는 달리 재정흑자가 예산이 아닌 예산외에서

발생하고있으며, 재정흑자기조가정착되지않은상

태

- 특히, 금융구조조정에사용된대규모지급보증채의

만기도래등을감안할때재정안정이필요

○연금흑자는구조적인흑자가아니므로감세재원으로

는부적절

- 각종연금기금의재원고갈을감안할경우연금보험

료의 인상을 통하여 연금의장기적인 수지 균형을

추구하는것이타당

□대규모증세의필요성및실현가능성이낮음.

○재정의경우복지수요의증대, 공적자금상환등재정

수요가증대하고있으므로조세부담률을높일필요가

있지만

○미국과일본의조세부담률이1 8∼2 2 %이고, 유럽의경

우는우리나라보다조세부담률이높기는하나,

○사회보장과관련된국민의부담이지속적으로증가할

것이므로조세부담률을높이기는어려울전망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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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G D P의약7%, 일본이약1 0 %의사회보장비

를부담하는반면우리나라는그비율이2% 수준이므

로향후에도사회보장비가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

□따라서 특정 분야의 추가적인 재정수요는여타 분야

의지출감축으로해소하는것이불가피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등복지수요, 남북경협지

출 등 불가피한재정수요증가는농어촌, 국방, SOC

등여타지출의감축을통해해소하는것이바람직

○이러한노력으로도해소하지못한소규모지출증대분

에한하여적자재정의운용또는세부담증대를모색

2. 세출구조 변화

가. 재원배분

□재정건전화를위해서는경제분야(SOC, 중소기업, 농

어촌등)에대한지출을축소하는것이불가피할것으

로전망

○주요 적자계정이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재정융

자 특별회계 및 국민주택기금이며해당 분야가 순융

자및자본지출과밀접한관계

○외국에비해경제분야에대한지출비중이높음.

○농업, 교통, 제조업및광업에대한조세지출의비중이

높으므로이를세출과연계할필요가있음.

- 특히, 농업의경우면세유류,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농지등약 3 . 2조원의간접적지출이발생하고

있으므로직불제확대등을감면축소와연계하는

것을고려할만함.

□융자의규모및비중을축소하는것이바람직

○융자 규모가크다는것은재정이금융역할을활발히

수행하는것을의미하므로직접적융자보다는재정본

연의기능인이전지출또는이차보전방식으로전환

○이차보전방식을적용하는경우재정규모의축소, 상

환의안정성제고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

- 융자는대부분금융기관에융자하는방식을채택하고

있어직접적인부실채권의문제가적지만농어촌부

채탕감등에서보듯이부담이전혀없는것은아님.

□SOC 등 자본지출의비중을축소하는것도불가피할

전망

○정부가재정건전화라는목표를달성하고자하면자본

지출이주요축소대상이될수밖에없음.

- 복지분야에대한 지출 증대가 불가피하고, 당분간

금융구조조정으로인한이자지급이지속될전망

- 지속적인감축이이루어져왔던국방분야는추가적

인비중축소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

○정부 투자지출과경제성장과의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성장잠재력을확충하기 위해 자본지출을증대하기보

다는개별사업을대상으로비용-편익분석등사업성

분석을엄격히하는것이바람직

- 현재의예비타당성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면자

본지출의규모를낮추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

- 경제적논리가아닌지역간형평등을감안하는요

소가큰사업을억제하는데기능을할것으로전망

□예산외 항목인 각종 특별회계와기금의 규모를 축소

하는것이바람직

○예산과같은엄격한통제에서벗어나있어지출증대

가능성이높음.

○각종특별회계와기금은기본적으로특정대상에대한

지출을목적으로한계정이어서재정적자의주요요소

○또한특별회계와기금은재정의용도를제한하는역할

을수행함으로써재정의효율적운용의저해요인

○따라서 특별회계와기금 통폐합, 규모축소를추구하

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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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분야별방향

①농업

□현시점에서는경쟁력강화에필요한투자에중점

○뉴라운드가 타결되어 대외개방의충격이 현재화되는

시점이 되면 경쟁력을 향상시킬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예상

○경쟁력강화는‘물적요소투입증가- 대량생산- 가

격경쟁력강화’가아닌‘지적요소투입증가- 고품

질생산- 품질경쟁력및소비자접근성강화’

□‘소득및 가격안정’으로 예산의중심을이동하는것

은대외개방의양상이드러나는시점부터본격화하는

것이바람직

○차기 라운드타결후 농산물시장의개방이본격화되

면가격의불안정성이높아질것

○환경보호, 농업의경관및공간유지기능등을고려할

때도중장기적으로그필요성인정

□중기적인 농업재정운용계획에따라 직불제의시행범

위와규모를설정

○직불제도입이축차적(逐次的) 예산요구및반영으로

이어질 경우 예산운용과 정책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발생

○부채대책의수행과직불제의확대가동시에진행되면

부채대책예산의증가는4 5조 계획의 구조를상당히

바꾸지않고는감당할수없음.

②사회복지

□복지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에 접

근할것으로전망

○국민소득의증가, 고령화, 사회보험제도의성숙등으

로GDP 대비규모가2 0 2 0년에약15.0%, 2030년경

이면약 2 0 . 0 %에달할것으로전망

○2 0 3 0년에는 연금·재해부문이 GDP 대비 약

10.0%, 보건분야가약6 . 4 %를차지하여사회보험의

비중이전체사회복지지출규모의약8 0 %를차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비중이 2 0 3 0년에 이르면

전체사회보험지출의약8 3 . 3 %를차지할전망

□국민연금의급여수준을현실에맞게조정

○연금지출이본격화되면지출이수입을초과하게되어

현재의‘저부담- 고급여’의 구조가연금재정에심각

한문제를야기

○국민연금의경우4 0년을가입기준으로한연금급여율

이 미국은 41%, 영국 40%, 프랑스 50%, 캐나다

4 0 %인데비하여우리나라는약6 0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급여수준

조정방안을검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경우 이미 심각한 재정난에

처함.

○공무원연금의경우2 0 0 0년도수입이3조 5 , 2 1 4억원,

지출이 4조 3 , 8 2 3억원으로 2 0 0 0년 한해에만 8 , 5 3 8

억원의적자를기록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해소하기위해서는 의료서비

스 제공자와 의료보험 가입자 양측의 비용을 절감할

수있는방안을모색

○의료서비스제공자측의비용절감을유도하기위해서

는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로의전환, 총액계약제적

용등을가미한진료비보상제도의개선이필요

○의료보험 가입자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액진료비의본인부담비율을상향조정하고, 중증질

환에대한급여를확대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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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향후 공적부조의

지출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공적부조의 적정

진행속도유지가필요

○일반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도전달체계의개선

과일용소득에대한소득파악률의제고선행필요

○장기적으로E I T C제도를도입하여사회복지지출의확

산에 따른 근로동기의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있는방안마련

③교육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추어 교육비 투자를 많이

하는편이며자본지출의비중이높음.

○공교육비(학부모 부담 포함)의 對 GDP 비율은

6 . 8 % ( 2 0 0 1년)로 OECD 회원국 평균(6.4%, 1997

년)보다높음.

○학생1인당교육비도1인당G D P가유사한국가들평

균치보다많음.

- 초등학교 129%, 중·고등학교 103%, 대학(교)

1 2 0 %

○그러나 선진국들에 비해 1인당 교육비 절대규모는

낮음.

- 초등학교는 OECD 평균의 88%, 중·고등학교

64%, 대학(교) 63%

○자본지출비중이1 7 %로OECD 회원국중가장크고,

경상지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 1 %로

OECD 회원국평균치( 8 0 % )와유사

□교육비의학부모의존도가크고지방자치단체의역할

이미미

○공교육비에서 학부모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초·

중·고등학교21%, 대학(교) 78%인데OECD 평균

은각각 1 0 %와23% 

○정부가부담하는초·중등교육비중지방자치단체조

달재원의비중은 2 3 % ( 2 0 0 1년)로OECD 회원국평

균(50%, 1997년)의절반수준

□향후 교육투자는양적 팽창보다 교육의 질적인 향상

을도모하는데초점

○부문별로는 지금까지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었던 유

아·평생교육과중·고등학교교육의비중을증대

□저소득층교육비지원, 학자금융자등을강화하고지

방자치단체의교육투자확대를유도

○학부모부담이많으면교육의형평성(기회의균등)이

악화

○지방자치단체와민간 자본가의 교육에 대한 투자 확

대를 유도하고교육의 다양화를 실현하기위해 교육

재정시스템의근본적개혁필요

- 시·도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통합, 자립형사학

의육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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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부문간투자재원의적정배분비율

(단위: %)

교 도 로 5 8 . 0 5 5 . 7 5 7 . 5 5 7 . 1

통 철 도 3 2 . 6 3 2 . 3 2 8 . 5 3 1 . 1

시 공 항 1 . 6 2 . 9 4 . 8 3 . 1

설 항 만 7 . 9 9 . 1 9 . 2 8 . 7

소 계 1 0 0 . 0 1 0 0 . 0 1 0 0 . 0 1 0 0 . 0

비용최소화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 적정스톡규모에의한추정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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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회간접자본

○SOC 관련재정지출이주요선진국에비해높은수준

○통합재정기준‘수송및통신’지출의비중이주요 선

진국은1∼3 %인반면우리나라는9.9% 수준

- 영국0 . 9 % ( 1 9 9 9년), 캐나다1 . 7 % ( 1 9 9 7년), 미국

2 . 4 % ( 1 9 9 9년), 독일 3 . 0 % ( 1 9 9 6년), 한국

9 . 9 % ( 1 9 9 9년)

○인구 1인당GDP 1만달러기준총세출대비수송및

통신에대한지출수준을살펴보아도주요선진국은2

∼6 %인반면우리나라는10% 수준

- 미국3 . 5 % ( 1 9 7 9년), 프랑스2 . 1 % ( 1 9 8 5년), 독일

6 . 1 % ( 1 9 7 9년), 영국 1 . 7 % ( 1 9 8 6년), 캐나다

5 . 7 % ( 1 9 8 0년), 한국1 0 . 4 % ( 1 9 9 7년)

○향후의SOC 투자는SOC 부문별로투자배분비율을

조정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

로추진

○신규시설보다연계체제구축에집중지원

- 예를들어, 신공항과철도연계, 고속전철과지하철

연계, 대형유통단지와교통수단연계

○항만및철도에대한비중을높이는것이바람직

○철도와도로는각각장거리및 단거리수송을대상으

로개발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된 도로의 투자비중을점진적

으로낮추고철도투자비중을높이는것이필요한것

으로판단

SOC, 중소기업, 농어촌부문의 지출을 축소해야

이번연구의내용을간단히

요약해 보면, 첫 번째 투자의

초점을 지금까지의 사회간접

자본위주에서지식자본위주

의 투자로전환해야 한다. 그

리고 재정경제를 축소하고,

재정관리에 있어서 투입보다

는 사후평가를 강화해야 한

다. 재정의 건전성 도모에도

노력을기울여야 하고, 조세정책에있어서는지나친감세

를피해야된다는주장을하고있다. 이러한의견들에전적

으로동감을하고있다. 특히S O C나 중소기업, 농어촌등

의 부문에대한지출을축소해야한다는의견에공감한다.

사실아직도우리나라에서는많은사람들이성장을위해서

는 이러한분야에대한지출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개인적으로이러한인식이많이바뀌어야한다고본다. 사

실S O C에대한지출은그규모가 G D P와대비하여상당히

빠른속도로증가해왔다. 현재와같은추세로가면앞으로

우리나라의재정지출에심각한문제가생길 수도 있을 것

이다.

융자규모의축소 역시 필요하다고본다. 과거금융시장

이 발달하지않았을때는 융자의필요성이있었지만이제

금융시장은규모면에서는선진국수준으로성장을해왔다.

따라서앞으로는이 분야에있어서재정의역할을축소시

켜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융자에대한전반적인관

리체계도정비할필요가있다. 사실외국의경우에재정융

자나 보증에대한자료가잘 정리되어있다. 이에반해우

리나라는 융자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예를들어통합재정기준의융자장부등의통계가정

정책토론리포트

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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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특히기금부분의융자

가사각지대에 있는데앞으로는이분야에대한 통계의수

집과전반적인관리시스템의체계화가추가적으로필요하

다. 발표하신내용중에한 가지아쉽게생각하는것은지

식자본 위주로 투자가 이뤄져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의미를좀더설명해주는것이 좋을것 같다. 언뜻보기에

는 교육투자라든지R & D지원, 정보화, 벤처지원, 이런것

들이 지식자본에대한 투자라는생각이드는데사실 이런

분야에대한 지출을늘리는것이좋은 것인지는개인적으

로약간의구심이든다. 지식자본에대한투자도SOC 투자

와비슷한면이있다. 대개의사람들이이런것들이좋다고

하니까무조건이분야에대한투자를 늘려야된다고생각

하는경향이있는데, 사실은민간과정부의역할분담에있

어서민간이할수있는것은민간이하고정부는보완적인

역할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생각한다. 교육투자의경우

에도 이번연구에도나와 있는 것처럼지방교육재정에포

함되어야한다든지, 자립형사학을 구성하는등의 제도적

인측면에서의접근이효율성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생각

한다. R&D 지원같은경우에도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등각부처로예산이나뉘어져있고조정도잘이뤄

지지않는상황이라고한다. 과학기술부문의투자도체계

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벤처지원도마찬가지로효과

를 점검하고 기대했던 효과를 얻었는지 아니면 부작용은

어떠한지를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또 한 가지 관련되는얘기로, 앞으로예산을 운영할 때

강화되어야할 부분이 기본적인 public service이다. 예를

들면치안, 사법, 소방, 안전관리, 재해대책, 금융건전성감

독등에대한투자가확대되어야한다고본다. 이런분야에

대한투자는단기적으로는가시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지

만장기적인경쟁력확보에있어서는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이보고서에서보면 대외개방 특히 자본시

장개방으로인해통화정책의효과는감소하고재정정책의

효과는 증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학이론과는거리가있다. 먼델-플레밍모델에따르면

사실은그반대이다. 즉자본시장을개방했을때재정정책

의 효과는 감소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는 증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재정이팽창하면이자율이 상승하고환율이 절

상되어오히려재정팽창의효과는대외부문에서상승효과

를 가진다. 반대로통화팽창정책의경우는금리인하로대

외부문에서추가적인수요증대효과가있다. 따라서그부

분은사실과다르지않나생각한다.

새로운 수요에맞게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이 논문은기존의재정지출

구조와 관련된 보고서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

다. 전반적으로재정지출구조

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

인가에대한중요한문제점들

을잘지적하고있다. 우선재

정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 같다. 단기적이고

단발적인성격을가지고 있는복지의증대로인한재정환

경의압박, 노령화로인한장기적인재정수요의증가, 그리

고 외부적 요인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재정융통성의확보등과거와는다르게재정의수요

측면이강하다라는사실을잘 정리하고있다. 단기적요인

중에서공적자금회수에대한논의가구체적으로들어가지

않은것은아쉬움이있다.

그리고장기적인요인으로경제적인여건즉사회학적인

요인이 복지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한

다. 즉노령화로인한사회복지지출증가뿐만아니라이전

에생각해왔던복지정책의변화가부각되기때문에어떻게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하는 면에서

장기적으로재정수요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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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다른환경하에서지출구조의효율화를근본적

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현재 가지고있는 제도적인틀을

바꾸지않으면안된다는점을이 연구에서는 기금과특별

회계의측면에서다룬것같다.

네 가지만 언급하고 싶다. 첫 번째로, 재정자금이경제

적정책에지나치게많이투입되고있다. 주로농업이라든

가중소기업같은부분의효율성제고를위해투입되고있

는데이는재정의제도적인측면과연계되어있지않나생

각한다. 이것이주로재정융자를통해서이뤄지고있는것

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융자제도와특별회계, 기금문제

에좀더근본적인 제도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분야에 재정자금이지나치게많이쓰이고

있기때문에이것에 대한효율성을 증가시켜야한다는것

이고, 이것이 특별회계, 기금, 재정융자부문의 제도적인

개선과별개의문제가아니라같이연계되는문제이기때

문에같은맥락에서다루었으면어땠을까생각한다. 특별

회계와기금의비중이1 9 8 0년대이후로계속해서증가하

고 있는데사실그 원인은제도에있다. 물론기금과특별

회계가과거의환경에서는중요한역할을한 것을 인정한

다. 그러나새로운환경하에서새로운수요에충실하기위

해서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재정지출구조의효

율성을만들어나가는데 가장중요한요인이아닌가생각

한다.

두 번째는사회보장제도수요에관한문제이다. 구조적

문제의개선방안이제시되고있지만이 문제를과연개선

만으로해결할수있는가가의문이다. 재정복지기능의다

양화를 추구하면서이 복지재정의수요를 효율적으로억

제시켜나가는방안이같이모색되어야한다고본다.

세번째는지난 1 0여년동안많은연구에서재정의효율

화가 사후지출의성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와 관리체계를

통해서이뤄져야한다는것을지적하고있는데, 실제로과

연그것이어떻게이뤄지고있고, 문제는무엇인가를다뤘

으면더좋았을것 같다. 특히교육지출부문에그간 이름

을 바꿔가면서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평가가이뤄지지않고있다. 마찬가지로지난2∼

3년 동안 이뤄진 경제위기를타파하기 위한 지출이 이뤄

졌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융자지출도마찬가지다. 중기적측면으로서의중간평가제

도가제대로작동되지않고있다.

네 번째, SOC에대한투자가지나치게많기 때문에이

부분에대한투자가억제되어야한다고말하고있는데이

것은두 가지 측면에서볼 수 있을것 같다. OECD 국가

들에비해우리가지나치게많은투자를하고있다고하지

만그나라들은이미 S O C투자가성숙단계에이르렀기때

문에유지의차원으로투자가이뤄진다. 그리고S O C투자

의 축소도 중요하겠지만투자의 내용을 변화시키는것도

지출의효율성을높일수있지않나생각한다.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은높지만 혜택은 부족

외환위기 전에는 장부상으

로는 건전재정이었지만 실제

로는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외환위기 이후

에는장부상으로는상당한적

자지만 사회복지 확충 등 재

정운용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상황이다.

여기서몇 가지를얘기하자

면, 첫째, 정부지출즉 세출구조에있어서항상 가지는불

만은 조세부담률이나국민부담률은상당히높아지고있는

데 비해서 우리가피부로느끼는혜택은부족하다는것이

다. 그러면왜 이렇게비현실적인가? 선진국에비해서우

리나라의조세부담률은일본보다높고 국민부담률은일본

과비슷하며, 미국에비하면근접한수준이다. 따라서개선

의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정책토론리포트

신영섭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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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사회복지라든지여러가지해야 할일이많은

데, 재정적자가누적된상태라서어려움을겪고있다. 그러

나돈을들이지않고할수있는방법이많이있다. 우선제

도개혁이부족하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4대 사회보험이

상당히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데보다근본적인문제

로 접근하면 유럽식으로지금처럼모두다 일률적으로가

입할필요가있는가하는것이다. 미국식으로돈있는사람

들은각자보험회사에보험을들지를선택하고저소득층에

대해서만정부가일정부분재정지원을해서중간정도의사

업수준을맞추어시행한다면그것이더본인들에게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사회보험이준조세나마찬가지인데차라

리 세금으로거둬서징수비용을줄이는것이낫다고생각

한다.

그리고 교육재정도 지방자치제와 연관해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교육재정문제를해결하는방법이강구되어야할

것이다. 또한농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등에정부가계속

밑빠진독에물붓기식으로투자를하는데, 과거김영삼정

부시절에도막대한농특세를거둬농업에투자하여시장개

방전에경쟁력을갖추려고했지만실패한경험이있다. 그

렇다면여기에대한 평가가이뤄지고대안이제시되야하

는데이런것이작동되지않고있다. 한마디로말해서예산

지출을최소화하면서효율성을달성시키는근본적인문제

에대해서구체적인연구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한 가지더 말하자면기금들이난립하고있

다. 가령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 그 규모가 4 6조원이나

된다.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의기능을 지속

적으로 축소하고 시장자율에맡겨야 하는데 막상 전담부

서인건교부는이 국민주택기금을오히려확충하려한다.

방만한 기금운용을 기획예산처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문별 세출구조 조성 전략필요

먼저 오늘 좋은 발제를 하

고 좋은 토론을 해주신 여러

분에게감사한다. 재정당국이

보는 세출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서말하겠다.

우선앞으로세출제도가어

떻게바뀌어야될것인가를논

의하기 전에 지난 3 0년간 우

리의재정이어떤역할을해왔

고어떤구조변화가일어났는가를간략히되짚어보겠다.

1 9 7 0년대 경제정책은‘안정기반위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모토로해서재정운용을했는데그당시의특색은

방위비의증가였다.

1 9 8 0년대는 경제정책물가안정과국제수지개선에집중

한 시기로볼 수 있다. 특히올림픽이후 사회복지예산이

대폭증가했는데1 9 8 0년에사회복지규모가약 3 0 0 0억원

규모로 예산의 5 . 7 %수준이었고, 1985년에는4 . 3 %로 일

시적으로줄어들었다가1 9 9 0년에는예산대비 7 . 6 %로사

회복지 예산이 늘어났고 그 뒤로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8 . 6 %까지증가하였다.

1 9 9 0년대전반경제정책의기조는‘국제경쟁력강화지

원’이었다. 이때농림·수산부문의예산이대폭늘어났다.

농업생산액이GDP 대비8.7% 수준으로예산대비비중은

1 0 . 2 %였다. 1995년에는농업부분의생산액이GDP 대비

6 . 6 %로 낮아지는 반면 농림어업부문의 예산 비중은

1 5 . 1 %로크게 늘어났다. 현재는GDP 비중이6% 수준으

로더낮아졌는데예산비중은약10% 정도로동결되었다.

이는UR 타결이후집중적으로농어민을달래는시기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후반은경제정책이주로 경제위기극

복에집중되었기때문에이 기간을SOC 투자에집중하는

시기로볼수있다.

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박봉흠
기획예산처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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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이렇게경제정책과예산운용을해왔다. 앞으로

는 새로운항목이재정지출에추가되는데이는 바로 공적

자금의금융구조조정비용과국채이자비용이다. 이부분

은 현재 예산 비중의1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

향후다른 모든 투자분야의예산 비중이상대적으로하락

하지않을까생각한다. 그래서이런관점에서볼때앞으로

의 부문별세출구조를어떻게조성해나갈지에대한 전략

이필요하다고본다.

두번째, 또하나의 새로운문제가인건비, 방위비, 국채

이자, 교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비, 구조조정이자등의 경

직성 비중의 증가이다. 이 경직성 비중이 1 9 9 7년에는

54.8%, 1998년에는5 1 . 6 %로 줄었지만 공적자금추가조

성과국채이자가늘어나서2 0 0 0년에는54.7%, 2001년에

는6 1 . 2 %로경직성비중이늘어나기때문에예산1 0 0조원

중 6 1 ~ 6 2조원정도는자동적으로지출되고나머지4 0조

원 정도로정부가전략적으로예산을편성해야하는 제약

이따를전망이다.

세번째는예산의칸막이운용문제이다. 사업내용과관계

없이일단 재원을회계의일정비율로배정해야한다는칸

막이내지는자기몫을 챙기는분야별목소리들이또 다른

경직성비용으로자리잡을수있는우려가있다.

네번째는각종조정기관이많이생김으로써발생할문제

이다. 즉특정목적을가진단체기관들이예산을사전조정

하여일정한몫을확보하려는목소리가크기때문에앞으로

의예산운용에또하나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다섯번째로, 이번연구의분야별세출조정방향을살펴

보면전체적으로공감하는부분이많다. 정부도발제에서

말한대로지식기반경제로이행함에따라서투자부분은정

보화라든지R&D 인력양성등의미래대비투자에중점을

두고있고 재정의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서가장 보수적

이고합리적으로운영해야한다는의견에공감한다. 분야

별로간략하게말하자면농업분야는이제는양보다는질로

가야한다. 정부가지원하는거의모든농산물은개방된시

대에서는자칫잘못하면모든품목이과잉생산될수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농업투자를그동안상당히많이해서농업이경쟁력을가

질것으로예상했지만아직도경쟁력이상대적으로떨어지

기 때문에농업문제는순수한경제문제로볼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에사회복지문제를더한개념으로접근해야한다.

사회복지분야를살펴보면우리경제가발전할수록사회

복지가늘어나는것은어쩔수없다. 그러나사회복지를늘

려가는속도가너무빠르고또과연우리경제가방어할수

있는능력은어느정도인지알아야한다. 노령화사회가진

전이되면한사람이벌어서두사람을부양하는것으로경

제는지속될수 없기때문에앞으로여성의경제활동은크

게늘어날것이고더불어서정부의여성지원도 늘어날것

이다. 그리고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은다시 한번생각

해 봐야한다. 현재의조세·국민부담률이높다고생각하

면사회복지를위한여력이어디서나올지모르겠다.

교육투자부분도마찬가지로양에서질로바뀌어야한다.

현재의중앙정부책임에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공동책

임으로바뀌어야되지않을까생각한다. 그동안우리나라

의 GDP 대비 공교육투자수준을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

다. GDP 대비공교육투자수준의OECD 평균이6 . 1 %밖

에 되지않는데 반해우리나라는7.5% 수준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교육의존도가굉장히 높은 반면 교육의

질적 수준은떨어진다. 이는중앙정부만의투자이기때문

이다.

S O C분야는발제에도나왔지만그 동안이 부분의투자

가주로도로중심이었다. 철도나항만에대한투자가상대

적으로떨어졌다. 따라서앞으로의SOC 투자방향은도로

중심에서 철도나 항만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점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감을한다. 다만SOC 규모를줄

여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있다.

왜냐하면s t o c k의개념으로보면 선진국에비해아직도절

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이다. 따라서어느정도s t o c k이이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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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질때까지는투자를늘리고, 그수준에도달한이후줄여

가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예산처 입장은 지금부터 줄여나간다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고 증가율을줄이면서투자의방향이철도와항만쪽

으로가야한다고생각한다.

<발표자 답변>

S O C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stock 개념으로비교해야

부연설명을할 사항만 얘기를 하겠다. 고영선박사님이

말한 지식자본 대상이뭐냐하는것은 박봉흠실장님이말

씀하신것처럼정보화라든지R&D 등을의미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이부문에대한 투자를일부러늘릴 필요는없

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수요가있다면그것을S O C보다

우선적으로생각하는마인드를갖자는것이지본질적으로

늘리자는것은아니다. 그리고기본적인공공서비스가치

안, 행정, 사법등의분야라는것에전적으로동의하고, 도

로같은것만 S O C가아니라치안, 환경, 사법제도, 금융시

스템감독등을현대의S O C라고생각한다.

재정정책과통화정책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것은제

표현이좀어색했던것같다. 사실은말씀하신대로통화정

책이원하는효과를갖기어렵다. 오히려역효과가많이발

생한다는뜻에서통화정책과환율정책이목적한바를달성

하기어렵다는것을얘기한것이다. 박태규교수님의말씀

은이연구와크게다른것이없는것같다. 단지S O C에대

해서는속도를줄이거나조정할필요가있지않나 생각한

다. 신영섭논설위원님과박태규교수는평가를말씀하셨

는데 물론 성과주의예산제도라든가예비타당성제도, 사

업평가등에 대한 연구가진행중에있지만본격적인시작

은 시간이좀걸린다고본다. 사업평가를한다면개별분야

부터방법을찾아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마지막으로S O C에대해서항상하고싶은말이있는데,

많은사람들이stock 개념으로보면우리나라가낮은편이

라고 주장하는데이런기준으로보면 다른 분야도마찬가

지다. R&D 같은경우도만약s t o c k의개념으로측정할수

있다고한다면R & D분야는선진국보다훨씬더낮을것이

다. 고급인력이나사법제도등의분야도s t o c k의개념으로

보면마찬가지일것이다. 그런데도꼭S O C만얘기하는것

은 그것이눈에보이는데 반해, 다른분야들은눈에보이

지않기때문에계속 이런주장이제기되고있다고생각한

다. 따라서S O C의 개념 자체도넓게 해석을해야하지만

S O C만을 s t o c k의 개념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분야도

똑같이s t o c k의 개념으로비교하는상대비교가반드시필

요하다고생각한다.

2 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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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OECD 국가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외·대내

적 조세환경에맞추어 자국의 조세정책을신속하고

적절하게 개혁하여 오고 있다. 조세개혁이 성공을

하여그들국가가원하는정책적목표를달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이 발생한 문제점에 봉착하여

또 다른 조세개혁을 위해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OECD 국가의하나로서 과거부터수

많은조세개혁논의를 하였지만전면적이고개혁다

운 개혁을한 경험은없는것으로알고있다. 금융위

기 이후재정적자가G D P의 4 % ( 1 9 9 8년)에달함에

따라, 재정적자폭을장기적으로줄여나가는 정책운

용방식에관심이 높아지게되었고 사회안전망의확

대와 인구의 고령화 및 남북한 통일에 대한 재정의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러한요인들이향후의조세정책에커다란영향을미

칠 것이고 조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O E C D에서는 각 회원국이 추진했거나 추진중에

있는조세개혁에대한연구를실시하고있으며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각국의 개혁실태를공개하고 있

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이 겪어야 했던 조세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외국의경우를살펴보아그 시사점을도출하고

우리의사정과환경에가장적절한대응책을연구할

때인것이다. 이에『재정포럼』에서는1 0개국의조세

개혁에대한내용을소개한바 있다
1 )

.

이제‘OECD 국가의조세개혁 논의’란의 게재를

마치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종

합·요약하여 싣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일본, 노

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의5개국을 먼저

요약하여 싣고, 다음호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O E C D에 가입한 우리나라, 멕시코, 그리스, 폴란

드, 체코의5개국을요약하여싣는다.

1) 모든국가들이조세개혁을최근에추진한것은아니므로, 조세개
혁의필요성만을언급한나라도있고, 과거1 0년 이전의조세개
혁에대하여논하고있는국가도있다.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종합I ):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

*『재정포럼』에서는 2 0 0 1년 1월호부터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 한국, 멕시코, 그리스, 폴란드, 체코등 1 0개국에 대하여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란 주제로1 0회에 걸쳐 각국이시행하였거나 시행중에 있는 조세개혁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이번호에서

부터는지금까지 연재된 OECD 국가의조세개혁 논의를 두 차례에 걸쳐종합·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주>



O E C D국가의 조세개혁논의(종합 Ⅰ)

재정포럼 1 1 7

Ⅱ. 일본의 세제개혁 방향

향후 일본사회는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중에서 부양비율

(dependency ratio)이가장 급속하게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됨에따라일본은재정적자의누적에도불구

하고연금및 의료비지출등 향후사회복지부문에서

정부지출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효율적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일본은 향후 세수중립형보다

는 세수확대형세제개혁을심각하게검토해야할 것

으로전망된다. 이러한세제개혁은또한경제행위에

대한왜곡을 최소화하면서공평성을 증진하는방향

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1. 세제개혁의방향

일본의 세제개혁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진행되기위하여가장중요한과제는무엇

보다도세원의확대라할 수 있다. 정치적혹은경제

적 이해관계가상충되기때문에 용이하지는않겠지

만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정치권 및 국민으로부터대체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것으로보여진다. 세제개혁의성공적인실행을

위해서는세수인상의부담을사회각층에서광범위

하게분담하는정책이요청된다. 

가. 세원의확대

세원의 확대는 개인소득세제의 개혁을 통하여 이

루어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개인소득세를통하여

인구의 노령화 비용을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으며

혹은다른재원이마련된다면개인소득세세율인하

도 가능할것이다. 개인소득세의세원을확충하면서

소위노동시장의조세쐐기(tax wedge) 상승을억제

하여 시장왜곡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개인소득세의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유인

을제고할수 있다.

그러나개인소득세의각종공제제도를축소하는작

업은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못한다면

실행에옮기기가대단히어려울가능성이있다. 자영

사업자는소득의일부를자신및가족들에대한급여

로 할당함으로써세부담을줄일 수 있고또한, 소비

의 일부를 사업비용으로공제할 수도있다. 세수확

대의 관점에서 보면 자영사업자에대한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보다는 급여소득자에게 수평적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제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간

접적인세수손실이보다중요한문제이다. 따라서자

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세원을

소득세보다는부가가치세로이동하는방안을검토할

필요가있다.

나. 부가가치세율의조정

다른주요OECD 국가와비교하면일본에서부가

일본은급속한노령화로인해재정적자의누적에도불

구하고, 향후사회복지부문에서정부지출수요가추가

로 발생할것이예상된다. 따라서정부지출의효율적

관리는대단히중요한과제이며, 세제개혁또한 경제

행위에대한왜곡을최소화하고형평성을증진시키는

방향으로진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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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세는 현재까지 비교적 잘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대한순응도( c o m p l i a n c e )는 간

이과세제도및 사업자면세점제도도입에 의하여 다

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세율을

인상하고도 부가가치세의 순응도가 유지된다면 세

수 증대잠재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부가가치

세율1% 포인트를인상하면 GDP 0.5% 포인트에

상당하는세수증대를기대할수있다.

다. 저축에대한과세

공평성을 제고하려면 개인의 자본소득은 다른 형

태의소득과균형을맞추기위하여보다더 높게과

세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포괄적 소득세 체계에서

다른통상소득처럼누진적으로과세하는 방안을 생

각할 수 있다. 자본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주요

수혜계층은 소득분포상 최고상위계층이다. 그러나

과세의 효율성 및 순응도를 고려할 때 현행 분리과

세제도를유지하여야한다는견해도제기되고있다.

왜냐하면자본소득과세의세원은 세율변동에 특히

민감하며자본시장의개방이진전되면서이 같은경

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소득

및 자영사업자의자본소득을포함하여 모든소득원

천에 대한 세율을 재조정하여 이중적 소득과세

(dual taxation)체제로서분리과세를정착할 수 있

다면각종저축수단에대한과세의중립성은향상될

것이다. 

라. 장단기기업구조조정의추진

일본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다른 O E C D

국가의 수준에 근접하게되었으며투자수단간의조

세중립성도 향상되었다.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신규주식 발행및 사내유보에대한한계실효세율은

낮아진 반면차입이자에대한한계실효세율은인상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세제에서 일

본기업은 여전히 차입에 의한자본조달을선호하고

있다. 

장기에 있어서 조세제도는 기업의 재원조달에서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자본소득에 대한 개인과세를 적정화하고 이자지급

공제를 제한하며법인세율 인하와 배당금 과세에서

완전한세액공제제도(full imputation tax system)

로 전환하는등의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 상당한 자본 및 토지가 세제를 포함한 각종

요인에의하여비생산적인용도로동결되어있기때

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

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은 2 0 0 2년까지 한시적으

로 1 9 9 9년 7월부터 결손금 이월을 5년에서 7년까

지 연장하였다. 또한지주회사에대하여연결납세제

도를시행하는것을고려중에있다. 그러나이 같은

제도의 시행은 세수입의감소라는 역효과를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부문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어야한다는필요성과세수감소를비교하여신중

히 결정되어야할것이다. 

마. 토지및재산세

현행일본의 부동산 세제및 재산의 보유양도세

제는 토지 및 재산가격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토지이용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서는토지(특히농토)에대한상속세는다른자

산에 대한 과세와 유사하게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목적상 토지및 재산의평가액을높이

는 것 역시 지방재정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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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상속세에 의한 가격왜곡이보다 더 심각한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투기적

단기거래를방지하려는의도에서1 9 8 0년대말에도

입되었기때문에토지의장기간보유를장려하는효

과를가져왔다. 단1 9 9 8년에기업이단기간보유한

토지의 거래에 대해서는추가적으로부과되던양도

소득세를 폐지하였다. 토지에 대한 거품이 소멸된

현 시점에서 토지거래의장단기에 따라차별과세하

는 제도는재고될필요가있다. 

바. 조세행정

주요OECD 국가와마찬가지로일본역시자영사

업자(자작농을 포함)와 급여소득자의 과세 공평성

문제는심각하다. 일본역시실제소득과신고소득의

격차(tax gap)는 자영사업자의 경우가 급여소득자

보다 높다.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1 9 9 2년에는 청색

신고특별공제제도를도입하였으나이 같은유인제

도에도불구하고1 9 8 0년대이후청색신고를이용하

는 납세자의 비중은 50% 수준으로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있다.

전반적으로 과소신고는 농업부문의 비중 저하와

함께최근에는상당히감소된것으로보여지고있지

만 조세행정의효율성및 수평적공평성을제고하기

위한세제개혁의여지는많다. 

2. 향후 전략

세수증대, 효율성및 공평성의향상을 위한세제

개혁방안은크게두가지가있다고할 수있다.

포괄적소득세제로전환할경우다른OECD 국가

의 자본소득과세와유사한수준을유지하기위하여

현행 한계세율 5 0 %를 낮추어야 하며 세율 인하는

각종소득세공제를감축함으로써보충하여야할 것

이다. 포괄적 소득세제의 분배효과는 불확실하다.

고소득 계층은 한계세율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공제감축에의해서도혜택을입게될 것이다.

포괄적소득세제는수평적공평을향상시키게될 것

이지만세원상실의가능성도있으며세무행정의변

화를수반하여야한다. 

반면 이중적 과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기본적으로

현행소득세제의 골격을 유지할 수 있고 모든 형태

의 자본소득에 일률적으로 동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중적 과세제도의 경우 자본의 전지구적 이

동이라는환경변화에보다신축적으로대응할수 있

다는장점이있다. 

한편 노령화사회로의이행과 현행 재정적자의 상

황하에서 세대간에 조세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젊은 세대는 재정적자를

줄일수 있는세금인상으로혜택을입게될 것이다.

소비세의인상및 퇴직자에대한공제감축등은세

대간의조세부담을보다균형적으로분배하게될 것

이며반면에 사회보험갹출금의인상및 연금저축에

포괄적소득세제로전환할경우수평적공평을향상

시키게 될 것이지만 세원 상실의 가능성도 있으며

세무행정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한다. 반면 이중적

과세제도로 전환할경우기본적으로현행소득세제

의 골격을 유지할 수 있고 모든형태의 자본소득에

일률적으로동일세율을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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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과세는세대간조세부담의불균형을수반할것

이다.

Ⅲ.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정부부문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OECD 회원국가운데서는물론이고유럽의

각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으로사

회ㆍ경제적이유로 인해원유·수력발전등의산업

과 여타 산업간에는 서로다른 과세 원칙이 적용되

어복잡하면서도독특한조세체계가형성되었다. 

노르웨이 조세 체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전

국토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오지(奧地)지역의인구

와 고용을유지하기위해각종의유인(誘引)을제공

하는과정에서상당한정도의지역간차별과세정책

과 조세수입재분배정책이유지되어오면서효율성

과 형평성을저해하는제도들이고착되어왔다는것

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1 9 8 0년대 후반에 석유와

천연가스로부터나오는 각종정부 수입이 국내총생

산의8 %에 달함에도불구하고
2 )

, 조세부담률이8 5 %

를상회했고, 높은한계세율, 복잡한공제제도, 협소

한 세원, 지역간ㆍ산업간차별적조세부과등에기

인한경제주체들의의사결정왜곡으로효율적인자

원 배분이저해되어경제적후생의손실이막대했던

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문제점들을시정하기위

하여O E C D의 권고와노르웨이정부에의해설치된

조세 개혁 특별 위원회(Aarbakka Committee)의

연구에따라광범위하고도근본적인조세체계전반

에걸친대수술이1 9 9 2년실시되었다.

1. 1 9 9 2년의 조세 개혁: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

세를중심으로

높은 조세부담률과 한계세율, 지역간ㆍ산업간 차

별적과세정책등으로특징지워지는조세체계를유

지해오던 노르웨이에서는1 9 8 0년대를 거치면서 빠

르게진행된금융시장의규제철폐에힘입어금융산

업 전반특히소비자금융시장이급속도로팽창되었

고, 이는이자지급에대한관용적인공제정책과결

합하여1 9 8 0년대후반부채를매개로한 급격한소

비 지출의 증대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1 9 7 0년대 말 금융산업의 자유

화가논의되기시작할때 예견되어부작용에대처하

기 위한 조세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정작실질적인개혁은1 9 8 7년의부동산시장의극심

한 침체를 겪고 나서야 취해졌다. 이때부터도입되

기 시작한 세제 개혁의 바탕이 되는중요한 틀들을

살펴보면, 1988년세법 개정으로 실시된 개인소득

세 세원의대폭적인확충, 최고한계세율의인하, 이

자지출공제의제한과, 1990년조세개혁특별위원

회(Aarbakka Committee)에의해 도입이 권고되

고 1 9 9 2년부터 시행된 이원소득세(dual income

tax) 등이있었다.

가. 개인소득세: 이원적접근

이원소득세하에서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종

류의소득을그 근원에따라노동소득과자본소득으

로 분리하고 양자에 대해 서로 다른과세구조와 세

율이 부과된다. 1992년부터시행된 노르웨이의 이
2) 노르웨이는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세계2위의원유수출국이다.



O E C D국가의 조세개혁논의(종합 Ⅰ)

재정포럼 1 2 1

원소득세에따르면자본소득은28% 단일세율로과

세되나, 노동소득은전통적인누진세율의구조를유

지하면서자본소득보다고율로과세된다. 시행초기

에는종래의지나친누진소득세제의부작용에대한

반성으로 최고 한계세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5 0 %로 하였으나, 2000년에 새로운 과세구간( t a x

b r a c k e t )의 도입으로6% 포인트인상하였다. 

이원소득세의 시행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노

동자의 경우 노동소득과자본소득의분리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자영업자나유한회사의주주등의소득

에서노동과자본의기여분을분리한다는것이개념

적으로나조세행정상으로나매우힘이들고자의적

으로 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해 소득 분할(income split)의공식이 고안되

어 쓰여지고있다. 소득분할공식에따르면비임금

(非賃金) 소득자의 총 사업소득은 일반소득

(ordinary income)과 귀속개인소득( i m p u t e d

personal income)으로구분된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분리하여 차별 과세하는

데 대해서는대강세 가지의 근거를 들 수 있다. 첫

째,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간 또는 산업간

이동성이 높은자본으로부터의소득은 그렇지 못한

노동소득보다도저율로 과세되어야하는것이최적

조세이론의원칙에비추어봐서옳을뿐 아니라, 국

제간의 세제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로 인한세원

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도자본소득은노동소득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되어야 한다. 둘째, 자본소

득에대한저율의과세는저축에대한세후수익률을

증가시켜 개인 저축과 자본 축적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가져온다. 셋째, 원천에관계

없이모든자본소득에단일세율을적용하여자영업

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간

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여지를 줄일 수

있다. 위와같은개혁으로인한가장뚜렷한 변화는

개인소득세 체계가 노동공급을 촉진시키는 방향으

로대폭 전환되었다.

나. 법인세: 조세의중립성확보를위한조치들

1 9 9 2년에시행된법인세부문의개혁을한마디로

요약하면조세의중립성을확보하기위한여러조치

들이 동원된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잡

하게얽혀있던각종공제및 소득의원천에따른차

별적과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며자본소득의

이중과세를최대한 방지함으로써조세가 경제주체

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조세 행정을 간편화하고조세 회피를 위한 사

회적비용의지출을줄이는조치들이도입되었다.

구체적인내용으로, 첫째, 배당소득, 이자소득, 자

본이득 등 모든 자본소득에대해 그 원천을 구분하

지 않고 이자 비용의 지급과 감가상각을 공제한 후

1 9 9 2년부터시행된노르웨이의이원소득세에따르면

자본소득은 28% 단일세율로 과세되나, 노동소득은

자본소득보다고율로과세된다. 이원소득세의시행에

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노동자의경우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분리가비교적용이하지만, 자영업자나유

한회사의주주등의소득에서노동과자본의기여분을

분리한다는것이개념적으로나조세행정상으로나매

우힘이들고자의적으로되기쉽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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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보다 훨씬 낮은 2 8 %의 단일세율로 과세하였

다. 또한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중 앞의두 가지에 기인한

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속원칙

(imputation principle)에의거해서이미납부된법

인세만큼의세액을감면해주었다. 노르웨이의경우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세 중 자본소득 부분이 모두

28% 단일세율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제도하에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는 완벽히 방지된다. 자본이득

의 형태로 나타나는 유보이윤(retained profits)에

대한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유보이윤은이연(移

延)된배당이므로주가에이미반영되었다는관점에

서 주당유보이윤을초과하는자본이득에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부과한다. 다음으로이윤의일부를정

리기금(consolidation fund)에배정하여 그에 해당

하는 법인 소득세의 납부를 영구적으로지연(遲延)

시키는 관행을 불법화하여조세회피의중요한 수단

을제거하였다. 

다. 1992년개혁의성과: 효율성과형평성

노르웨이통계청은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은조

세 제도의개편이가져온후생증가를1 9 9 2년 국민

총생산의약 0 . 7 5 %로 추정했으나이 수치는개혁이

가져온노동과자본의산업간재분배효과만을고려

한 수치이다. 만일자본축적이나노동공급에미치

는 동태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태적 효과의 중

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들 수 있는 사실들로는

1 9 8 0년대 중반의 경기 침체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

던 가계 저축률이 1 9 9 2년 이후부터 종전의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실효한계소득세율의 인하에

힘입은노동공급의증가를지표상에서뚜렷이읽을

수 있다는것 등이다. 물론이러한모든변화들이전

적으로1 9 9 2년 실시된조세개혁으로말미암았다고

는 할 수 없으나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짐작된다.

반면에 전반적인 세율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1 9 9 2년의 개혁 이후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증

거는 찾기가 힘들다. 즉 개인소득세 체계의 누진적

구조는 개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특히상위계층에대한세율인하가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이들 상위 계층이 개

혁 이전 조세부담 완화의 수단으로 주로 이용하던

각종 공제와 세액 환급 제도를 폐지하여 균형을 맞

춤으로써노동소득의세후분배구조가거의변하지

않았다는점에서확인할수있다. 

2. 남은 문제점들

가. 개인소득세: 이원소득세하에서의자영업자 소

득분리(split model)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원소득세하에서는개

인의총소득을그 원천에따라노동소득과자본소득

으로분리하여차등과세하게되는데, 자영업자의소

득을 두 가지원천에 따라 엄격히 분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자본

소득에 대하여 노동소득에비해상대적으로저율인

2 8 %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가능한 한 총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을 늘리려는 유인이 존재하며,

그 결과 야기되는 자원 배분의 왜곡은 여전히 풀어

야 할 숙제이다. 더구나2 0 0 0년에단행된노동소득

에 대한 최고한계세율 인상은 고소득 자유직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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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로 하여금 자본소득을부풀리는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게할것으로예상된다. 

나. 법인세: 산업간차별과세의문제점

노르웨이는 원유채굴산업, 해운업, 여타 산업에

각기다른체계의 법인세를부과하는 3원적시스템

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원유채굴산업이

누리는경제적지대를국가의조세수입으로흡수하

고, 국토의대부분을차지하는인구과소지역의 개

발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지만, 차별적 조세체계가

기업들로 하여금 앞의 두 산업에 조세회피를 위한

활동을 늘리도록 하는 강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 또

한 사실이다. 

유보이윤에 대한 과세는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지

사로부터수취한배당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는국

가에
3 )

지주회사를 세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배당

이윤을 초과하는 모든이윤을 지주회사에배당하여

법인세를회피하려는노력을증대시킨다. 

법인세 부문의 문제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

로 하는노르웨이경제의특수성에기인하는것으로

현재의3원적체계를버리지않는한 해결책을찾기

가 매우어렵다.

다. 간접세: 높은간접세로인해발생하는문제들

노르웨이의 부가가치세율은2 3 %로 무척 높으며,

주세, 환경세, 투자세등 선택적으로부과되는간접

세 부담또한 매우무거운 편이다. 이로인해, 상품

구매를 목적으로 타국을 방문하거나, 밀수또는 국

제간조세체계의차이를 이용해 간접세를회피하려

는현상이나타난다.

인구의노령화, 국제화로인해발생하는세원의유

실(流失)에대한대책으로활발히논의되고있는, 기

존의 직접세중심의조세체계를소비세 중심으로전

환하는것은노르웨이의경우이미높은간접세의비

중을고려하면그여지가매우협소하다고할것이다.

라. 재산세와 자산세: 자산간 차별적 과세로 인한

문제점

보유한자산의종류에따라세부담을달리하는현

재의자산세 체계는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효

율성의저하뿐만아니라, 동일한조세부담능력을가

진 개인들을 차별한다는 측면에서 수평적 공평성

(horizontal equity) 또한침해한다는 문제점을 갖

고있다. 

현재의 자산과세 골격을 완전히 바꾸어 이동성이

큰 주식 등의 유동자산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고

해외로의이전이용이하지않은부동산등의고정자

1 9 9 2년에 시행된 법인세 부문의 개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조세의중립성을확보하기위한여러조치

들이 동원된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잡

하게얽혀있던 각종공제및 소득의원천에따른차

별적 과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자본소득의

이중과세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조세가 경제 주체

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 조세 행정을 간편화하고 조세 회피를 위한 사

회적비용의지출을줄이는조치들이도입되었다.

3) 싱가포르와덴마크가이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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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성의 제고나

국제간의자본이동으로생기는 세원의 감소에 대응

하는원칙적인방향이될수 있을것이다. 

IV. 스페인

스페인은 주로 현대적인 조세체계를 갖추고 공공

서비스에대한증가추세의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한

자금을확보하는데 목표를두고1 9 7 8년 개인및 법

인소득세 개혁, 1986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가입이후부가가치세의도입, 1991년개인

소득세의 개혁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

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조세체계는 재정지

출과수입의지방분권화에관한정치공약, 재정지출

의 적절한 분배, 빈곤서민층의생활보조 등을 실천

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또다시 조세체계

를 개편하지않으면안 되었다. 1995년법인세개혁

과 1 9 9 8년 개인소득세개혁을포함한스페인의제2

세대(second-generation) 조세개혁은조세체계의

단순화, 조세 중립성의 제고, 노동·저축·투자여

건의향상에목표를두고이루어졌다.

이러한 최근의 조세개혁을 통해 스페인은 조세체

계를재정비함으로써납세비용(compliance cost)을

절감하고 과세의 누진성 및 중립성 부족으로 인한

왜곡현상을교정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고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스페인의 현행 조세체계는

노동소득에대한비교적높은조세부담으로인한개

인소득세불균형, 저축에대한조세중립성부족, 법

인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의비효율성, 지방정부의

조세권한취약등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

1. 1995년법인세 개혁

- 조세중립성제고및 납세비용감소를 위하여 차

별세율을 적용하던 3종류 법인소득(영업수입, 순자

본이득, 순자산증가)에대한단일세율적용

- 기업의 투자결정에 대한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산평가에 後入先出(last in, first

o u t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인플레로 인한 자산가치

의 상승에따른기업의세부담을줄이고생산설비에

대한신규투자를장려

- 기업간주식투자배당에대한이중과세를완화하

고 면세대상이되는타기업주식보유한도를2 5 %에

서 5 %로 줄임으로써 기업의 금융조달수단에 대한

조세중립성제고

- 해외직접투자와자본이득에대한 이중과세 방지

를해외기업자본소유한도2 5 %에서5 %로완화함으

로써스페인기업의국제화에대한조세제약을철폐

- 중소기업자산의감가상각비를확대하고중소기업

투자에대한세제우대조치로중소기업육성을촉진

- 기업의영업손실에대한이월공제기간을5년에

서 7년으로 연장하여기업의 위험수익성투자와 신

규기업의설립을장려

2. 1998년개인소득세 개혁

- 최고소득계층의개인소득세한계세율을5 6 %에

서 4 8 %로, 최저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을 2 0 %에서

1 8 %로 내려세부담을경감하고노동의욕을고취

- 금융소득에대한면세및 세액공제혜택을 줄여

노동소득과자본소득등 다른개인소득원에대한조

세중립성을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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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금융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세율을 적용하던 이자소득세를 2 0 %로 조정하

여 저축수단에대한조세중립성을제고

- 개인소득세에적용했던방대한종류의세액공제

를 없애고 일정 소득수준 이하는 면세하는 원칙을

세워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을

높이고조세단순화에기여

- 개인의실질적인의무납세액을정확하게반영할

수 있도록원천세를재조정하고납세보고를해야하

는 최저소득기준을 3배나 높여 납세비용과 세무행

정비용을 절감했으며 여유재원을 납세자편의 도모

와 탈세방지에재배분

3. 현행 조세체계의문제점

가. 조세행정과납세순응( c o m p l i a n c e )

스페인은 조세행정의 전산화·정보화가 많이 이

루어진 덕분에 징세비용(collection cost)이총세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에 불과해 국제적으로도

낮은수준이다. 또한, 노동소득및 금융소득에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납세순응도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고있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기존의개

인재산정보는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 탈세가

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으며, 아직도탈세방지를

위한조세행정의재원이모자란실정이며세법의효

율적인집행이보다강화되어야한다는지적이나오

고 있다.

나. 조세와노동시장

현재 노동소득에 대한 세입은 일반정부 총수입의

6 0 %에 근접하고 있으며, 1998년평균노동자의 조

세쐐기
4 )

는 노동비용의3 9 %에 달하였다. 1990년대

들어조세쐐기는연간평균2.5% 포인트 증가하였

으며 1 9 9 8년 평균노동자의 한계조세쐐기
5 )

는 4 4 %

에 달하고있다. OECD 국가별실증분석결과에의

하면구조적실업의증가는조세쐐기의증가에기인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조세쐐기의 증가는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

에결과적으로전체고용수준의감소를초래한다.

사회보장연금의법정최저및 최고납부액제도때

문에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쐐기는 역진적

( r e g r e s s i v e )이며, 또한 스페인은 주택공급을 제한

함으로써OECD 국가중 주택가격이가장높은부

류에 속해 있다. 더구나 지방정부는 세입원을 지나

치게부동산에의존하고있어주택공급을더욱제한

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의 조세개혁을 통해 스페인은 조세체계를 재정

비함으로써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과세의 누진성 및

중립성부족으로 인한왜곡현상을교정하는데 성과

를 거두었다. 그러나 노동소득에 대한 비교적 높은

조세부담으로인한개인소득세불균형, 저축에대한

조세중립성부족, 법인세에대한세제우대조치의비

효율성, 지방정부의 조세권한 취약 등 많은 문제점

을안고있다.

4) 여기서 조세쐐기(tax wedge)는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연금의
合을의미한다.

5) 한계조세쐐기(marginal tax wedge)는노동비용이 1단위 증가
했을때조세쐐기의증가분으로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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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소유자 거주 주택에 대한 관대한 세제우대

결과, 주택임대시장 점유율은 주거용 주택의 1 5 %

도되지않는다. 

다. 저축의조세중립성문제

스페인의부동산투자에대한세제우대는1 9 9 8년

개인소득세개혁에 의해줄어들었지만아직도 국제

적인기준으로볼 때 다른저축수단에비해높은편

이다. 이러한부동산투자에대한세제우대는몇 가

지 문제점을안고있다. 첫째, 세액공제의대상이주

로 고소득층이기때문에 소득분배의불공평성을초

래하고, 둘째, 주택공급을제한하는반면부동산투

자에 대한 세제우대는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셋째, 저축의배분을부동산투자에집중시킴으로써

다른목적의투자재원이부족하고, 넷째, 앞에서언

급한 바와같이 노동의 지역간 이동을 가로막는 요

인이 되고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상호기금,

각종연금, 생명보험등이다른저축수단에비해관

대한세제우대혜택을 받고있어, 세금의차이가가

계의 금융저축수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식투자에는아무런세제혜택이없어혁신적인신

생기업에대한투자재원이부족한현상이다.

라. 조세와기업환경

스페인의 법정법인세율은 3 5 %이고 기업에 대한

여러종류의 세제우대를감안한 실효법인세율은약

11% 포인트더낮으며이는유럽연합국가들의평균

치와비슷한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법인 및 개인소득세를 감안

할 때, 고소득층납세자의비교적 높은한계세율때

문에기업투자에대한전반적인조세쐐기는국제적

인 비교에서 다소 높은 수준이며 특히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가 이를 더하고 있다. 분배이윤

(distributed profit)에대한 비교적 높은 조세부담

은 신주발행에 의한자금조달을어렵게하고있다.

더구나 2년 이상 보유한 유보이윤(retained profit)

에 대해서는 2 0 %의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

어,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간에 충분한 유보이

윤을 창출할 수 없는 초기단계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어렵게하고있는실정이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감안한 경우, 1999

년 개인소득세의 추가인하에도 불구하고 분배이윤

에 대한 조세쐐기는 5 3 %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기업의자금조달수단에대한조세중립성을더

높여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 

또한중소기업에대한세제우대혜택으로인한법

인세체계의 누진성은기업의 자발적인납세순응을

어렵게 하고영업수입을임의로 축소보고함으로써

탈세하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기업확장에대한

유인을저해하고있다. 

마. 조세와소득재분배

스페인은1 9 9 8년 개인소득세개혁을통해조세의

누진성을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결과전

반적인 조세부담을11% 포인트경감시켰으며특히

연간소득 2백만 페세타 미만의 저소득층 납세자의

세금부담을1/3 정도경감시켰다. 또한, 개인소득세

부문에서는여러종류의세액공제를없애는대신최

저생활기준을정해그 대상자의 소득에 면세해주는

제도를도입하였는데보건등 필요한비용지출을모

두 부담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소득재분배는 사회보장제도의연금 조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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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사회보장연

금의최저납부액한도는저소득층납세자의조세부

담을 가중시킨 반면, 최고 납부액 한도는 평균임금

의 1 . 5배 이상되는고소득층납세자의전반적인조

세부담을경감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밖에도

스페인은 소비세에있어서 조세의 누진성을제고시

키기위하여 7 %와 4% 별도로특별인하된 부가가

치세율을 특정품목에 적용하였는데특히음식점이

나 호텔 등의경우 소비자가 주로 고소득층이기 때

문에소득재분배에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고 할수 없겠다.

4. 스페인의향후 조세개혁 방향

스페인은 1 9 9 5년 법인세 개혁과 1 9 9 8년 개인소

득세개혁을 통해조세체계를단순화하고조세중립

성을 제고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아직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스페인의현행

조세체계가당면한 문제점들을중심으로향후조세

개혁에서해결해야할과제들은다음과같다.

우선개인소득세부문에서는

- 최고세율을 비롯한 전반적인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세원을확대함으로써세입의안정성확보

- 관대한실업수당과퇴직금제도를개선하여노동

시장의왜곡현상과조세체계의불균형을시정

- 소유자거주주택에 대한과도한 세제우대를축

소하여 저축의 배분, 소득재분배, 노동의지역간 이

동 문제를해결

- 주식배당에 대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개인의

주식투자를유도하고기업의 자금조달에대한조세

중립성을제고

- 보유기간에따라차별세율을적용하던자본이득

에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저축수단에 조세

중립성을 제고시키고 자본의 잠김효과
6 )

( l o c k - i n

e f f e c t )를 제거

- 비법인과자영업자에대한효율적인소득평가제

도를도입하여투명성을높이고조세회피를방지

법인세부문에서는

- 모든법인세에단일세율을적용하여조세중립성

을제고시키고조세회피를방지

- 직업훈련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 연구개발 투

자에대한세제우대혜택과균형을유지

- 영업손실을이월하거나소급하는제도를확산시

켜 기업의 납세의무를완화하고기업의 위험수익성

투자활동을보조

그리고 조세행정 및 납세순응과 관련하여서는 이

전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을 탈세방지 업무에 투

입하고, 징세의효율적인강제수단집행으로조세부

6) 여기서의잠김효과(lock-in effect)란세제상의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여유자금을 특정저축에 장기간묶어두어 자본의 자유로
운이동을막는현상을말한다. 

스페인은 1 9 9 8년 개인소득세 개혁을 통해 조세의

누진성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결과전

반적인조세부담을1 1 %포인트경감시켰으며, 개인

소득세 부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 최저 생활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의 소득에 면

세해주는제도를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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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재산 정보의 활

용으로 조세회피 방지와 개인의 자발적인 납세신고

를유도하여야할것이다.

Ⅴ. 스위스

스위스는 고도로 분권화된 연방제와 직접민주주

의제를 광범위하게사용하는독특한 정치체제를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하에서 스위스의 조

세체계도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제하에

서는정부간세수분배문제로인하여조세개혁을원

활히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또한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국민투표에서 최종승인을

받는것이어려울수도있다. 예를들면스위스의연

방정부는 1 9 7 7년부터 부가가치세( VAT )를 도입하

고자 하였으나 1 9 9 5년에 실시한 네 번째 국민투표

에서야 비로소 부가가치세를 시행할 수 있었다. 이

같이스위스는최근까지 전반적인조세개혁을시행

하지못하고있다.

스위스는 연방제 및 직접민주주의제를 중심으로

하는정치체제로인하여효율성및 공평성을제고하

기 위한조세개혁을시행하기가용이하지만은않다.

이와같은제약하에서스위스조세개혁의방향을몇

가지측면을중심으로간략하게살펴보도록한다.

1. 저축에대한조세혜택

스위스에서는 연금 및 보험형태의 저축에 대하여

조세혜택을부여하고 있는데 이는표준적인 포괄적

소득세제와비교하면상당히높은수준이다. 따라서

현행세제하에서이 같은형태의장기저축에대하여

조세정책상상당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과 연계하는 적립방식의 연금제도

는 1 9 8 5년부터 강제적으로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

고 스위스의연금관련자산총액은1 9 9 6년 기준으로

G D P의 약 7 5 %에 이르고있어다른국가와비교하

여 볼 때상당히높은 편이다. 

반면에주택소유및 연금ㆍ보험이외다른형태의

장기저축 규모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낮은수준으로스위스에서는연금및 보험형태의장

기저축이 다른나라에 비하여 적극적으로선호되고

있다. 그러나연금및 보험형태의저축에조세상 혜

택을 부여하는 것은 두 가지측면에서 문제가 야기

된다.

첫 번째로 효율성의 문제이다. 이들 기관을 다른

금융중개기관과 차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감

소시켜연금및 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을다른효율

적인중개기관보다도높이는문제가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평성의 문제이다. 즉 포괄적

소득의규모는동일하더라도다른형태로저축을가

지고 있으면 더 많은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평

적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포괄적 소득의

수준은낮더라도주로다른형태의저축에서소득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세액이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세체계의 누진성이 손상될 가

능성이있다.

2. 가구별이자비용 소득공제

5개캔톤을제외한지역에서는가구별로이자비용

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모든 형태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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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다면이는포괄적 소득세제와부합하는것이

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는 모든 자산에서 발생한 소

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보험회사

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차입을 통하여 이러한 자산을 취득한다

면 이자비용은소득공제를받게되어세부담을축소

할 수 있다. 그러나최근에스위스법원은이 방면에

서의 탈세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이에 해당하면

소득공제혜택을인정하지않고있다.

3. 소유자거주주택에 대한과세

스위스에서는 소유자 거주주택과 임대자 거주주

택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것은 비

용을공제후에귀속임대료를완전히과세한다는것

을 의미한다. 

귀속임대료에 대한 과세의 주요 문제는 과도하게

비용을신고하는것이다. 주택소유자가과도하게비

용을신고하는것은그들이과도한수준으로부동산

모기지를 가지고 대신에 생명보험에투자하고자하

는 유인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연금및 보

험형태의 장기저축에대한조세상의 혜택을 축소한

다음에 귀속임대료를 시장가치에 근접하도록 인상

하는 방안이 강력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연금및 보험형태의장기저축에대한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한다면 거주자의 주택소유에대한현행

세제상의혜택을축소하는것이오히려역효과를가

져올수도있다.

4. 개인에대한 재산세 폐지

캔톤 및 시정부는 조세조화법(Law on Ta x

H a r m o n i s a t i o n )에 의하여 개인의 순재산에대하여

과세하고있다. 대부분의OECD 국가에서는부과하

고있지않는세제로스위스가자본소득에대한과세

비중이 높은이유중의하나이다. 개인에대한순재

산세는 세원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으로부터발생한

자본소득에대한부가세의성격을가지고있다. 만약

포괄적 소득액은 동일하더라도 재산세가 면제되는

형태의 자산을보유하면납세액을줄일수 있다. 스

위스에서는 연방정부차원에서는 개인에 대한 순재

산세가폐지되었으며또한최근에독일, 오스트리아

및 덴마크에서폐지한것처럼캔톤및 시정부에서도

순재산세를폐지하는것을검토하여야할것이다. 또

한 Behnisch 위원회에서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순조롭게 도입하기위해서 순재

산세를폐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스위스조세제도의특이한것은캔톤및 시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 및 법인재산세의 세율구조가 누진

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스위스는 배당에 대한 법인

세 및 개인소득세에서의이중과세에대해공제가허

용되지 않고 있어 조세 공평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구조를 단일세율로 대체하

고,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

는 것이보다공평하고효율성을높일수 있는방안

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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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세율의조정

스위스 조세제도 중 특이한 것은 캔톤 및 시정부

에서부과하는법인세 및 법인재산세의세율구조가

누진적이라는 점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법인

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핀란

드, 멕시코 및 아이슬랜드는 법인에 대한 순재산세

를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누진구조는 기업의 위험

에 대한선호를단념하게하는효과가있다. 만약기

업이높은수익률을올리면(손실의차기이월에의하

여 다소간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고율의법인세

가 부과되며기업이손실을입은경우에도순재산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같은 제도는 기존기업에 비

하여위험도가높은경향이있는신생기업에게특히

불리하게작용할 수 있다. 또한스위스는배당에대

한 법인세및 개인소득세에서의이중과세에대해공

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조세 공평성에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구조를 단일세율로

대체하고,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보다 공평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방안이될 것이다. 

6. 환경세

스위스는 환경보호 방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가지

고 있지만직접적인규제에주로의존하여왔다. 다

른 국가와마찬가지로환경보호측면에서여러정책

적 목표는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에

의존하는것이비용이훨씬적게들이고정책목표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을스위스정책당국도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1 9 9 8년에 비로소 연방정부는 최초의

순수한 의미의 환경세를고유황성분을함유한 경유

에 대하여도입하였다. 

1 9 9 8년에 연방정부는 환경세를 도입하고 환경세

세수 중에서 매년 2 0∼3 0억 스위스 프랑을 사회보

장제도의 갹출금을 축소하는데 이용하자는 새로운

환경세개혁방안을제시하였다.

환경보호를위하여환경세를도입하는것은환경유

해물질배출을줄이고환경규제에의한 비용을축소

함으로써경제효율성을증진하는데기여할수있다. 

한편 환경세 세수입을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만 사용한다는조건을붙이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

며 환경세세수는가장비효율성이거나혹은불공평

한 조세를축소하는데이용되는것이이상적이다. 

7. 국제조세

스위스의해외투자관련조세제도는몇 가지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스위스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

여 자본소득에원천과세가부과되지않는해외지역

에 (신탁)투자를하는 경우 고객(또한 국내거주 납

세자)은 이러한 소득에 대한과세를 회피할 가능성

이 있다. 납세자가해외에 직접투자하는경우는 다

르지만 스위스 은행의 오랜 전통인 은행의 엄격한

비밀유지관행(Swiss Bank Secrecy)으로인하여범

죄행위가 아닌한에는 거주국가에서해당자본소득

을 적절하게과세하는것이힘들게 된다. 스위스국

내에서 발생한 자본소득에 대해서만 원천과세

( 3 5 % )가 부과되고있기때문에조세회피를효과적

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

다. 이문제에관해서는스위스를포함한OECD 회

원국들이2 0 0 2년 말까지각국의법규및 관행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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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검토할예정이다.

Ⅵ. 뉴질랜드

뉴질랜드는1 9 8 0년대중반에시행한대대적인세

제개혁을통해 OECD 국가중에서 가장넓은과세

기반과 공평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세체제를 갖추고

있는국가로평가받고있다. 그러나다른OECD 국

가들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시간이 흐를수

록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여건이변화됨으로써조세

체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뉴질랜

드의 조세체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

와 관련된경제적왜곡과불평등이미미하기때문에

대대적인 세제개혁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기본적인조세체제는유지하면서앞서

언급한경제여건변화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개

혁의초점을맞추고있다.

1. 경제여건의변화에 따른조세정책의 개편

조세제도는 경제가 대외적으로 많이 개방될수록

대외적인 여건에 잘 대응할 수 있는체계를 갖추어

야 한다. 자본과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 있는기술

자의 역할 분담이 커지고 이들의 해외이동이 빈번

한 상황에서뉴질랜드의세제도이에잘 적응하도록

개편되어야한다. 

뉴질랜드의가계저축률은 대부분의 OECD 국가

들에비해매우낮은편이다. 이와같은낮은저축률

로 인해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현행 뉴질랜드의조세제도가국민들로하여

금 저축을증가시키도록유도하고있는지살펴볼필

요가있다. 이에대한답은부정적이다. 이론적인연

구뿐아니라 실증적인 연구에서도뉴질랜드의조세

제도가 가계저축률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은얻지못했다. 

가계저축이낮은원인들중 하나로정부에서광범

위하게 제공하고있는 사회복지관련편익과 서비스

를 들 수 있다. 이와함께개인연금저축과장기저축

과 관련된과세특혜폐지, 후한연금지급등은뉴질

랜드의 연금관련 저축과 장기 저축이 다른 O E C D

국가들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뉴질랜드의 조세제도는 주택에 대한 과도한 저축

( o v e r s a v i n g )을 유도하며 생산적 자산에 대해서는

낮은저축( u n d e r s a v i n g )을 유도하여뉴질랜드의장

기적인성장잠재력을줄이고있다. 

2. 조세개혁의긍정적인 측면

가. 소비세와재산세의왜곡이적음

총조세수입의50% 이상이소득세로부터조성되고

있는데이는O E C D국가의평균3 5 %보다훨씬높은

비중이며소비세의비중은총조세수입의1/3 이상으

뉴질랜드의조세체제는다른OECD 국가들에비해

조세와관련된경제적왜곡과불평등이미미하기때

문에 대대적인 세제개혁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뉴질

랜드 정부는 현재 기본적인 조세체제는 유지하면서

앞서언급한경제여건변화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에개혁의초점을맞추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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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OECD 평균보다약간높은편이다. 1986년에도

입된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 x )는 조세부담비

중을 소득세에서소비세로이동시켰다. 재산관련조

세의 비중은O E C D국가들과비슷하며그 내용을살

펴보면거래관련세보다보유관련세제의비중이상대

적으로크다. 이는재산관련세제가토지의효율적이

용을심각하게저해하고있지는않음을의미한다.

나. 적절한한계세율과광범위한조세기반

한계세율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액공제와복지편익의경감등의상호작용

으로인하여특정소득그룹과가족형태에따라높은

한계세율이 나타나기도 한다. ‘저소득 환급’이라는

특별한 세액 공제는 1 9 8 8년에 낮은 급여 소득자의

평균세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도입되었으며, 이러

한 저소득환급으로인해저소득자의한계세율이감

소하게되었다. 

뉴질랜드정부는 사회보장관련재정 확보 및 분배

측면을고려하여최근개인소득에대한최고한계세율

을 3 9 %로 인상하였다. 그러나적은수의납세자만이

새로운최고한계세율의영향을받기때문에전반적으

로경제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개인소득에대해폭넓은과세기반을갖추고

있다. 33%의단일법정법인세율은OECD 국가들

중 중간 정도로 OECD 평균 3 6 %보다 약간 낮다.

최근법인세수입은GDP 대비약 4%(OECD 평균

은3 . 3 %임)로법인세과세기반이OECD 국가평균

수준보다폭넓게분포되어있다.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는 1 0 %의 단일 세율로

1 9 8 6년에도입되었으며, 그후 1 9 8 9년에1 2 . 5 %로

상승하였다. 뉴질랜드의부가가치세는다른O E C D

국가에비해높은효율성을가지고있으며부가가치

세가면제되는수준은다른국가들보다낮다. 

환경세(연료와 도로사용자 요금에 대한 과세)는

OECD 평균보다낮으며, 환경세수입은 총 조세수

입의 5% 미만을 차지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디젤

연료에부과되는세금이무연휘발유의것보다매우

낮다는것이다( O E C D에서가장낮음). 이는연료에

대한세금은환경보다는오히려세수에목적을두고

있는것임을가리킨다.

다. 연금 저축과 특별급여에 대한 제한적인 세금

특혜

다른 O E C D국가들과는 달리 뉴질랜드는 개인의

연금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보조해 주지 않는다.

연 기금의수익( b e n e f i t )은비과세인반면현재지불

하는보험료에대해서는과세된다(TTE 과세방법) .

개인 연기금의 현재 수입에 대해 법인세율 3 3 %가

과세되기 때문에 낮은한계세율의개인납세자들은

중과세(일반적인저축과 비교하여)된다. 최근개인

소득세최고세율을3 9 %로 인상함과함께중과세되

고 있는납세계층에게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뉴질랜드는대부분의 다른OECD 국가보다특별

급여(fringe benefit)에많은 포괄적인 과세를 적용

한다. 특별급여세는가장높은한계세율로부과되기

에 한계세율이최고세율바로아래에있는피고용인

에게 중과세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최근

최고 개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특별급여의 세율도

따라서 조정되어 중-저 소득자에게 더욱 중과세 되

게 되었다. 



O E C D국가의 조세개혁논의(종합 Ⅰ)

재정포럼 1 3 3

라. 폭넓고정교한국제조세

뉴질랜드는그 동안국제조세제도에대해많은개

혁을 이루었다. 국내 자본비용을 감소시키고, 조세

회피 및 유예를 제한하며, 거주자의 국내외 투자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하고자 하였다. 국제조세제도를

이끄는 중요한 원리는 거주자의 국내외 투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과세하는 것이다. 거주자

의 전 세계소득에대해과세하는제도는OECD 국

가들에서광범위하게적용되고있다. 

마. 조세행정개선을위한지속적인노력

실증연구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납세자 순응비용

은 G D P의 2.5%, 조세행정비용은G D P의 0 . 5 %를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순응비용을줄이기

위해뉴질랜드정부는납세자들이쉽게세법을이해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자납세신고 시스템을도입하여 봉급생활자가소

득세 환급을 위해 더 이상 서류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자영업자와 기타 비임금 소득

자에게도확장시킬계획이다. 

3. 조세개혁의부정적인 측면

가. 자본이득세결여로인한소득세과세기반침식

뉴질랜드는 자본과 수입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지

만 명시적인자본이득세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

자본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

로 조세회피를위해수입이자본이득으로전환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자본과 수입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각각의사례마다뉴질랜드의내국세청( I n l a n d

Revenue Department)에서판단을 하여야 하기에

이로인해납세자의순응비용도증가하고있다.

뉴질랜드가 자본이득에 대하여 포괄적인 과세를

징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원이 좁아지고, 저축

과 투자의 자원배분이 왜곡되며, 특히 고소득자의

조세회피행동이촉진되는 등의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나. 기업의법인세와R&D 관련투자

포괄적인자본이득세의결여와함께, 임업과지적

소유권 등과관련된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납세자에게조세회피의수단을

제공하고있다. 이러한투자는 즉시공제되거나, 수

입 발생이 장기간 후에 발생하거나, 또는 자본이득

으로취급되어비과세되기도하므로 과세가 회피되

거나 연기된다. 이러한사례는 기업의 법인세 납부

에서도발생한다. 

법인세에서더 주목할만한것은R&D 지출과같

은 자본재(임금과급여에 대한R&D 지출 제외)에

뉴질랜드의가계저축이낮은원인들중 하나로정부

에서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편익

과 서비스를들 수 있다. 이와 함께개인연금저축과

장기저축과 관련된 과세특혜 폐지, 후한 연금지급

등은뉴질랜드의연금관련저축과장기저축이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활성화되지못하게만들었다.

또한뉴질랜드의조세제도는주택에대한과도한저

축을유도하며생산적자산에대해서는 낮은저축을

유도하여장기적인성장잠재력을줄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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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세제도이다. 이 지출이‘과학적인 연구

(scientific research)’또는‘개발( d e v e l o p m e n t )’

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R&D 투자에 대한 과세가

달라진다. ‘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R & D자본 비용

은 일반적으로 즉시 공제되지만 그 밖의것은 전혀

공제하지못할수있다.

다. 세액공제가노동시장참여저해

다른OECD 국가와는달리개인소득에대한실질

적인소득공제는없다. 그러나중간및 저소득층에

대해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한 세액 공제는 존재한

다. 이러한 세액 공제의 규모는 연간 GDP 대비

1 . 5 %에서2 %의 예산상비용을존재시킨다. 이러한

세액 공제는 자녀를 둔 저소득자 특히 편부모 가족

에게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게 한다. 높은 한계세

율은 편부모 가족과 같은 저소득층이 노동 공급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저소득층은

자신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상근

( p a r t - t i m e )직업이 아닌 상근( f u l l - t i m e )직업일 경

우에만가능하다는것을깨닫고일을하기보다는현

재의수준에그냥머무르게하는부작용을불러일으

키고있다. 

라. 가계저축의비효율적인배분

뉴질랜드의 가계저축률은 다른 대부분의 O E C D

국가들보다낮을뿐 아니라경제성장극대화라는관

점에서 볼 때도 저축의 배분은 비효율적이다. 일반

적인예로한 가구가주택을보유하고이 주택과관

련된 대출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본이득에대해서

는 비과세되고 이자비용(주택대출)에 대해서는 소

득공제가이루어지지않는다. 

주택의 세금 특혜 처리는 투자가 더 생산적인 곳

에 사용되기보다는주택투자 쪽으로 이동하게 하였

다
7 )

. 주택에 대한 지나친 투자를 줄이고 더 생산적

인 곳으로자원을이동시키기위해서는주택에대해

서도다른 저축수단들과마찬가지로특혜를 없애고

주택과관련된부채에대해서도소득공제를인정할

필요가있다. 

4. 중립성과 효율성의 제고

가. 과세기반확충

포괄적인 자본이득세의 미비는 뉴질랜드 세제의

결점중에서 가장대표적이라고할 수 있다. 자본이

득세실시의무엇보다중요한효과는비과세되는자

본이득으로세원이 이전되는 것을제한하여소득세

세원을보호한다는것이다. 대부분자본이득을얻는

계층은높은수입을얻고있는고소득층이므로자본

이득세는 소득 재분배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

본이득세의 전면적인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자본이

득세를부과할목록을만들어이를부분적으로시행

할 수도있겠다.

나. 합리적인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는복지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소득

계층에게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적절한

7) 다양한자산에대해 장기간(historical) 세전수익을비교하면주
식투자보다주택투자가실질적으로낮다. 그러나세금이익을고
려하면 다른저축수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주택의 세후성과가
더유리하다. 심지어1 9 9 0년대에걸쳐주택에대한투자의세후
수익이 주식투자의 수익에 필적한다는것이 밝혀졌다( W e s t p a c
Trus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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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와 복지 혜택의 조합을 통하여 분배목표

의 훼손 없이이들에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다. 

다. 저축과투자

저축과투자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위에서도언

급한과세기반확충이필수적이다. 또한개인연금계

획에세금유인을제공함으로써가계로 하여금 장기

저축을하도록유도할수 있다. 

기업관련 과세제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대두

되는 문제점으로는 R&D 투자에 대한 과세문제이

다. R&D 투자에대해과세·비과세되는구분이불

분명하여이에대한명확한개념정립이필요하다. 

라. 장기적인조세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뉴질랜드 조세제도를 보

다 견실한구조위에놓기위해서는다음의두 가지

대안을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소득세를낮추면

서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늘리는 것이다. 둘째는 자

본과노동수입의과세를분리하여이중의소득세제

방향으로나가는것이다. 첫째대안은부가가치세를

강화하고, 소득세를낮추어지출세방향으로조세제

도를바꾸는 것이다. 이러한제도변화는소득세 구

조로부터 야기된 저축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으

며, 노동수입에대한한계세율을낮출수있다.

두 번째대안인 이중의 소득세에대해, 현재의가

장 명백한 대안은 이른바 북부 유럽에서 적용하는

이중의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초적인 원리는

노동과 자본이득의 과세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높은한계세율로노동소득에대해누진적으로과세

하며, 반면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낮은 단일 세율로

과세한다. 이와 같은 과세제도는 자본 형성에 대한

장벽을제거하고자본도피를막을수 있다. 

최고개인소득세율이3 9 %인 뉴질랜드의경우위

에서언급한두 가지대안의중간정도에위치해있

다. 장기적으로첫 번째대안을따를경우소득세과

세 기반을넓히는것이필요하며이로인한자본및

우수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세율의 하향 조정이

필수적이다. 세율의하향조정을고려하지않는다면

두번째 대안이더 좋은해답이될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뉴질랜드 조세제도를 보다

견실한구조위에놓기위해서는다음의두 가지대

안을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는 소득세를 낮추면서

동시에부가가치세를늘리는것이다. 둘째는자본과

노동 수입의 과세를 분리하여 이중의 소득세제방향

으로나가는것이다.



정책흐름
1. 2001년조세지출보고서

2.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Ⅰ. 주요내용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기본적인과세체계에서벗어난 특례규정에의한 세금

감면』을의미

□2 0 0 1년조세지출보고서는1 9 9 9년제도도입이래3번

째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

회에제출할계획임.

○금년부터는 관세를 추가하여 모든 국세의 2 7 3개 조세

지출항목에대해전년도실적 및금년도전망액을 기능

별, 세목별, 감면방법별로제시하여조세감면제도의투

명성을제고

□2000년 조세지출실적은 13조 2,824억원으로

G D P ( 5 1 7조원)의2.6%, 관련국세13.8 %에해당

○2 0 0 0년 실적의 주요내역은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

지원이전체의 50%, 중소기업·투자촉진등 경제발전

지원이32% 차지

□2 0 0 1년 조세지출전망액은1 4조 1 , 9 1 1억원으로 G D P

전망액5 5 1조원의2.6%, 관련국세전망액의1 3 . 6 %에

해당

○2 0 0 1년 전망액의 전년실적 대비 증가율은 6 . 8 %로서

관련국세의증가율8 %보다약간낮은수준임.

※조세지출규모는 국세 대비 1 9 9 9년 13.9%, 2000년

13.8%, 2001년(전망) 13.6%로서그규모가축소되는

추세에있음.

□정부는 앞으로『넓은세원, 낮은세율』체계를확립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그세입여력으로세율을인하해나감으로써공평

한 세제, 외국보다 유리한 세제, 재정건전성을 뒷받침

하는세제를구축해나가겠음.

Ⅱ. 조세지출예산제도의개요

□조세지출은재정지출에대응하는조세보조금으로서

『기본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

감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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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흐 름

2 0 0 1년 조세지출보고서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지출예산과에서2 0 0 1년 1 0월 2 9일에발표한「2 0 0 1년조세지출보고서」의전문입니다.



○지원수단은 직접세부문에서‘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

제, 저율과세, 준비금’등, 간접세부문에서‘부가세영

세율및 면세, 특별소비세면제’등이있음. 

□보고서제출근거및작성목적

○국민의정부 1 0 0대개혁과제중하나로선정되어 1 9 9 9

년부터세입예산의참고자료로국회에제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계류중인「재정건전화특별조치

법(안)」에서 조세지출보고서 작성·국회제출 등에 관

한 법적근거마련

○보고서작성목적

–조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공

표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

–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조세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음.

Ⅲ. 2001년도조세지출보고서의개요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는 1 9 9 9년에 조세지출예산제

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3번째 작성하는 것으로서, 관

세를 추가함으로써 모든 국세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를

제시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

□조세지출보고서연도별작성내역

□2 0 0 0년실적및 2 0 0 1년전망요약

Ⅳ. 2000년조세지출실적분석

□2 0 0 0년도 조세지출 총액은 1 3조 2 , 8 2 4억원이며,

G D P ( 5 1 7조원) 대비 2.6%, 국세대비 1 3 . 8 %로 전년

도에비해0.1%p 감소

○2 0 0 0년 조세지출실적과전망액( 1 3조 2 , 3 3 0억원)의차

이는4 9 0억원으로비교적정확하게전망됨.

□2 0 0 0년조세감면주요내역

재정포럼 1 4 7

대상세목 소득·법인·상속세 부가세·특소세등 관세를추가하여
등직접세3개세목 간접세도포함하여 1 1개세목

1 0개세목

작성항목 1 1 2개 2 3 0개 2 7 3개

작성범위 전년도실적 전년도실적 전년도실적
+ 당해연도전망치 +당해연도전망치

1 9 9 9년( 1차) 2 0 0 0년( 2차) 2 0 0 1년( 3차)

조세지출( A ) 1 0 6 , 4 6 7 1 3 2 , 8 2 4 1 4 1 , 9 1 1 2 4 . 7 6 . 8

직접세 7 3 , 6 8 9 9 5 , 1 4 7 1 0 1 , 6 2 5 2 9 . 1 6 . 8

간접세 3 2 , 7 7 8 3 7 , 6 7 7 4 0 , 2 8 6 1 4 . 9 6 . 9
(관세) ( 1 , 0 4 8 ) ( 1 , 3 8 4 ) ( 9 8 6 )

관련국세(B)  6 6 1 , 4 0 5 8 3 2 , 2 1 4 8 9 8 , 8 0 8 2 5 . 8 8 . 0

조세지출비율
1 3 . 9 1 3 . 8 1 3 . 6

( A / A + B )

1 9 9 9실적( C )2 0 0 0실적( D )2 0 0 1전망( E )
전년대비증감률

D / C E / D

주: 국세: 재평가세·교육세·농특세제외

*1 9 9 9년실적은전년도조세지출실적에관세를포함시켜재계산한것임.

(단위: 억원, %)



○2 0 0 0년 조세지출실적의 주요내역은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지원이 전체의50%, 중소기업지원·투자촉

진·연구개발등경제개발지원이32% 차지

○「세목별」조세지출실적은 소득세 5 1 , 6 9 0억원(전체의

38.9%), 법인세4 3 , 2 9 0억원(전체의32.6%), 부가가

치세2 6 , 4 1 0억원(전체의1 9 . 9 % )의순서임.

Ⅴ. 2001년조세지출전망액분석

□2 0 0 1년 조세지출전망액은1 4조 1 , 9 1 1억원으로 G D P

전망액( 5 5 1조원) 대비 2 . 6 %이며, 조세지출비율은

2 0 0 0년보다다소감소한1 3 . 6 %로예상

○2 0 0 1년 전망액의전년실적대비증가율은6 . 8 % ( 9 , 1 0 0

억원증가)로국세증가율( 8 % )보다약간낮은수준임.

□2 0 0 1년조세감면내역

○2 0 0 1년 조세지출전망액의주요 내역은 근로자·농어

민 등 중산층 지원이 전체의 46%, 기업의투자촉진·

연구개발등경제개발지원이33% 차지

○2 0 0 1년기준『세목별』조세지출전망액은소득세5 2 , 0 2 0

억원(전체의 36.7%), 법인세 4 9 , 4 8 0억원(전체의

34.9%), 부가가치세2 8 , 9 8 0억원(전체의2 0 . 4 % )의 순

서임.

1 4 8 2 0 0 1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①저축지원 2 8 , 3 2 0 ( 2 1 . 3 )

•농어민예탁금비과세 7 , 5 2 0

②농어민지원 2 1 , 9 1 0 ( 1 6 . 5 )

•농어업용면세유, 농어업용기자재부가세영세율 1 9 , 3 5 0

③근로자소득지원 1 6 , 2 9 0 ( 1 2 . 3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등특별공제 1 1 , 8 9 0

④사회보장지원 1 1 , 6 5 0 ( 8 . 8 )

•기부금손금산입 4 , 4 2 0

⑤투자촉진지원 1 0 , 7 4 0 ( 8 . 1 )

•임시투자세액공제 4 , 3 9 0

⑥연구및인력개발 9 , 7 9 0 ( 7 . 4 )

•기술(연구) 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6 , 8 9 0

감면항목 금액 (구성비)

2 0 0 0년조세감면주요내역
(단위: 억원, %)

①근로자소득지원 2 3 , 9 7 0 ( 1 6 . 9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 6 , 5 2 0

②농어민지원 2 2 , 3 2 0 ( 1 5 . 7 )

•농어업용면세유, 농어업용기자재부가세영세율 1 9 , 0 7 0

③저축지원 1 8 , 9 7 0 ( 1 3 . 4 )

•농어민예탁금비과세 5 , 3 7 0

④사회보장지원 1 3 , 2 8 0 ( 9 . 4 )

•기부금손금산입) 4 , 5 6 0

⑤중소기업지원 1 2 , 6 7 0 ( 8 . 9 )

•신용카드사용에따른부가세세액공제 5 , 1 6 0

⑥투자촉진지원 1 2 , 4 7 0 ( 8 . 8 )

•임시투자세액공제 7 , 0 2 0

감면항목 금액 (구성비)

2 0 0 1년조세감면주요내역
(단위: 억원, %)

○신용카드사용의활성화에따른감면확대 4 , 4 2 0

–신용카드발행개인사업자부가세 2 , 4 2 0 5 , 1 6 0 2 , 7 4 0
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근로자소득공제 3 5 0 2 , 0 3 0 1 , 6 8 0

○근로자에대한특별공제확대 4 , 3 0 0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등 1 0 , 1 8 0 1 4 , 4 8 0 4 , 3 0 0

○기타항목 3 , 6 3 0

–임시투자세액공제 4 , 3 9 0 7 , 0 2 0 2 , 6 3 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 , 7 9 0 4 , 7 8 0 1 , 0 0 0

증가요인 2 0 0 0년실적 2 0 0 1년전망 증가액

2 0 0 1년전망액의주요증가내역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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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앞으로의운용방향

□비과세·감면의 축소등 세입기반을확대하고 이에따

른 세입여력으로 세율수준을 적정화하여「넓은 세원,

낮은세율」체계를확립해나감으로써

○국민의 체감조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건전재정을

뒷받침

○개방경제하에서 외국보다 유리한 경쟁력있는 세제를

마련

○그동안상대적으로세금을적게내온납세자의세금은늘

리고성실납세자의세금은줄이는공평한세제를구축

□중장기적으로는조세지출이재정지출과연계하여운용

되어재원이효율적으로배분될 수있도록익년도 조세

지출전망액을적기에국회에제출

<참고>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조세지출실적및 전망액

1. 기능별조세지출금액

1. 근로자·농어민등중산층지원 6 6 , 5 1 2 5 0 . 1 6 5 , 2 6 4 4 6 . 0 △1 . 9
1 . 1 .저축지원 2 8 , 3 1 6 2 1 . 3 1 8 , 9 6 6 1 3 . 4 △3 3 . 0
1.2. 근로자 1 6 , 2 8 8 1 2 . 3 2 3 , 9 7 4 1 6 . 9 4 7 . 2
1.3. 농어민 2 1 , 9 0 8 1 6 . 5 2 2 , 3 2 4 1 5 . 7 1 . 9

2. 경제개발지원 4 2 , 4 5 6 3 2 . 1 4 6 , 8 0 3 3 3 . 0 1 0 . 2
2.1. 중소기업 8 , 2 5 7 6 . 2 1 2 , 6 7 2 8 . 9 5 3 . 5
2.2. 투자촉진 1 0 , 7 3 9 8 . 1 1 2 , 4 6 7 8 . 8 1 6 . 1
2.3. 연구및인력개발 9 , 7 9 2 7 . 4 9 , 3 5 8 6 . 6 △4 . 4
2.4. SOC·공공투자 4 , 9 8 8 3 . 8 4 , 8 0 2 3 . 4 △3 . 7
2.5. 금융산업 2 , 7 4 4 2 . 1 4 , 0 6 6 2 . 9 4 8 . 2
2.6. 구조조정 4 , 3 8 6 3 . 3 1 , 7 4 3 1 . 2 △6 0 . 3
2.7. 지방이전등경쟁력강화 1 , 5 4 9 1 . 2 1 , 6 9 5 1 . 2 9 . 4

3. 사회개발지원 1 7 , 4 1 4 1 3 . 1 2 2 , 6 6 4 1 6 . 0 3 0 . 1
3.1. 교육및문화체육 3 , 3 2 6 2 . 5 6 , 1 2 0 4 . 3 8 4 . 0
3.2. 환경 2 , 0 0 5 1 . 5 2 , 7 4 8 1 . 9 3 7 . 1
3.3. 사회보장 1 1 , 6 4 9 8 . 8 1 3 , 2 7 6 9 . 4 1 4 . 0
3.4. 주택 4 3 4 0 . 3 5 2 0 0 . 4 1 9 . 8

4. 국방 4 , 8 5 6 3 . 7 5 , 3 8 2 3 . 8 1 0 . 8
5. 일반행정(외교및공공부문) 1 , 2 8 2 1 . 0 1 , 4 0 8 1 . 0 9 . 8
6. 기타 3 0 4 0 . 2 3 9 0 0 . 3 2 8 . 3

계 1 3 2 , 8 2 4 1 0 0 1 4 1 , 9 1 1 1 0 0 6 . 8

기 능 별 2 0 0 0년실적 2 0 0 1년전망 증감률

금액( A ) 구성비 금액( B ) 구성비 ( B / A )

(단위: 억원, %)

주: 통계수집및추정이곤란한항목은제외하고합한수치임.



□조세지출금액증감내역

<주요증가항목>

○근로자지원: 2000년실적대비7 , 6 9 0억원증가전망

–2 0 0 1년에는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2 0 0 0년에는3개월분만소득공제), 보험료인

상에따른보험료소득공제확대가주요요인임.

○중소기업지원: 4,400억원증가전망

–신용카드사용의활성화로개인사업자의부가세세액공제

가증가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증가할것으로전망

○금융산업지원: 1,300억원증가전망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배당증가에 따라 기관투

자가가익금불산입하는배당소득금액도함께증가

○교육및문화·체육지원: 2,790억원증가전망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로손금산입하는금액증가

○환경지원: 740억원증가전망

–재활용폐자원취득에따른부가세매입세액공제증가

<주요감소항목>

○비과세, 세금우대등저축지원: 9,350억원감소전망

–종합소득세 시행에 따른 이자소득세율 인하(20% →

1 5 % )로 저축에지원되는조세지출실적이자동으로감

소(비과세는1/4, 세금우대는1/2 감소)

*이자지급액자체는증가전망

○구조조정지원: 2,640억원감소전망

1 5 0 2 0 0 1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소 득 세 5 1 , 6 9 2 1 7 5 , 0 8 9 2 2 . 8 5 2 , 0 2 4 1 8 1 , 9 6 1 2 2 . 2 0 . 6
법 인 세 4 3 , 2 8 6 1 7 8 , 7 8 4 1 9 . 5 4 9 , 4 8 1 1 6 1 , 9 9 0 2 3 . 4 1 4 . 3
상속증여세 1 6 9 9 , 8 8 9 1 . 7 1 2 0 8 , 9 6 8 1 3 . 2 △2 9 . 0
직접세계 9 5 , 1 4 7 3 6 3 , 7 6 2 2 0 . 7 1 0 1 , 6 2 5 3 5 2 , 9 1 9 2 2 . 3 6 . 8
부가가치세 2 6 , 4 0 8 2 3 2 , 1 2 0 1 0 . 2 2 8 , 9 7 6 2 7 5 , 1 7 0 9 . 5 9 . 7
교 통 세 6 , 5 1 2 8 4 , 0 3 6 7 . 2 7 , 0 4 1 1 0 8 , 4 8 6 6 . 1 8 . 1
특별소비세 9 3 6 2 9 , 8 4 6 3 . 0 1 , 3 5 1 3 5 , 6 7 4 3 . 6 4 4 . 3
주 세 3 3 8 1 8 , 6 4 4 1 . 8 3 1 6 2 7 , 0 6 3 1 . 1 △6 . 5
인 지 세 5 3 7 3 , 8 7 6 1 2 . 2 6 9 2 4 , 4 3 0 1 3 . 5 2 8 . 9
증권거래세 1 , 3 8 8 2 7 , 3 5 9 4 . 8 7 9 8 1 7 , 6 7 5 4 . 3 △4 2 . 5
전 화 세 1 7 4 1 4 , 5 7 4 1 . 2 1 2 6 1 3 , 1 1 6 1 . 0 △2 7 . 6
관 세 1 , 3 8 4 5 7 , 9 9 7 2 . 3 9 8 6 6 4 , 2 7 5 1 . 5 △2 8 . 8
간접세계 3 7 , 6 7 7 4 6 8 , 4 5 2 7 . 4 4 0 , 2 8 6 5 4 5 , 8 8 9 6 . 9 6 . 9
합 계 1 3 2 , 8 2 4 8 3 2 , 2 1 4 1 3 . 8 1 4 1 , 9 1 1 8 9 8 , 8 0 8 1 3 . 6 6 . 8

2 0 0 0년실적 2 0 0 1년전망 조세지출

조세지출( A ) 세 수( B ) 비 율( A / ( A + B ) ) 조세지출( C ) 세수( D ) 비 율( C / ( C + D ) ) 증감률( C / A )

2. 세목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억원, %)

주: 관세는간접세에포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부가세 면

제금액감소

□세목별증감내역

<주요증가항목>

○법인세: 6,200억원증가전망

–임시투자세액공제( 2 , 6 5 0억)와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

( 1 , 0 0 0억),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8 0 0억) 등증가예상

○부가가치세: 2,560억원증가전망

–군용 석유류와 방산물자에대한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업용석유류에대한부가세면제금액증가

○특별소비세: 410억원증가전망

–폐광카지노에 대한 특소세 저율과세(내국인 3 , 5 0 0원)

가 2 0 0 1년에는연간반영되어증가( 2 0 0 0년에는2개월

분만반영)

<주요감소항목>

○증권거래세: 590억원감소전망

–증권시장침체로인해거래감소에따른증권거래세면

재정포럼 1 5 1

직접세 A. 직접감면 8 9 , 6 7 8 6 7 . 5 9 4 , 1 8 6 6 6 . 4
부 문 1. 비과세 2 2 , 9 2 1 1 7 . 3 1 8 , 4 2 8 1 3 . 0

2. 세액감면 1 5 , 1 7 6 1 1 . 4 1 6 , 1 3 2 1 1 . 4
2.1. 소득세·법인세감면 8 , 6 3 8 6 . 5 1 1 , 4 8 8 8 . 1
2.2.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감면 6 , 5 3 8 4 . 9 4 , 6 4 4 3 . 3

3. 세액공제 1 6 , 2 6 5 1 2 . 2 1 8 , 0 5 3 1 2 . 7
4. 소득공제 1 6 , 3 2 2 1 2 . 3 2 3 , 7 4 1 1 6 . 7
5. 저율과세 9 , 6 9 1 7 . 3 6 , 0 8 2 4 . 3
6. 기타(손금산입·익금불산입등) 9 , 3 0 3 7 . 0 1 1 , 7 5 0 8 . 3

B.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등) 5 , 4 6 9 4 . 1 7 , 4 3 9 5 . 2
소 계 9 5 , 1 4 7 7 1 . 6 1 0 1 , 6 2 5 7 1 . 6

간접세 1. 부가가치세영세율 1 4 , 9 3 5 1 1 . 2 1 3 , 8 6 8 9 . 8
부 문 2. 부가가치세면세 5 , 9 2 8 4 . 5 6 , 2 3 7 4 . 4

3. 특별소비세·교통세면제 7 , 3 9 2 5 . 6 7 , 9 8 7 5 . 6
4.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등면제 3 , 8 2 1 2 . 9 2 , 9 1 8 2 . 1
5. 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등) 5 , 6 0 1 4 . 2 9 , 2 7 6 6 . 5

소 계 3 7 , 6 7 7 2 8 . 4 4 0 , 2 8 6 2 8 . 4
합 계 1 3 2 , 8 2 4 1 0 0 1 4 1 , 9 1 1 1 0 0

감면방법
2 0 0 0년실적 2 0 0 1년전망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3. 감면방법별조세지출금액
(단위: 억원, %)

주: 통계수집및추정이곤란한항목은제외하고합한수치임.



제금액감소

○관세: 400억원감소전망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수입 감소로 관세 면제 감소

전망

□감면방법별증감내역

<주요감면방법의증감내역>

○세액공제: 2000년실적에비해1 , 7 9 0억원증가전망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 부가세 세액공제 금

액증가가주요요인임.

○소득공제: 7,420억원증가전망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 근로자 소득공제 증가가

주요요인임.

○비과세: 4,490억원감소전망

–비과세 저축에 대한 기본세율 인하로 조세지출금액이

자동감소한때문임.

○저율과세: 3,609억원감소전망

–세금우대저축에대한기본세율인하로조세지출금액이

자동적으로감소전망

1 5 2 2 0 0 1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정부는 1 0월 1 9일(금) 개최된국무회의에서2 0 0 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심의·의결하고, 이를1 0월 2 3일

(화) 국회에제출하기로함.

□이번추경예산안은최근 대테러전쟁 발발등으로 더욱

어려워진경제여건을 감안하여내수진작을통한경제

활성화와테러사태관련예산을적극지원하기위해마

련된것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8 , 8 4 0억원이며, 그 재원

은 추가적인국채발행없이 금리하락에따른 이자불용

액을최대한활용하였음.

□대상사업은 경기활성화를적극지원할 수 있도록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사업등으로한정하였음.

○첫째,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 등 건설투자에 총

7 , 6 0 3억원반영

–연내에추가 집행이가능하고공사기간의단축등이 필

요한 도로·철도·항만·공항건설투자에 3 , 0 0 0억원

을추가지원

–서민들의 주거여건을개선하고주택경기를활성화하기

위해국민주택기금에1 , 0 0 0억원을추가지원하여국민

임대주택건설등을지원

–용수개발·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어촌 투자사업이 원

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의 세입부족

3 , 6 0 3억원(전년도이월금예산부족분) 지원

○둘째,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

을위해총 4 , 0 0 0억원반영

–수출 위험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수출보험기금에

1 , 0 0 0억원,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

증확충에 1 , 0 0 0억원을출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

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에추가로 1 , 5 0 0억원, 부품소

재·지식기반산업등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기금에5 0 0억원을증액

○셋째, 시중 쌀값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보유미 방

출량을 축소하고, 이로인한 양곡관리특별회계의세입

결손분보전에2 , 8 0 0억원을지원

○넷째, 테러사태와관련한 지원사업등에총 4 , 4 3 7억원

반영

–테러사태이후보험료인상과수입감소등으로어려움

재정포럼 1 5 3

2 0 0 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자료는기획예산처예산제도과에서2 0 0 1년 1 0월 1 9일에발표한「2 0 0 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전문입니다.



을겪고있는항공업계에 2 , 5 0 0억원을지원

–원유가 급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석유비축 지원에

1 , 1 0 0억원과 테러관련장비보강, 전산Back-up 시스

템구축과같은테러방지사업에 6 0 7억원을반영

–기타환율 상승으로인한차관자금원리금상환부족소

요2 3 0억원을반영

□추경 후 일반회계와 재특회계의 총 규모는 1 1 5 . 9조원

으로 불변이나, 재특차입금이자불용액을 활용한 융자

(사업) 규모가증가함에따라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규

모(일반회계+재특순융자)는1 0 5 . 3조원에서 1 0 6 . 3조

원으로 9 , 9 6 2억원 증가(전년대비 증가율 : 10.9%→

1 2 . 0 % )

□이번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연말까지 차질

없이집행토록하여 경기회복을적극뒷받침할수 있도

록할계획임.

<참고 1> 2 0 0 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

Ⅰ.  2001년제2회추경편성 배경

□금년도 예산·기금·공기업의하반기투자계획을조기

집행하는등재정을통한경기조절대책추진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하반기

재정집행활성화방안을강도높게추진중

○지난 9월3일확정된1차추경예산( 5 . 1조원)을연내에

조속히집행하여불용·이월을최소화

□최근대테러전쟁 발발등으로더욱 어려워진경제여건

을 감안, 제2차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제활성화를적

극지원

○국채추가발행없이금리하락에따른이자불용액을활용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규

모 변동없이내역을조정

○연내 집행가능하고 경기진작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분야에집중지원

–SOC 투자 확대,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 테러사태

관련항공업계지원, 석유비축확대, 테러방지지원

Ⅱ.  추경대상사업

1. 추경규모및 재원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이자불용액을 활용하

여 1 8 , 8 4 0억원규모의추경편성

○일반회계:  금리하락에따른이자불용액8 , 4 0 7억원

–국채이자: 413억원

–일반회계→재특 전출금 축소(금융구조조정이자등) :

5 , 1 9 4억원

–농가부채이자:  2,800억원

○재 특:  이자불용액1 0 , 4 3 3억원

※원리금조기회수분5천억원은차입금조기상환에활용

–추경규모: 18,840억원

1 5 4 2 0 0 1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2. 추경대상사업

□SOC 등건설투자:  7,603억원

○도로·철도·항만·공항건설:  3,000억원

–도로 1 , 9 6 0억원(기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철도 5 0 0억원(장항선개량, 경춘선복선화, 호남선복

선화)

–항만 5 0 0억원(부산신항, 광양항, 인천북항등)

–공항 4 0억원(인천신공항2단계부지매입지원)

○주택기금지원(재특융자) :  1,000억원

–임대주택건설지원등

○용수개발·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어촌 투자사업 :

3 , 6 0 3억원

–농특세 회계 전년도 이월금 예산 부족분을 재특융자로

지원하여농어촌투자사업을원활히추진

□수출·중소기업지원:  4,000억원

○수출보험기금출연:  1,000억원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신보, 기신보) :  1,000억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지원(재특융자) :  1,500억원

○산업기반기금지원(재특융자) :    500억원

–부품소재·지식기반산업등지원

□쌀값안정지원:  2,800억원

○정부방출량 축소 등에 따른 양특 세입결손보전지원 :

2 , 8 0 0억원

□기타테러사태관련지원등:  4,437억원

○테러사태관련항공업계지원(재특융자) : 2,500억원

○석유비축사업 확대( 4 0 0만배럴, 재특→에특 상환) :

1 , 1 0 0억원

○테러방지 지원(장비보강, 전산 Back-up 시스템 구축

등) :   607억원

○재특차관자금원리금상환부족분보전 : 230억원

3. 추경후2 0 0 1년 재정모습

□일반회계와재특의총예산규모: 115.9조원(규모불변)

○일반회계 :  99.2조원,   재특 :  16.7조원

□재정규모(일반회계+재특순융자) :  105.3 →1 0 6 . 3

조원

*전년대비증가율: 10.9% →1 2 . 0 %

○일반회계: 99.2 →9 9 . 2조원(규모증가없이내역변경)

○재특(순융자) :   6.1 → 7 . 1조원( 9 , 9 6 2억원증가주)

주: 재특차입금이자불용액을활용하여융자(사업)규모를확

대함에따른증가

재정포럼 1 5 5



1 5 6 2 0 0 1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Ⅰ. SOC 등건설투자 7 , 6 0 3

○도 로 8 0 , 8 3 9 1 , 9 6 0 8 2 , 7 9 9 –기간국도1,400, 국지도5 6 0

○철 도 2 8 , 2 0 8 5 0 0 2 8 , 7 0 8 –장항선개량200, 경춘선180, 호남선복선화1 2 0

○항 만 1 0 , 2 0 0 5 0 0 1 0 , 7 0 0 –부산신항207, 광양항2 0 0 ,

인천북항30, 군산항50, 부산항1 3

○공 항 - 4 0 4 0 –인천신공항제2단계 부지매입지원

○주 택 1 , 0 0 0 1 , 0 0 0 2 , 0 0 0 –임대주택건설확대( 1 0→2 0만호)를위해

국민주택기금지원

○농업생산기반투자 3 8 , 4 3 6 ±3 , 6 0 3 3 8 , 4 3 6 –수리시설개보수1,008, 중규모용수개발959, 

방조제개보수232, 지표수보강개발102, 

대규모용수개발124 등

Ⅱ. 수출·중소기업지원 4 , 0 0 0

○수출보험기금출연 2 , 0 0 0 1 , 0 0 0 3 , 0 0 0 –중소기업의수출보험지원강화

○신용보증지원 7 , 0 0 0 1 , 0 0 0 8 , 0 0 0 –신용보증기금650,  기술신용보증기금3 5 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지원 5 0 0 1 , 5 0 0 2 , 0 0 0 –소상공인지원1,000,  중소기업창업지원5 0 0

○산업기반기금지원 1 , 4 6 0 5 0 0 1 , 9 6 0 –부품소재·지식기반산업등지원

Ⅲ. 쌀값안정지원 2 , 8 0 0

○양특회계지원 7 7 0 2 , 8 0 0 3 , 5 7 0 –쌀공매량축소등에따른양특세입결손보전

Ⅳ. 기타테러사태관련지원 4 , 4 3 7

○테러사태관련항공업계지원 - 2 , 5 0 0 2 , 5 0 0 –테러사태이후보험료인상및수입감소에따라

항공업계에대한한시적지원

○석유비축사업확대 1 , 9 6 1 1 , 1 0 0 3 , 0 6 1 –원유4 0 0만배럴추가비축

○테러방지지원 - 6 0 7 6 0 7 –테러관련장비보강1 7 0 (경찰140, 해경3 0 )

–공항보안시설보강1 0 0

–국가기간정보시스템Back-up  체계구축3 3 7

○재특차관자금원리금상환부족분보전 1 0 , 4 7 9 2 3 0 1 0 , 7 0 9 –환율상승으로인한차관자금원리금상환

부족소요지원

추경규모 1 8 , 8 4 0

사 업 명 2 0 0 1예산( A ) 2차추경추가액( B ) 추경후( A + B ) 비 고

<참고 2> 추경사업요약

(단위: 억원)



<참고3> 회계별사업내용

1. 일반회계: 총규모( 9 9 . 2조원) 변동없이내역변경

□가용재원 :  금리하락에따른이자불용액8 , 4 0 7억원

○국채이자:  413억원

○일반회계 → 재특 전출금 축소(금융구조조정이자 등)

: 5,194억원

○농가부채이자: 2,800억원

□추경대상사업:  8,407억원

○도로·철도·항만등SOC 확충: 3,000억원

–도로 1 , 9 6 0억, 철도5 0 0억, 항만5 0 0억, 공항4 0억

○수출보험기금확충: 1,000억원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확대: 1,000억원

○쌀값 안정지원(양곡관리특별회계지원확대) : 2,800

억원

–정부방출량축소등에따른양특세입결손보전

○테러방지지원:   607억원

2. 재정융자특별회계: 총규모( 1 6 . 7조원) 변동없이내역변경

□가용재원 :  금리하락에따른이자불용액등1 5 , 3 9 7억원

○이자불용액(공적자금이자 4 , 3 3 5억원 + 차입자금이자

1 1 , 0 6 2억원) : 15,397억원

○융자계정세입: △2 3 0억원

–원리금조기회수4 , 9 6 4억원, 일반회계전입금△5 , 1 9 4

억원

○차관계정원리금회수증가: 230억원

□추경대상사업: 10,433억원

○용수개발·수리시설개보수등농어촌투자사업: 3,603

억원

–농특회계세입결손보전을통해투자사업계획대로추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지원 : 1,500억원

○산업기반기금 지원(부품소재, 지식기반산업 등)  :

5 0 0억원

○주택기금지원(임대주택건설지원등) : 1,000억원

○항공업계지원(테러사태관련) :  2,500억원

○석유비축사업확대(에특회계조기상환) : 1,100억원

○재특차관자금원리금상환부족분보전: 230억원

□차입금 조기상환(추경절차필요없이공자기금에상환)

:  4,964억원

○재특의 원리금 조기회수분( 4 , 9 6 4억원) 전액 조기상환

에활용

재정포럼 1 5 7



재정통계
•주세 편

•증여세편

1. 증여세율의변천

2. 증여세예산및 징수

3. 증여세부과

4. 증여재산가액의계급별 수증자수, 재산가액및 증여세 부과

5. 증여세국세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6. 증여세국세심사사무처리: 심사청구

7. 증여세세무소송건수

•기타 소비세 및 목적세 편



1 6 0 2 0 0 1년 1 1월호

재정통계

3 0 0천원이하 1 0 1 0

3 0 0천원초과 1 5 1 5

5 0 0천원이하 7 7

5 0 0천원초과 2 0 1 1 1 1

1 , 0 0 0천원초과 2 0 2 5 1 5 1 5

1 , 5 0 0천원이하 5

1 , 5 0 0천원초과

3 , 0 0 0천원초과 3 0 3 0 1 9 1 9 1 0

5 , 0 0 0천원초과 3 5 2 3 1 3 1 5

7 , 0 0 0천원초과 4 0 4 0 2 7 2 7

1 0 , 0 0 0천원이하 1 5

1 0 , 0 0 0천원초과 4 5 3 2 3 2 2 0 2 5

1 3 , 0 0 0천원초과 3 7 3 7

1 5 , 0 0 0천원초과 5 0

1 9 , 0 0 0천원초과 4 2 4 2

2 0 , 0 0 0천원이하 1 5 1 0

2 0 , 0 0 0천원초과 5 0 5 5 2 5 2 0

2 5 , 0 0 0천원초과 4 7 4 7

3 0 , 0 0 0천원초과 6 0 3 0

3 5 , 0 0 0천원초과 5 2 5 2

5 0 , 0 0 0천원초과 6 0 6 5 5 7 5 7

6 0 , 0 0 0천원초과 4 0

9 0 , 0 0 0천원초과 3 5

1 0 0 , 0 0 0천원이하 1 0 1 0

1 0 0 , 0 0 0천원초과 7 0 6 2 6 2 5 0 2 0 2 0

1 5 0 , 0 0 0천원초과 3 5 3 0

2 0 0 , 0 0 0천원초과 7 0 7 5 6 7 6 7 6 0

2 5 0 , 0 0 0천원초과 4 5

3 0 0 , 0 0 0천원초과 4 5 4 0

5 0 0 , 0 0 0천원초과 6 0 5 5 4 0 3 0 3 0

1 , 0 0 0 , 0 0 0천원초과 4 0 4 0

3 , 0 0 0 , 0 0 0천원초과 5 0

5 , 0 0 0 , 0 0 0천원초과 4 5

과세 6 7 . 1 1 . 2 9 7 4 . 1 2 . 2 1 7 9 . 1 2 . 2 8 8 1 . 1 2 . 3 1 8 8 . 1 2 . 2 6 9 0 . 1 2 . 3 1 94. 1. 1 96. 1. 1 97. 1. 1 2000. 1 .1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1. 증여세율의변천
(단위: %)



재정포럼 1 6 1

재정통계

주: 1979~1981년예산액은상속세와증여세를합한것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6 5 5 1 8 6 1 1 3 7 3 0 1 3 1 7 0 . 4 1 4 3 . 9

1 9 6 6 2 3 7 4 0 2 5 2 2 3 3 1 0 7 1 1 6 9 . 5 1 3 9 . 5

1 9 6 7 3 5 5 3 8 3 4 8 4 3 2 8 0 5 5 1 0 8 . 0 9 2 . 4

1 9 6 8 4 1 7 5 3 3 6 3 6 4 1 7 6 1 0 9 1 2 7 . 8 1 0 0 . 1

1 9 6 9 4 8 4 5 4 8 6 3 3 4 6 3 6 7 9 1 1 3 . 2 9 5 . 6

1 9 7 0 5 6 1 8 2 6 1 , 0 0 0 6 3 1 1 5 1 8 1 1 4 7 . 3 1 1 2 . 4

1 9 7 1 7 9 7 1 , 1 0 4 1 , 3 4 2 9 3 1 1 3 1 6 0 1 3 8 . 5 1 1 6 . 8

1 9 7 2 7 8 9 7 1 8 9 1 9 5 7 3 3 2 1 1 3 9 1 . 0 7 2 . 6

1 9 7 3 8 5 6 1 , 1 0 0 1 , 2 3 7 9 5 1 8 1 4 1 1 2 8 . 5 1 1 1 . 1

1 9 7 4 1 , 0 8 7 1 , 2 6 3 1 , 3 9 4 1 , 2 2 4 2 3 8 1 1 6 . 2 1 1 2 . 6

1 9 7 5 3 , 1 3 5 6 , 6 8 8 1 0 , 2 2 1 6 , 5 6 1 4 1 2 3 2 1 3 . 3 2 0 9 . 3

1 9 7 6 3 , 6 6 4 4 , 3 7 2 2 , 5 3 9 4 , 2 1 8 5 1 5 0 1 1 9 . 3 1 1 5 . 1

1 9 7 7 1 0 , 6 0 5 6 , 1 0 1 7 , 3 7 0 5 , 8 2 4 3 2 2 4 5 5 7 . 5 5 4 . 9

1 9 7 8 1 3 , 2 9 9 5 , 3 3 4 5 , 7 5 5 4 , 9 4 4 2 7 3 6 3 4 0 . 1 3 7 . 2

1 9 7 9 9 , 5 7 3 4 , 5 8 5 4 , 3 0 9 4 , 3 4 3 4 9 1 9 3 4 7 . 9 4 5 . 4

1 9 8 0 9 , 3 1 1 7 , 2 0 4 7 , 8 4 1 6 , 7 1 0 3 3 4 6 0 7 7 . 4 7 2 . 1

1 9 8 1 1 1 , 8 5 9 1 7 , 2 9 5 1 9 , 8 8 4 1 4 , 2 4 0 2 9 9 2 , 7 5 6 1 4 5 . 8 1 2 0 . 1

1 9 8 2 1 3 , 5 3 2 2 1 , 6 0 7 2 1 , 0 0 4 1 7 , 5 6 5 3 9 6 3 , 6 4 6 1 5 9 . 7 1 2 9 . 8

1 9 8 3 1 5 , 6 4 3 3 2 , 3 3 5 3 0 , 9 7 6 2 4 , 5 5 5 4 3 8 7 , 3 4 2 2 0 6 . 7 1 5 7 . 0

1 9 8 4 2 4 , 3 8 3 3 5 , 1 8 5 3 6 , 4 6 5 2 7 , 1 1 9 4 9 8 7 , 5 6 8 1 4 4 . 3 1 1 1 . 2

1 9 8 5 2 6 , 9 2 4 4 2 , 4 8 6 4 2 , 8 7 3 2 8 , 5 6 6 1 , 0 5 5 1 2 , 8 6 5 1 5 7 . 8 1 0 6 . 1

1 9 8 6 3 9 , 3 0 5 4 3 , 2 0 4 4 3 , 6 0 2 3 0 , 9 8 7 8 2 0 1 1 , 3 9 6 1 0 9 . 9 7 8 . 8

1 9 8 7 3 0 , 8 1 8 5 2 , 8 7 0 5 4 , 3 0 2 3 6 , 9 7 1 8 7 5 1 5 , 0 2 4 1 7 1 . 6 1 2 0 . 0

1 9 8 8 5 1 , 4 1 1 9 8 , 4 2 7 1 0 7 , 2 3 2 7 3 , 2 5 3 2 , 1 9 9 2 2 , 9 7 5 1 9 1 . 5 1 4 2 . 5

1 9 8 9 6 9 , 3 1 2 1 3 1 , 3 1 3 1 6 4 , 0 0 5 1 0 3 , 4 9 9 3 , 4 5 1 2 4 , 3 6 3 1 8 9 . 5 1 4 9 . 3

1 9 9 0 1 0 9 , 0 2 9 2 6 7 , 8 1 2 3 3 9 , 6 8 2 2 2 4 , 9 0 0 1 , 2 2 4 4 1 , 6 8 8 2 4 5 . 6 2 0 6 . 3

1 9 9 1 2 2 1 , 4 3 7 2 6 7 , 6 7 6 2 9 3 , 3 5 0 2 2 1 , 8 2 9 2 8 7 4 5 , 5 6 0 1 2 0 . 9 1 0 0 . 2

1 9 9 2 2 3 7 , 6 9 8 3 1 1 , 4 8 2 3 9 8 , 2 2 0 2 5 8 , 2 4 3 4 2 8 5 2 , 8 1 1 1 3 1 . 0 1 0 8 . 6

1 9 9 3 4 1 4 , 4 4 7 3 8 7 , 2 2 1 3 7 0 , 9 2 2 3 2 0 , 8 3 0 2 , 8 7 4 6 3 , 5 1 7 9 3 . 4 7 7 . 4

1 9 9 4 3 4 2 , 0 0 0 4 6 8 , 8 7 4 3 8 1 , 4 7 3 3 8 3 , 8 5 0 1 1 , 7 4 7 7 3 , 2 7 7 1 3 7 . 1 1 1 2 . 2

1 9 9 5 4 3 8 , 4 0 0 5 3 3 , 7 2 5 4 4 8 , 1 4 7 4 2 3 , 7 3 0 1 4 , 0 8 4 9 5 , 9 1 1 1 2 1 . 7 9 6 . 7

1 9 9 6 5 1 1 , 9 0 0 4 9 0 , 4 5 5 4 3 0 , 0 6 8 4 0 0 , 7 5 7 1 0 , 2 8 5 7 9 , 4 1 3 9 5 . 8 7 8 . 3

1 9 9 7 5 4 2 , 0 0 0 7 8 1 , 6 3 1 7 4 1 , 1 7 6 5 5 6 , 4 8 7 1 4 , 7 1 4 2 1 0 , 4 3 0 1 4 4 . 2 1 0 2 . 7

1 9 9 8 4 1 4 , 0 0 0 5 1 4 , 0 9 3 6 2 1 , 9 8 3 3 7 0 , 1 4 3 3 2 , 0 4 2 1 1 1 , 9 0 8 1 2 4 . 2 8 9 . 4

1 9 9 9 4 3 9 , 1 6 6 5 8 9 , 3 5 8 5 3 9 , 3 5 5 4 2 0 , 5 0 6 6 2 , 3 5 9 1 0 6 , 4 9 3 1 3 4 . 2 9 5 . 8

예산액 징수결정액
부과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 A ) ( B ) ( C ) ( B / A ) ( C / A )

2. 증여세예산및 징수
(단위: 백만원, %)



1 6 2 2 0 0 1년 1 1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6 3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9 5 합계 1 9 0 , 3 4 6 3 , 4 5 0 , 0 6 9 3 5 , 5 5 5 1 , 9 7 1 , 3 7 7 4 4 8 , 1 4 7 1 5 4 , 8 2 4 1 , 4 7 8 , 6 9 2
5천만원이하 1 8 0 , 5 1 7 1 , 9 6 0 , 2 7 7 2 6 , 4 2 8 5 3 4 , 0 2 2 6 4 , 7 2 3 1 5 4 , 0 8 9 1 , 4 2 6 , 2 5 5
5천만원초과 6 , 5 8 3 4 6 6 , 0 8 2 5 , 8 7 1 4 1 6 , 5 3 9 6 6 , 2 7 4 7 1 2 4 9 , 5 4 3

1억원초과 2 , 4 6 6 4 4 6 , 4 8 4 2 , 4 7 6 4 4 3 , 5 9 0 1 0 7 , 2 8 9 2 3 2 , 8 9 4
3억원초과 4 5 6 1 8 1 , 9 6 5 4 5 6 1 8 1 , 9 6 5 5 6 , 6 5 3 - -
5억원초과 2 2 7 1 6 6 , 2 6 7 2 2 7 1 6 6 , 2 6 7 6 6 , 1 5 6 - -

1 0억원초과 7 0 9 1 , 7 0 4 7 0 9 1 , 7 0 4 3 5 , 9 3 2 - -
2 0억원초과 1 0 2 3 , 7 4 5 1 0 2 3 , 7 4 5 1 3 , 4 6 2 - -
3 0억원초과 9 3 2 , 7 4 1 9 3 2 , 7 4 1 1 2 , 5 0 2 - -
5 0억원초과 8 8 0 , 8 0 4 8 8 0 , 8 0 4 2 5 , 1 5 6 - -

1 9 9 6 합계 1 3 4 , 1 6 5 3 , 3 8 1 , 7 5 6 3 1 , 1 5 7 2 , 1 1 2 , 7 9 7 4 3 0 , 0 6 8 1 0 3 , 0 0 8 1 , 2 6 8 , 9 5 9
5천만원이하 1 2 1 , 8 5 8 1 , 5 7 9 , 4 0 7 2 0 , 6 1 0 4 3 4 , 7 0 6 4 2 , 2 9 8 1 0 1 , 2 4 8 1 , 1 4 4 , 7 0 1
5천만원초과 8 , 1 7 6 5 9 0 , 9 6 5 6 , 5 4 2 4 8 4 , 5 2 2 6 6 , 2 5 2 1 , 6 3 4 1 0 6 , 4 4 3

1억원초과 2 , 9 4 9 4 7 9 , 8 6 9 2 , 8 2 3 4 6 2 , 0 5 4 1 0 0 , 9 2 4 1 2 6 1 7 , 8 1 5
3억원초과 8 1 2 2 5 3 , 8 8 9 8 1 2 2 5 3 , 8 8 9 6 5 , 6 9 6 - -
5억원초과 2 3 5 1 6 5 , 2 0 1 2 3 5 1 6 5 , 2 0 1 5 2 , 2 7 5 - -

1 0억원초과 8 7 1 1 9 , 7 0 5 8 7 1 1 9 , 7 0 5 4 4 , 4 2 3 - -
2 0억원초과 1 5 3 7 , 5 3 7 1 5 3 7 , 5 3 7 1 4 , 1 3 3 - -
3 0억원초과 2 1 7 3 , 3 1 8 2 1 7 3 , 3 1 8 2 7 , 8 9 2 - -
5 0억원초과 1 2 8 1 , 8 6 5 1 2 8 1 , 8 6 5 1 6 , 1 7 5 - -

1 9 9 7 합계 1 6 9 , 9 6 7 7 , 3 3 4 , 2 5 4 3 4 , 1 5 0 4 , 5 8 3 , 8 2 4 7 4 1 , 1 7 6 1 3 5 , 8 1 7 2 , 7 5 0 , 4 3 0
5천만원이하 1 3 5 , 1 3 9 1 , 9 2 9 , 4 9 9 1 9 , 0 7 6 4 8 2 , 2 9 8 4 1 , 8 0 8 1 1 6 , 0 6 3 1 , 4 4 7 , 2 0 1
5천만원초과 2 4 , 7 1 2 1 , 5 0 7 , 1 0 1 8 , 5 7 6 6 5 0 , 5 9 6 7 6 , 6 7 4 1 6 , 1 3 6 8 5 6 , 5 0 5

1억원초과 8 , 2 8 8 1 , 2 5 6 , 8 8 9 4 , 7 2 0 8 2 8 , 4 0 4 1 0 8 , 0 5 8 3 , 5 6 8 4 2 8 , 4 8 5
3억원초과 1 , 1 0 7 4 4 4 , 4 6 7 1 , 0 5 7 4 2 6 , 2 2 8 6 4 , 6 9 8 5 0 1 8 , 2 3 9
5억원초과 4 8 7 3 5 2 , 4 4 3 4 8 7 3 5 2 , 4 4 3 8 5 , 7 9 4 - -

1 0억원초과 1 2 0 1 6 6 , 3 1 9 1 2 0 1 6 6 , 3 1 9 4 4 , 8 5 5 - -
2 0억원초과 3 5 8 4 , 7 7 8 3 5 8 4 , 7 7 8 2 8 , 5 8 3 - -
3 0억원초과 2 9 1 0 3 , 1 6 0 2 9 1 0 3 , 1 6 0 2 6 , 4 1 7 - -
5 0억원초과 5 0 1 , 4 8 9 , 5 9 8 5 0 1 , 4 8 9 , 5 9 8 2 6 4 , 2 8 9 - -

1 9 9 8 합계 1 7 5 , 0 0 8 8 , 5 7 7 , 9 6 3 4 8 , 6 3 9 4 , 7 9 3 , 4 7 5 6 2 1 , 9 8 3 1 2 6 , 3 6 9 3 , 7 8 4 , 4 8 7
5천만원이하 1 4 0 , 0 6 2 2 , 3 5 1 , 6 1 1 2 8 , 9 8 3 7 7 6 , 2 4 8 5 7 , 5 3 1 1 1 1 , 0 7 9 1 , 5 7 5 , 3 6 2
5천만원초과 2 0 , 6 4 9 1 , 5 5 7 , 9 9 3 1 1 , 2 3 3 8 2 8 , 4 5 4 6 2 , 3 8 0 9 , 4 1 6 7 2 9 , 5 3 9

1억원초과 1 0 , 7 2 2 1 , 9 7 3 , 5 3 8 5 , 8 6 7 1 , 0 3 6 , 0 7 1 1 1 9 , 2 3 8 4 , 8 5 5 9 3 7 , 4 6 7
3억원초과 2 , 2 4 8 1 , 0 2 6 , 9 1 7 1 , 2 6 5 5 2 9 , 2 2 5 7 4 , 2 0 9 9 8 3 4 9 7 , 6 9 2
5억원초과 9 1 6 6 5 9 , 2 2 8 8 8 3 6 2 5 , 9 9 7 8 9 , 0 2 3 3 3 3 3 , 2 3 1

1 0억원초과 2 8 4 4 1 0 , 9 6 1 2 8 1 3 9 9 , 7 6 5 9 8 , 3 3 8 3 1 1 , 1 9 6
2 0억원초과 6 0 1 3 3 , 7 7 0 6 0 1 3 3 , 7 7 0 4 4 , 6 1 2 - -
3 0억원초과 3 3 1 3 3 , 9 0 6 3 3 1 3 3 , 9 0 6 2 6 , 9 3 9 - -
5 0억원초과 3 4 3 3 0 , 0 3 9 3 4 3 3 0 , 0 3 9 4 9 , 7 1 3 - -

1 9 9 9 합계 1 2 2 , 7 3 6 6 5 3 , 3 7 9 3 6 , 3 9 7 3 , 7 5 0 , 1 2 2 5 3 9 , 3 5 5 8 6 , 3 3 9 2 , 8 1 3 , 2 5 7
5천만원이하 9 6 , 5 4 9 1 , 4 7 4 , 9 1 8 2 4 , 1 3 8 4 7 6 , 7 2 3 2 4 , 6 1 6 7 2 , 4 1 1 9 9 8 , 1 9 5
5천만원초과 1 3 , 6 7 6 9 5 7 , 6 4 9 6 , 1 5 6 4 3 2 , 8 6 0 3 0 , 1 7 2 7 , 5 2 0 5 2 4 , 7 8 9

1억원초과 9 , 3 7 8 1 , 5 3 6 , 5 1 0 4 , 0 7 4 6 7 4 , 1 4 3 7 9 , 3 9 0 5 , 3 0 4 8 6 2 , 3 6 7
3억원초과 1 , 8 5 3 7 2 5 , 6 3 9 7 6 4 3 0 7 , 7 9 3 5 4 , 0 3 1 1 , 0 8 9 4 1 7 , 8 4 6
5억원초과 8 1 0 5 4 3 , 9 9 4 7 9 7 5 3 6 , 4 5 6 8 2 , 3 2 5 1 3 7 , 5 3 8

1 0억원초과 2 8 9 4 0 2 , 1 2 4 2 8 7 3 9 9 , 6 0 2 7 9 , 6 7 8 2 2 , 5 2 2
2 0억원초과 6 8 1 7 2 , 3 0 8 6 8 1 7 2 , 3 0 8 3 7 , 5 6 4 - -
3 0억원초과 6 2 2 5 1 , 6 1 4 6 2 2 5 1 , 6 1 4 5 7 , 7 9 7 - -
5 0억원초과 5 1 4 9 8 , 6 2 3 5 1 4 9 8 , 6 2 3 9 3 , 7 8 2 - -

계급
합계 과세 과세미달

인원 재산가액 인원 재산가액 총결정세액 인원 재산가액

4. 증여재산가액의계급별 수증자수, 재산가액및 증여세부과
(단위: 명, 백만원)



1 6 4 2 0 0 1년 1 1월호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6 5 3 5 5 1 7 3 3 8 3 3 7 3 0 1 7 2 1 3 5 6 1 8

1 9 6 6 4 8 0 1 8 4 6 2 4 4 1 5 0 2 5 7 1 3 4 7 3 9

1 9 6 7 3 6 7 3 9 3 2 8 3 1 6 3 0 1 8 3 1 0 3 1 0 5 1

1 9 6 8 4 9 3 5 1 4 4 2 4 6 0 3 4 2 9 2 1 3 4 3 5 3 3

1 9 6 9 3 2 3 3 3 2 9 0 2 9 3 2 5 1 7 0 9 8 3 0 3 0

1 9 7 0 3 1 8 3 0 2 8 8 2 9 4 2 8 1 9 3 7 3 3 6 2 4

1 9 7 1 3 4 2 2 4 3 1 8 3 0 6 2 5 1 9 1 9 0 4 8 3 6

1 9 7 2 2 8 9 3 6 2 5 3 2 7 0 1 8 2 2 3 2 9 3 2 1 9

1 9 7 3 1 5 4 1 9 1 3 5 1 5 4 3 1 1 0 4 1 6 8 -

1 9 7 4 5 9 - 5 9 5 7 6 2 5 2 6 1 3 2

1 9 7 5 8 2 5 7 7 8 0 5 4 6 2 9 1 4 2

1 9 7 6 1 1 6 2 1 1 4 1 0 2 1 6 6 0 2 6 1 3 1 4

1 9 7 7 1 6 3 1 4 1 4 9 1 5 3 2 8 6 8 5 7 2 9 1 0

1 9 7 8 1 8 2 1 0 1 7 2 1 8 0 3 8 7 6 6 6 8 9 2

1 9 7 9 1 1 0 2 1 0 8 1 0 9 2 4 5 7 2 8 3 6 1

1 9 8 0 1 5 5 1 1 5 4 1 5 1 3 2 5 5 6 4 1 7 9 4

1 9 8 1 1 9 1 4 1 8 7 1 7 3 4 0 8 6 4 7 4 0 2 1 8

1 9 8 2 3 2 9 1 8 3 1 1 3 1 2 5 4 1 6 1 9 7 4 6 3 1 7

1 9 8 3 2 6 2 1 7 2 4 5 2 4 8 5 8 1 3 1 5 9 2 8 1 1 4

1 9 8 4 2 4 6 1 4 2 3 2 2 3 1 4 9 1 3 7 4 5 3 0 1 1 5

1 9 8 5 2 4 5 1 5 2 3 0 2 3 8 6 9 1 4 9 2 0 1 8 9 7

1 9 8 6 2 6 5 7 2 5 8 2 4 9 8 1 1 5 0 1 8 1 3 2 1 6

1 9 8 7 1 5 1 1 6 1 3 5 1 4 7 5 6 8 2 9 1 , 0 6 9 4

1 9 8 8 1 6 1 4 1 5 7 1 5 7 4 4 1 0 4 9 1 2 7 4

1 9 8 9 2 6 2 4 2 5 8 2 5 1 5 6 1 7 4 2 1 2 , 0 8 0 1 1

1 9 9 0 2 0 5 1 1 1 9 4 1 9 5 3 3 1 3 7 2 5 5 1 9 1 0

1 9 9 1 2 5 4 1 0 2 4 4 2 4 2 5 2 1 7 1 1 9 1 , 3 9 9 1 2

1 9 9 2 2 9 0 1 2 2 7 8 2 7 8 9 2 1 5 7 2 9 9 8 9 1 2

1 9 9 3 2 8 2 1 2 2 7 0 2 6 9 9 4 1 5 4 2 1 5 9 0 1 3

1 9 9 4 2 4 1 1 3 2 2 8 2 2 3 1 8 1 6 7 3 8 2 , 2 7 0 1 8

1 9 9 5 4 8 9 1 8 4 7 1 4 7 3 6 7 2 9 2 1 1 4 3 , 0 4 8 1 6

1 9 9 6 3 7 9 1 6 3 6 3 3 6 4 7 0 1 7 8 1 1 6 5 , 0 7 3 1 5

1 9 9 7 3 5 8 1 5 3 4 3 3 2 4 3 1 1 4 8 1 4 5 4 , 6 3 4 3 4

1 9 9 8 5 0 8 3 4 4 7 4 4 4 5 1 7 2 2 0 2 0 8 2 , 3 3 1 6 3

1 9 9 9 4 0 6 6 3 3 4 3 3 6 3 2 6 1 8 2 1 5 5 9 , 0 8 4 4 3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5. 증여세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재정포럼 1 6 5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6 5 9 - 9 9 1 4 4 1 -

1 9 6 6 2 5 - 2 5 2 4 - 1 7 7 1 1

1 9 6 7 2 8 1 2 7 2 7 1 1 3 1 3 1 3 1

1 9 6 8 8 0 1 7 9 6 9 1 1 2 3 3 5 2 9 1 1

1 9 6 9 4 8 1 1 3 7 4 0 1 0 1 6 1 4 8 8

1 9 7 0 4 8 8 4 0 4 4 9 2 3 1 2 1 5 4

1 9 7 1 3 8 4 3 4 3 6 7 1 5 1 4 5 2

1 9 7 2 8 0 2 7 8 7 7 1 1 4 5 2 1 7 3 3

1 9 7 3 4 0 3 3 7 3 7 6 2 0 1 1 1 4 3

1 9 7 4 3 8 3 3 5 3 6 - 1 4 2 2 7 7 2

1 9 7 5 3 2 2 2 3 2 0 3 0 9 1 0 2 7 6 2 3 2 0 2 1 3

1 9 7 6 8 6 1 3 7 3 7 7 3 5 9 1 5 1 1 9

1 9 7 7 1 0 0 9 9 1 8 7 5 5 8 2 4 2 6 1 3

1 9 7 8 2 2 0 1 3 2 0 7 2 0 7 1 4 1 7 6 1 7 2 5 1 3

1 9 7 9 9 7 1 3 8 4 8 5 4 4 5 3 6 6 5 1 2

1 9 8 0 1 0 2 1 2 9 0 8 0 6 4 1 3 3 2 1 8 2 2

1 9 8 1 1 8 4 2 2 1 6 2 1 3 4 1 4 6 9 5 1 2 4 1 5 0

1 9 8 2 2 7 3 5 0 2 2 3 2 3 0 1 6 1 4 7 6 7 4 8 0 4 3

1 9 8 3 3 1 8 4 3 2 7 5 2 7 8 2 8 1 8 9 6 1 2 0 6 4 0

1 9 8 4 2 6 4 4 0 2 2 4 2 3 3 1 5 1 9 7 2 1 1 4 1 3 1

1 9 8 5 3 5 9 3 1 3 2 8 3 1 9 6 1 2 3 2 2 6 5 9 1 4 0

1 9 8 6 4 1 4 4 0 3 7 4 3 7 6 3 3 3 2 3 2 0 9 6 3 8

1 9 8 7 2 9 5 3 8 2 5 7 2 6 9 3 1 2 2 3 1 5 1 1 6 2 6

1 9 8 8 4 5 0 2 6 4 2 4 3 6 2 2 6 2 7 2 6 4 4 , 6 4 3 8 8

1 9 8 9 6 7 2 8 8 5 8 4 6 1 2 4 1 5 2 1 5 0 2 , 5 5 1 6 0

1 9 9 0 6 3 3 6 0 5 7 3 5 5 8 3 1 4 8 7 4 0 1 , 8 4 9 7 5

1 9 9 1 7 6 6 7 5 6 9 1 7 0 2 4 3 6 0 7 5 2 3 , 1 7 8 6 4

1 9 9 2 7 0 7 6 4 6 4 3 6 3 8 4 2 5 1 8 7 8 3 , 3 7 3 6 9

1 9 9 3 7 2 4 6 9 6 5 5 6 1 5 5 4 5 2 3 3 8 1 , 6 4 4 1 0 9

1 9 9 4 8 7 4 1 0 9 7 6 5 7 9 0 3 3 6 7 0 8 7 2 , 6 3 8 8 4

1 9 9 5 8 7 4 8 4 7 9 0 7 7 3 3 8 6 6 8 6 7 1 , 7 9 0 1 0 1

1 9 9 6 7 3 8 1 0 1 6 3 7 6 8 2 3 6 5 7 3 7 3 1 , 9 3 1 5 6

1 9 9 7 6 4 7 5 6 5 9 1 5 7 4 3 0 4 2 0 1 2 4 4 , 3 8 5 7 3

1 9 9 8 7 4 4 7 3 6 7 1 6 1 1 3 1 3 5 8 2 2 2 1 8 , 1 4 8 1 3 3

1 9 9 9 6 7 2 1 3 3 5 3 9 6 1 7 1 7 4 1 5 1 8 5 1 8 , 5 6 6 5 5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6. 증여세국세심사사무처리: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1 6 6 2 0 0 1년 1 1월호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7 3 3 1 2 0 1 1 1 0 4 2 4 2 1 - - -

1 9 7 4 3 2 2 1 1 1 1 3 4 3 6 1 9 - - -

1 9 7 5 2 3 1 9 4 1 0 5 4 1 1 3 - - -

1 9 7 6 6 7 1 3 5 4 1 3 8 4 1 5 4 - - -

1 9 7 7 8 0 5 4 2 6 3 6 6 1 7 1 3 4 4 - - -

1 9 7 8 6 8 4 4 2 4 3 8 6 2 6 6 3 0 - - -

1 9 7 9 5 5 3 0 2 5 1 5 1 1 2 2 4 0 - - -

1 9 8 0 4 3 4 0 3 2 9 5 2 4 - 1 4 - - -

1 9 8 1 2 5 1 4 1 1 6 2 4 - 1 9 - - -

1 9 8 2 4 9 1 9 3 0 2 0 6 1 3 1 2 9 - - -

1 9 8 3 7 4 2 9 4 5 3 3 1 2 1 6 5 4 1 - - -

1 9 8 4 1 2 3 4 1 8 2 4 0 1 7 1 4 9 8 3 - - -

1 9 8 5 1 7 4 8 3 9 1 6 3 2 3 3 5 5 1 1 - - -

1 9 8 6 2 3 1 1 1 1 1 2 0 5 3 1 7 3 2 4 1 7 8 - - -

1 9 8 7 3 2 3 1 7 8 1 4 5 1 5 1 3 3 9 6 2 2 1 7 2 - 1 3 0 4 2

1 9 8 8 2 4 7 1 7 2 7 5 8 4 2 9 3 3 2 2 1 8 3 - 8 1 1 0 2

1 9 8 9 3 5 6 1 8 3 1 7 3 1 2 8 6 2 6 6 - 2 2 8 - 1 7 8 5 0

1 9 9 0 4 8 3 2 2 8 2 5 5 1 3 4 6 9 6 5 - 3 4 9 - 2 7 4 7 5

1 9 9 1 5 6 3 3 4 9 2 1 4 1 7 9 7 5 1 0 4 - 3 8 4 - 2 6 8 1 1 6

1 9 9 2 6 3 5 3 6 8 2 6 7 2 7 7 9 7 1 8 0 - 3 5 8 - 2 5 2 1 0 6

1 9 9 3 5 5 9 3 6 5 1 9 4 2 8 8 1 1 1 1 7 7 - 2 7 2 - 2 0 0 7 2

1 9 9 4 5 4 2 2 7 2 2 7 0 2 0 9 9 1 1 1 8 - 3 3 3 - 2 9 6 3 7

1 9 9 5 5 9 6 3 3 3 2 6 3 2 4 2 1 1 4 1 2 8 - 3 5 4 - 2 8 2 7 2

1 9 9 6 5 5 0 3 5 4 1 9 6 2 5 3 1 3 7 1 1 6 - 2 9 7 - 2 3 6 6 1

1 9 9 7 4 5 2 2 9 7 1 5 5 2 4 6 1 6 1 8 5 - 2 0 6 - 1 6 2 4 4

1 9 9 8 3 4 2 2 0 6 1 3 6 1 7 2 1 3 8 3 4 - 1 7 0 7 9 7 0 2 1

1 9 9 9 3 2 8 1 7 0 1 5 8 1 1 6 1 0 1 1 5 - 2 1 2 1 4 3 4 2 2 7

처리대상건수 당년도종결건수 계류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계 국승 국패 기타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7. 증여세세무소송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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